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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앙 지 방 법 원

제 21형 사 부

결

사       건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  공직 거법 , 국가 보원

법

  고  인 1. 원●● (510131-1),   국가 보원장

  주거  

  등 지  

2. 이●● (571207-1),   국가 보원 3차장

  주거  

  등 지  

3. 민●● (580906-1),   국가 보원 심리 단장

  주거  

  등 지  

검       사 진재 ( 소), 철( 소  공 ), 열, 이복 , 훈, 단

, 태 (공 )

변    인 1. 고인 원●●  여

  법 법인 처  담당변 사 이동명, 

  법 법인( ) 동인 담당변 사 승O

  법 법인 월드 담당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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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인 이●●  여

  법 법인 청림 담당변 사 신종 , 신 재, 지

3. 고인 민●●를 여

  법 법인( ) 태평양 담당변 사 권 익, 이상철, 시 , 

상

 결  고 2014. 9. 11.

  

주 문

고인 원●●  징역 2  6월  자격 지 3 에, 고인 이●●, 민●●를 각 징역 

1   자격 지 1 에 각 처 다.

다만, 이 결 일 부  고인 원●●에 여는 4 간, 고인 이●●, 민●●

에 여는 2 간  각 징역  집행  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고인들  지  경  

  고인 원●●  1973  14회 행 고시에 합격 여 주  울특별시에  공직 생

 해 면  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 공 원 원장, 행 리국장, 시 회 사

처장, 상 도본부장 등  역임 고, 2002. 7.경부  울특별시 획 산실장  경

획실장에 보임 어 근 다가 2003. 10.경부  2006. 6.경 지는 울특별시 행 1

부시장  재직 며, 이명  부 출범과 함께 2008. 2. 29. 행 부장 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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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어 2009. 2. 11. 지 장  재직  후, 2009. 2. 12. 30  국가 보원장에 임

명 어 2013. 3. 21. 지 국가 보원  이 었다.

  고인 이●●  1979  군사 를 35  졸업 여 군 소  임  이

래 1985. 5.경부  1987. 8.경 지 국가 획부장 실에 견 근 를  것 외에

는 곧 군에  근 다가, 2006. 1.경 장군  진 여 일  사단장 등  거쳐 

2011. 1. 1.경부  2011. 4. 4.경 지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 부장  근 고 편

 후, 2011. 4. 5.경부  2013. 4. 12.경 지 국가 보원 3차장  근 다.

  고인 민●●는 1984. 1.경 국가 획부 소속 특 직 7  공 원  임용 어 

재 지 계속 국가 보원에 재직 인 사람 , 2010. 12. 3.경부  2013. 4. 12.경

지 국가 보원 심리 단장  근 다.

2. 고인 원●●  국 보 지시  심리 단  사이버 동

  고인 원●●  2009. 5. 15. 국가 보원장 취임 이후 본부 각 실·국장 이상 간부  

국 지부장 지 포함   부 장 회 를 처  개 는 자리에  “우리  임 는 국

시(國是)를 지키면  부 책이  추진   있도  지원 는 것인 만큼  

시각에  국가 보 업 를 추진해야  것이다. 과거 권 주  시 는 상황이 다르

므  민주 이고 국민 지지를 는 부가  일    있도  그간 축 었  

국가 보원  업 를 좀  공격  행  요가 있다”, “국가 보원이 일  국

에 해  우리 소 이 니다 해  놓고 있다면 국가 보원이 이 게 큰 조직이 있  

요도 없고, 슨 지부도 있  요도 없고, 우리 부 도 여러 개 있  요 없이  

1/3 규모  면  것이다”, “업 행과 에  보 ·진보 분 를 식 ·도식  

 요가 없 며, 민국  체  립ㆍ국  행이  도  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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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  없이 이를 들 고 는  잘 단해야 다”라고 는 등 국가 보

원  임 가  국가 보에  보  집·작 · 포  보 범죄에  사

를 어  이명  부  국  행  종합  지원 고 국  행에 조 지 

고 들 고 는 에 해 극  처 는 것이라는 조  국가 보원 운  

침  히고, 퇴임   2013. 1.  부 장 회 에  “국가 보원   일  북

첩보 집, 종북  척결이며, 통  직속  국  과  지원  당연  업

 지 지 우리가 걸어  에 해 자부심  가  주  란다”라고 당부   

같이 약 4  재직 간 동   같  조  침  일 게 국가 보원  운

여 다.  

  고인 원●●   같이 국가 보원이 통  원  국  행  보좌 고 지

원 는 이고 통  공 인 국  행이  국가 보라는 인식과 조를 

탕  국가 보원  운 면 , 부 책에 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해 도 국  보 과 에  공  상  삼  것  지시 다. 

  고인 원●●   같  지시에 라 심리 단 사이버  요원들  국가 보원장

인 고인 원●●, 3차장인 고인 이●●, 심리 단장인 고인 민●●, 각 장 등

 이어지는 지  체계에 라 ‘주요 이슈   논지’(이  ‘이슈  논지’라고 다)

를 달 고 각자 담당 는 인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모니 링  면

 다  이 를 번갈  사용 여 달  논지에 른 게시 과  작   추

천·  클릭  거나 트 를 이용 여 트 ·리트  는 등 조직  사이버 

동  다.    

3. 고인 원●●  구체 인 범행 지시  고인 이●●, 민●●  가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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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시 법과 체계

    고인 원●●  매월 개 는 부 장 회 에  국가 보원장  각종 지시 

사항  시달 며, 이러  지시 사항  회  직후 각 실·국장 산  장 회 , 각 

장 산  회  등  계통    직원에게 즉시 고 다시 “｢全부 장회 ｣시 

院長 지시·강조말 (이  ‘원장님 지시강조말 ’이라고 다)”  내부 산망에 게시

어  직원이 늘 열람   있게 함 써  직원에게 재차 는데, 고인 원

●●  지시 사항이 계통    직원에게 시달 는 과 에  각 부 에  자  

장 업 에 해당 는 이행 계획  우고 이행 결과는 장, 실·국장 등  계통   

고인 원●●에게 종 보고 는 식  지시  보고가 이루어  다. 

    그리고 매일 침 국가 보원장인 고인 원●●  주재  본부 차장, 실·국장 내

지 획 이 참 는 모닝 리 에  각 부 별   부 장 회 에  지시 사항에 

 이행 결과 보고  부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부 추가 지시 역시 계통  

  직원에게 시달 고 이행 결과가 원장인 고인 원●●에게 종  보고

어 다.

    심리 단  동과 여,  같  월  부 장 회  일일 모닝 리 에

 고인 원●●이 지시  사항이 3차장 고인 이●●, 심리 단장 고인 민●●를 

거쳐 각 사이버 장  통해 사이버   직원에게 시달 며 그 과 에  구체 인 

 논지를 개 여 각 원에게 당 면, 각자 담당 는 인  사이트 등에 들어

가 다른 사람  게시  등  모니 링 면  게시 과  작   추천·  클릭

 거나 트 를 이용 여 트 ·리트  고, 이  같  사이버 동  주요 결과

는 장, 심리 단장 고인 민●●, 3차장 고인 이●● 등  거쳐 원장인 고인 원



- 6 -

●●에게 보고 써, 결국 고인 원●●  지시가 고인 이●●, 민●●를 거쳐 

지  계통  거쳐 시달  것에 라 심리 단 직원들  사이버 동에  여 

범행이 실행 었다.

  나. 구체 인 범행 지시 내용  

    고인 원●●  2009. 2. 국가 보원장  취임  직후부  2013. 3. 퇴임  

지 재직 간 내내 차장, 실·국장 등 간부들과  직원에게 국가 보원  가장 요

 임 가 통  원  국  행  보좌 고 지원 는 것과 종북 좌   척

결 는 것이라고 지속  강조 여  가운데, 3차장 고인 이●●, 심리 단장 

고인 민●● 등이 참  월  부 장 회  일일 모닝 리 에  종시, 4 강 

사업, 주 해군 지, 주택 책, 복지  등 주요 국  에 해 부 입장  

고 ‘ 를  ’를 일삼는 야당과 좌  에 극 는 편 통  

외  실 , 경  과 등  리 보  것  복 여 지시 다.

    고인 원●●   같  지시는 결국 통 이나 여당에  찬양·지지 견

 포 거나 부 시책에 는 입장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향 인에 

 ·  견  포 는 국가 보원법상 지  여 행 에  지시  

귀결 는데, 고인 원●●이 부 장 회 에  지시 거나 국가 보원 내부 산망

에 원장님 지시강조말  게재  내용  구체 인 내용  래에 재 는  

같다.

      ○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 단체들이 많

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은 과거 정부의 잘못

된 점을 바로잡아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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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2010. 

1. 22.)

      ○ “그간 정상외교 성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 정세는 야당의 무조건

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2010. 7. 19.)

      ○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 하에 정작 지원해주

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 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포퓰리

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2010. 11. 19.)

      ○ “4대강 사업·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 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현 정부를 비난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 부서장·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2011. 8. 22.)

      ○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된 것은 정부의 성공적

인 경제정책과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결과이므로, 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2011. 12. 16.)

      ○ “주택시장 침체 관련,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은 지난 정부의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 정부가 이를 바로 잡으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국

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2012. 1. 27.)

      ○ “최근 무디스·피치·S&P 등 신용평가기관과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경제가 긍정 

평가를 받은 것은 원을 비롯하여 정부 전체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며, 정부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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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한 것임”,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시 종북 좌

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 활동을 벌였는데, 이러한 국정 발목잡기는 국내는 물론 국

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 이미지만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2012. 

9. 21.)

4. 심리 단 직원들  사이버 동에  범죄 실행

   본  같이 국가 보원 3차장인 고인 이●●, 심리 단장인 고인 민●● 

등 지  계통  거쳐 국가 보원장인 고인 원●●  지시를 이슈  논지  함께 

달  심리 단 소속 4개 사이버  70여 명  직원  이에 가담  외부 조 자  함

께 다O과 같  사이버 동  개 다.

  가. 심리 단  외부 조 자인 이**이 2012. 8. 29.경 인  사이트 ‘ 늘  ’에 

닉 임 ‘추천 라’  속 여 “MB  태일 열사 ... 계 고 있냐?”라는 목  

이명  통 이 울시장 재직 당시 청계천  복구 고 태일 열사 다리  동상  

건립  업 이 있다는 취지  작 여 게시  에 여 같  날 이 주 등 심리

단 사이버  직원 3명이 모  4개 닉 임  사용 여 집 인 ‘추천’ 클릭  함

써 찬  견  시  것  롯 여, 별지 범죄일람  (1), (2)  같이 2012. 8. 22.경

부  2012. 12. 17.경 지 사이에 모  1,214회에 걸쳐 ‘ 늘  ’ 등 다  인  

사이트에  특  당과 인들  지지·찬양 거나 · 는 게시 에 여 

‘찬 ’ 내지 ‘추천’ 는 ‘ ’ 클릭(이  이를 통틀어 ‘찬 클릭’이라고 다)  함

써 찬  는  견  시 다.

  나. 심리 단 사이버  직원인 OO이 2012. 11. 6. 17:04경 ‘ 늘  ’에 닉

임 ‘ 속 참 ’  속 여 “48번째 해외 ? 진짜 단 듯”이라는 목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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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해외  횟 가 역  고  외 이 탁월 다는 취지  지지ㆍ찬양

는 내용   작 여 게시  것  롯 여 별지 범죄일람  (3), (4), (5) 재1)  

같이 2009. 2. 14.경부  2012. 12. 13.경 지 사이에 모  2,125회에 걸쳐 ‘ 늘  

’ 등 다  인  사이트에  특  당 는 인들  지지·찬양 거나 ·

는  작 여 게시 다.

  다. 심리 단 사이버  직원인 이O득이 2012. 9. 27. 13:36경 ‘@gubonsu, 

@kim_donga, @hyejuno22, @kyungsuou, @sshinbal, @kimpoongsu, @gwoonsung1, 

@ilbopark, @sinji_kim, @sansung222, @dongmin274, @kimjinbon, @gichan777, 

@bonjujung, @kyungsun_1, @coffe_kim, @gohyuna' 등 18개  계  “RT 

@freedomnorth: 돈  후보를 매  자가 지 지 감직  지 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계 인 망신이다. 범죄자가 얼굴도 들지 못해야 상인데 곽노  얼굴

에 철  는지, 양심이 마 는지 어떻게 게 뻔뻔  가 ...”라는 내용  

곽노  감  · 는 취지   동시트 ·리트  스를 공 는 트

덱 그램  이용 여 각각 는 동시 리트  것  롯 여, 별지 범죄일람  

(6), (7) 재2)  같이 2011. 1. 12.경부  2012. 12. 19.경 지 사이에 특  당 는 

인들  지지·찬양 거나 · 는  모  113,621회에 걸쳐 각각 는 동

시 트 ·리트  법  트  내지 리트 다.

  이 써 심리 단 소속 4개 사이버  70여 명  직원 등  3차장 고인 이●●, 심

리 단장 고인 민●● 등 지  계통  거쳐 시달  고인 원●●  지시에 라 

 같  조직  동  통해 인  사이트 등에   이해 계  입장  차이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  (3-1), (3-2), (3-3)에 해당 다.

2)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  (5), (6)  래 죄부분에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작  것임이 입증 지 니 여 죄

 단 는 부분  외  나 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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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이슈들에 여 게시  는 트 ·리트  작 과 다른 게시 에  찬 ·

 견 시 등  법  특  당과 특  인에  지지·찬양 내지 ·

 견  포함 써 그 직 를 이용 여 여 행 를 실행 다.

5. 결어

  결국 고인 원●●  국가 보원 3차장 산  심리 단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  

각종  이슈에 여 특  여  조  목  특  당과 특  인

에  지지·찬양 내지 ·  견  포 도  지시 고, 고인 이●●  3

차장 , 고인 민●●는 심리 단장  지  계통에 라 국가 보원장 고

인 원●●   같  지시를 심리 단 직원들에게 시달 여 직원들  사이버 동  

통해 여 범행이 실행 도  함 써, 고인들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 

 장  직원 등과 차 공모 여 그 직 를 이용 여 여 행 를 다(다

만, 고인 이●●에 여는 국가 보원 3차장  재직  이  범행인 별지 범

죄일람  (3)  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  (4)  번 1 내지 1,132, 별지 범죄

일람  (5)  번 1 내지 170, 별지 범죄일람  (7)  번 1 내지 6 부분  외

고, 고인 민●●에 여는 국가 보원 심리 단장  재직  이  범행인 별

지 범죄일람  (3)  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  (4)  번 1 내지 999, 별지 

범죄일람  (5)  번 1 내지 156 부분  외 다).

증거의 요지

[진  증거]

1. 고인들  각 일부 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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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 민●●, 이●●, *O(2013. 9. 16. 4회 공 일에  진 ), 이*O, OO, 

이*#(2013. 9. 30. 6회 공 일에  진 ), 이**, O상, 이OO, 황O만, O상, 

권O희  각 법  진  ( 고인 원●●에 여)

1. 증인 *O, 이*#  2013. 11. 6. 12회 공 일에  각 법  진  ( 고인 이●

●, 민●●에 여)

1. 증인 황O진, 이O득, O , 장O창, @@, 이O동, 권O경, O원, 이O , 이O , 

O  각 법  진

1. 12회 증인신 조  ( 고인 원●●에 여, 증거목  번 1180)

1. 4회 증인신 조 ( *O, 이*O), 5회 증인신 조 ( OO, 이 주), 6회 증인신

조 (이*#, 이**), 7회 증인신 조 ( O상), 8회 증인신 조 (이 철, 이OO, 

황O만), 9회 증인신 조 ( O상, 권O희, O택) ( 고인 이●●, 민●●에 

여, 증거목  번 1174 내지 1179)

1. 고인들에  각 검찰 자신 조 (증거목  번 158, 320, 537, 548, 550, 

561)

1. 이**, OO, 이 주, 이*#, 이O득, @@, O , 이O동, , 장O창, 에  각 검찰 

자신 조 (증거목  번 440, 441, 449, 462, 1260, 1262, 1267, 1273, 1308, 

1311, 1315, 1327, 1334, 1338, 1351, 1356, 1385, 1391, 1403, 1405, 1411, 1416, 

1424, 1431, 1438)

1. 고인 이●●에  검찰 진 조 (증거목  번 222)

1. 이OO, 황O만, *O, 이*O, O상, 황O진에  검찰 진 조 (증거목  번 439, 

468, 525 내지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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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OO에  각 경찰 진 조 (증거목  번 669, 722, 779)

1. 각 고 장(증거목  번 24, 31)

[국가 보원 내부 건에 해당 는 증거]

1. 각 원장님 지시·강조말 (증거목  번 355 내지 392, 404 내지 411, 415)

1. 각 全부 장회  원장 언 녹취 (증거목  번 488 내지 524)

1. 사이버 동 이슈   동 차(증거목  번 402)

1. 심리 단 용 식 쇄신과  이행실태(증거목  번 403)

1.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증거목  번 412)

1. 국가 신용등  상승 미 부각 사이버 동 극 개(증거목  번 477), ○○ 조 

‘체  자부심’ 고 보강  계획(증거목  번 479), 北 '천 함 진상공개장‘ 

 공 심리  개(증거목  번 480), ○○ ’4 강 사업=복지 산 감소‘ 주장 

강  공 (증거목  번 482), ’ 통 과  ‘ 계  국 지지도 고 략 보 

결과(증거목  번 483), 부 ’ 책 보만 ‘ 작· 용계획(증거목  번 

484)

1. 업 매뉴얼(증거목  번 350)

1. 주요업 보고(증거목  번 485)

1. 주요 카페, 커뮤티니 특이 동향(증거목  번 393)

1. 심리 단 연 (증거목  번 347), 심리 단 조직·업  연 (증거목  번 475)

1. ○○○○국 심리 단 운 지침(증거목  번 487)

[국가 보원 심리 단  인  사이트 등에  사이버 동 내용  증거]

1. 사보고( 늘  업 스크 출경   스크 복  임) (증거목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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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1. 사보고( 늘  18개  이 에  추천/  조 ), 사보고( 늘  

 속   추천 시 IP  당사용자 인), 사보고(‘추천’, ‘ ’ 시  

목  분   첨부), 사보고( 늘  운 자 임 출  66개 이 에  

연  분 ), 사보고(66개 동일 IP 사용 이  인  동일 트워크 ID 사용 

이  인), 사보고(이OO 추가 출  CD 1매 첨부), 사보고(이*#  이

** 사용 닉 임 구분 ) (증거목  번 700, 705, 708, 727, 737, 788, 910)

1. 늘   사이트 여 조작에 사용  것  추 는 이  내역(증거목  

번 32)

1. 사보고(심리 단 사용 이  인 , 심리 단장 진  진  등 첨부)  

진  진 (증거목  번 565, 566)

1. 사보고(  추  이 일 계 ), 사보고(국 원 직원 사용 추  이 일 

추출 보고), 사보고(국 원 직원 사용 추  ID 보 결과  일부 구  검색 결

과)  각 첨부 (증거목  번 948 내지 951, 979, 980)

1. 사보고(찬 ·  견 시가 게시 에 미 는 향에  각 사이트 운 자 답

변자료 첨부)  첨부 (증거목  번 1084 내지 1126)

1. 사보고( 늘  게시  DB 분  결과 보고), 사보고(일간베스트 게시  DB 

분  결과 보고), 사보고(보 드림 게시  DB 분  결과 보고), 사보고( 시인

사이드 게시  DB 분  결과 보고), 사보고( 뿌커뮤니 이  게시  DB 분  결

과 보고), 사보고(82cook 게시  DB 분  결과 보고), 사보고(포 3사 보 게

시 , , 추천  자료 분 )  각 첨부 CD(증거목  번 1135 내지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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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내지 1159)

1. 사보고[포 3사  주요 커뮤니티 사이드 게시  등 인(종합)], 사보고[포 3

사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  등 인(다O카페 추가 )]  각 첨부 

·CD(증거목  번 1160 내지 1165)

1. 색 집행 결과 보고[(주)다O소 트]  첨부 CD(증거목  번 1226 내지 

1227)

1. 각 인  게시 , 찬 클릭 실  게시자료 출    언 사(증거목  번 

1768 내지 2113)

[국가 보원 심리 단  트 상 사이버 동 내용  증거]

1. 사보고(트  동시 자동 그램 사용 황 인)  첨부 (증거목  번 

1208, 1209)

1. 사보고(  국 원 심리 단 장O창 이 일 분 ), 사보고(심리 단 트  

장O창이 트  계  달  이 일 계  사용자 인)  각 첨부 (증거목  

번 1289, 1290, 1378, 1384)

1. 사보고( 색 장 집행에 른 (주) OOOO 회신 자료 요약)  첨부 ·CD 

(증거목  번 1305 내지 1307)

1. 각 사실조회  회신(증거목  번 2114, 2116 내지 2118)

1. “  사건과 여 색 장에 해 검찰에 출  트  자료  원본”이 

장  CD(주식회사 다O소 트에  2014. 1. 10. 시행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첨

부) (증거목  번 2115)

1. 검증조 (증거목  번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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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원 직원 O  이 일(증거목  번 2120), 사보고[ 색 집행 결과보고

(심리 단 보5 원 추가 인자 이 일 색)]  첨부 CD(증거목  번 

2139, 2140), O [pja0819@naver.com] 계  이 일 출  4매(증거목  번 

2142)

1. 사보고(국 원 심리 단 직원 이 일 보 분  보고)  첨부 (증거목  번 

2126 내지 2127)

1. 사보고[국 원 심리 단 보5  직원 @@ 이버 계  이 일(kimkeydong@naver.com)

 출   첨부 (증거목  번 2166 내지 2516)3)

1. @@이 리  트 드 계  보 캡쳐 면(증거목  번 2145)

1. 국 원 심리 단 보5  원들  통 내역 CD(증거목  번 2121)

1. 각 트  거,  실 스트   언 사(증거목  번 1442 내지 1767)

[ 타 증거]

1. 18    신고, 보 처리결과 보고( 종) (증거목  번 574)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사보고( 우스타우스 스  CCTV 내사  추

가) (증거목  번 575, 606)

1. 조 , 목 , 증명, 임 출, 인 (  훼손 사 고지 등) (증거목

 번 588 내지 591)

1. 색 장집행보고( OO), 조 ( OO 폰), 사보고( 색 장집행상

황- OO) (증거목  번 876, 877, 893)

3) 다만,  증거들  증거목  번 2197 내지 2199, 2201 내지 2204, 2209 내지 2210, 2280, 2319 내지 2321, 2372, 2400 내

지 2402, 2424  각 증거는 진 증거  증거능 이 인 지 니 여, 그  같  내용  가 작 어 존재 다는 

사실  입증   증거 는 그 내용  진실 과는 계없는 간 사실에  황증거 만 입증취지를 여 증거

 사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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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보고(변 인 견    가 부청구 등), 사 조 뢰, 사 조 뢰

통보, 색 장집행  견조회(증거목  번 881, 896, 901, 905)

1. 지 증거분 결과회신(공 ) (증거목  번 613)

1. 사보고( 미 FTA  사건진행 사항 등 보고), 사보고(4 강 사업 황 보고), 

사보고( 상복지 책 ), 사보고( 주해군 지 추진 황 등 보고), 사보

고( 값 등   언  내용 추출 보고), 사보고( 일 보보  추진 상황 

등 보고), 사보고( 상 료  동향 등 언 사 췌 보고), 사보고(MB 해외

  언 사 첨부), 사보고(국가경쟁 , 국가신용등  상승, 역8강  

주역  언 사 첨부), 사보고(에 지 약   O상  언 사 첨

부), 사보고(녹색 장  언 사 첨부), 사보고(불심검   언 사 첨

부), 사보고( 상보  철회  언 사 첨부), 사보고(통진당, 이 희  

 언 사 첨부), 사보고( 재인 후보   언 사 첨부)  각 첨부

(증거목  번 193 내지 221, 229 내지 248, 250 내지 319)

1. 사보고(원●● 인사청 회 회  첨부)  281회 국회(임시회) 보 원회 회

(증거목  번 123 내지 124)

1. 사보고( 여 지 등이 신  ‘93  국가 획부법 개 경 등 보고) (증

거목  번 562)

1. 울행 법원 2011구합27674  강등처분취소사건 결 , 울고등법원 2012

7327  강등처분취소사건 결   첨부 , 울행 법원 2011구합31390  징

계처분취소사건 결 , 울고등법원 2012 19054  징계처분취소사건 결   

첨부 (증거목  번 2147 내지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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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고인들 : 각 구 국가 보원법(2014. 1. 14. 법  12266  개   것, 

이  '국가 보원법‘이라고만 다) 18조 1항, 9조 2항 2 (포 여4)), 

법 30조

1. 집행

   고인들 : 각 법 62조 1항, 2항( 래 양  이   리  양 조건 참작)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공소기각 주장에 한 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이후 3차 에 걸  공소장변경허가신청  통 여 

종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트  동 합계 786,698건  공소사실에 

추가 고 이러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실질 인 미에  새 운 공소  다르

지 다. 그런데 이  같  검사  공소장변경허가신청행 는 자  공소권  행

사 여 고인들에게 실질 인 불이익  주는 것일 뿐만 니라 고인들  어권  

게 침해 는 소추재량권 일탈에 해당 므 , 결국  같이 추가  공소사실 

부분  공소권  남용에 해당 다.

  나. 인 사실

4) 고인들  변 인들  시 국가 보원법 죄  죄 에 여 개별 행 별 는 행 자별  각각  죄가 립 고 그 

각 죄들  경합범  계에 있다고 주장 다. 그러나 시 국가 보원법 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 는 개  행   

연속  행 를 단일 고 계속  범  에 일  간 계속 여 행 고 그 해법익도 동일  경우에 해당 다고 단 므 , 

이를 포 일죄  단 다[ 래 “ 죄 부분”  3.  나.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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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증거들(이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다)에 

면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① 검사는 2013. 6. 14. 울 지 법원 2013고합577  고인 원●●에  

이 사건 공소를 는데, 당시 공소사실에는 구체 인 범행사실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다  인  사이트에  합계 1,711회  찬 클릭  고, 합계 

1,977회  게시  작 이 재 어 있었  뿐 트 에  사이버 동  

재 어 있지 다.

    ② 편 이 사건 사가 개시  이후 일부 언  국가 보원 심리 단이 트

에 도 사이버 동   가능 에 여 차   고, 특히 ‘뉴스

타 ’는 2013. 4. 19.  2013. 4. 26. 국가 보원 직원  계  심 는 트  계

과 해당 트  내용 지 구체  시 며  다. 편 검사 역시 국

가 보원 심리 단이 포  사이트나 카페, 커뮤니티 등 이외에 트 에 도 사이버 

동  개  것  상 여 이에  사를 부  진행 며, 2013. 

4. 25. 고인 민●●에  조사 과 에  국가 보원 심리 단이 트 에 도 사

이버 동  개  실  인 다.

    ③ 이후 검사는 트 에  사이버 동에  사를 여 2013. 5. 6. 데

이  업체인 주식회사 OOOO(이  ‘ OOOO’이라고 다)에 여 4 강, FTA 등 

 70개  키워드가 포함  트  보  임 출  요청 고, OOOO  이에 

여 2013. 5. 9. 검사에게 트  28,765,148건  트  보를 임 출 다.

    ④ 이에 검사는 OOOO 부  취득  자료  울 지 검찰청이 임  

집  트  5,720,938건  자료를 취합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것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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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트  계  988개를 추출  후, 2013. 5. 24. 법원에 포 사이트 등에   988개 

계 과 동일  이 를 사용 는 가입자  인 사항  는 취지  · 색

장  청구 나, 법원  범죄사실에  소명이 부족 고 · 색 범 가 지나

게 범 여 탐색  보인다는 등  이   장청구를 각 다.

    ⑤ 검사는 2013. 5. 29.  988개  트  계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는 계  특히 강 게 심 는 17개  계  추출  후, 2013. 6. 3. 법원

부  국내 포 사이트에   17개  계   10개  계 과 동일  이 를 사

용 는 가입자  인 사항  는 · 색 장  부  그 집행결과를 

 사를 계속 다.

    ⑥ 이  같  사과 에  검사는 국가 보원 직원이 사용   번

 심 는 22개  번 를 여, 2013. 10. 8. 법원 부  포 사이트에 

여  번 가 가입자 보에 포함 어 있거나 가입자 본인인증에  번

를 사용  계  회원 보  이 일 보를 는 · 색 장  부  이

를 집행 는데, 그 결과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 장O창이 사용  이 일 

계 에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이버 동에  사용  것  추 는 463

개  트  계  인 다.

    ⑦ 이후 검사는 2013. 10. 16.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 O , 이O득에 

여 법원 부  체포 장  부  이들  체포  후 조사를 는 편, 이  

같  사결과를 탕  여 2013. 10. 18.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트 를 

이용  국가 보원법  공직 거법  부분(트   리트  합계 55,689건)  추가

는 내용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이  ‘ 1차 공소장변경신청’이라고 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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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3. 10. 30. 10회 공 일에   같  공소장변경  허가 다.

    ⑧ 편 검사는 법원 부  1차 공소장변경신청 날인 2013. 10. 17. 데이

 업체인 주식회사 다O소 트(이  ‘다O소 트’라고 다)  OOOO 부   463

개 트  계  명  작  트   이를 리트  는 동시 트   

는 내용  · 색 장  부  집행 다. 그 결과 검사는 다O소 트 부  

2,356,630건, OOOO 부  1,578,658건  트  보를 고, 그 분  결과 

 국가 보원 직원들  이 일에  인  트  계 들과 동시 트  는 리트  

등  함께 동 는 그룹 동 계 이 존재함  인  후, 이러  그룹 동 계 들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는 트  계  단 여 이를  

2,653개 계  추가  추출 다.

    ⑨ 이후 검사는  2,653개  계 이 작  트   리트  분 여 2013. 

11. 20. 존  인  사이트 등에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사이버 동에 

 범행사실  일부를 변경 는 편 트 를 통  여 부분  존 55,689

건에  1,210,228건 , 트 를 통  거운동 부분  존 55,689건에  647,443건

 변경 는 내용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 2차 공소장변경신청’이라고 다)  

고, 법원  2013. 11. 28. 15회 공 일에  공소장변경  허가 다.

    ⑩ 편 이 사건 공 과 에  고인 원●●  변 인  2013. 12. 27. 다O소

트  OOOO에 여 트  집  근거  경 , 검찰에 공  트  보  양

과 공일시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 여 법원이 이를 채택 다. 이에 다O소 트

는 2014. 1. 11.  사실조회에  회신 를 출 면  · 색 장에 여 검

찰에 공  자료  원본 자료를 DVD에 장 여 함께 법원에 출 는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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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는 검사가 다O소 트에  · 색 장  집행  취득  자료보다 많  

보가 포함 어 있었다.

    ⑪ 검사는 다O소 트가 법원에 출   원본 자료를 분 여 국가 보원 심리

단이 사용  것  볼  있는 계  종 보다 엄격   별  다O, 

2014. 2. 14. 트 를 통  여 부분  존 1,210,228건에  786,698건 , 트

를 통  거운동 부분  존 647,443건에  446,844건  변경 는 내용  공

소장변경허가를 종  신청(이  ‘ 3차 공소장변경신청’이라고 다)  고, 

법원  2014. 6. 16. 34차 공 일에   공소장변경  허가 다.

  다. 단

    1) 검사가 자  공소권  행사 여 고인에게 실질 인 불이익  써 

소추재량권  히 일탈 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  남용  보  공소

 효  부인   있는 것이고, 여  자 인 공소권  행사라 함  단 히 

직 상  과실에  것만 는 부족 고 어도 미 이나마 어떤 도가 있어야 

다고 볼 것이다( 법원 1999. 12. 10. 고 99도577 결 등 참조).

    2) 이러  법리에 여 이 사건 검사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행 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 는지에 여 살 건 ,  인 사실에 면 검사가 1차 내지 3

차 각 공소장변경신청  통 여 에 소 지 니  국가 보원 심리 단 직

원들  트 에  사이버 동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가 고, 그  인 여 추

가  공소사실  양이 존  공소사실에 여 매우  사실  인 다. 

      그러나  인 사실에 면 검사가 사 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들  트 상 사이버 동에  사를 개시 여 그 사  진행상황에 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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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증거들  종합 여 1차 내지 3차 각 공소장변경신청  이 인

 뿐, 검사가 이미  증거를 부분 보 에도 불구 고 고인들  어권 

행사를 해  목  자  3차 에 걸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것 는 

보이지 니 므 ,  각 공소장변경신청이 소추재량권  히 일탈  자 인 것

 공소권  남용에 이르 다고는 볼  없다. 

    3) 라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 과 에  3회에 걸  공소장변경  통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트 상 동 부분  공소사실에 추가 는데, 당시 검사가 출  범

죄일람 에는 각각  트  는 리트  작  직원이 구인지 특 어 있지도 

고, 검사가 출  다른 증거들  종합 여 보 라도 이를 특  법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각 트  는 리트  직  작  행 자가 구인지는 매우 요  쟁

이므  그 행 자  불특  인 여 고인들  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 는 , 라  이 사건 공소사실  트 상 사이버 동 부분  공소사실이 특

지 니 여 공소가 각 어야 다.

  나. 단

    1) 사소송법 254조 4항  “공소사실  재는 범죄  시일, 장소  법  

명시 여 사실  특   있도  여야 다”고 고 있는 , 이  같  요소들

에 여 공소사실  특  요구 는 법  취지는 고인  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   데에 있는 것이므 , 공소사실  이러  요소를 종합 여 구 요건 해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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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다른 사실과 식별   있는 도  재 면 족 고, 공소장에 범죄  일시, 장

소 등이 구체  시 지 라도  도에 지 니 고 구나 공소범

죄  격에 추어 그 개  시가 부득이 며 , 그에  고인  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 지 다고 볼  없

다( 법원 2002. 10. 11. 고 2002도2939 결 등 참조).

    2) 이러  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여 살 건 ,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면  개별 트  계  사용자를 히 특 지 니  사실  공소장  재

에 여 명 다. 

      그러나 고인들과 변 인들이 공소사실이 특 지 니 다고 주장 는 이 

사건 공소사실  트 상 사이버 동 부분 ,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2011. 

1. 12.경부  2012. 12. 19.경 지 약 2  동  간 동  786,698건  트  는 리

트  작   게시 다는 것이어  어느 도 개  시가 불가  면이 있  

뿐만 니라, 검사가 그 범행 일시, 트  계   게시  트   리트  내용  모

 히 시  이상 충분히 구 요건 해당사실  다른 사실과 식별   있는 도

에는 이르 다고 단 다. 나 가  부분 공소사실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고인들  지시에 라 트 에  여 는 거운동에 해당 는 트  는 리

트  작 ·게시 다는 것이어 , 그 범죄  부를 단함에 있어 해당 트  계

이 국가 보원 심리 단에 여 리․사용  계 임이 인 면 족  것이지 그 

개별 행 자를 특 는 것이 범죄 부  단이나 고인들  어권 행사에 있어  

특별히 요  미가 있다고 보이지도 니 다.

    3) 라  이 부분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역시 들이지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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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증거능력 주장에 한 단5)6)

1. 김OO이 임의제출한 컴퓨터로부터 취득한 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인 OO이 사 에 자신  데스크탑 컴퓨  1  

노트북 컴퓨  1 를 임 출 는 나, 이는 OO이 민주당 계자 등에 

여 사실상 감  상태에  당시 경찰  사과장 권O희 등에게 해결  요청

나, 히  권O희 등 경찰 계자들이 런 조 를 취 지 면  컴퓨 를 임

출해야 감  상태를 해소   있다는 취지  이야 를 여 어   없이 자신  

사에 여  컴퓨 들  임 출  것이므 , 이는 임 출  평가   없고 

히  사  강  는 계에 여 출  것에 해당 다. 라   컴퓨

들  분 여 취득  증거들  법 집증거  증거능 이 없다.

    그 지 라도 OO   같이 컴퓨  2 를 출 면  “2012. 10. 이후 

근 3개월 동  재인, 근  통  후보에  ·지지 에 여 이를 임

출 다”는 사를 명 히 므 , 사   범 를 어 는 보를 법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 고 사  OO이 출  노트북 컴퓨 를 

분 여  임 출  범 를 과함이 명  모장 스트 일  보 는 , 

5) 법원이 검사가 출  증거가 법 집증거에 해당 여 증거능 이 없다고 단 는 경우 검사  증거신청  각 는 결

 함 써 죄  증거  사용 지 면 족  것이므  달리 결 에  이에  단  시  요가 없는 것이 원

이고, 이 사건  경우 이미 재 부가 공 과 에  차  증거채부결  통 여 그 증거능  이미 단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경우 고인들  변 인들이  법 집증거 주장이 공  핵심 인 쟁  부각 어 상당 간 

동  이에  검사  변 인들 간  공 이 계속 었는 , 이에 이 에 는 이  같  증거능  주장들에  재 부  

단  명 히 명 다는 취지에  각 쟁 별  단 내용  시 도  다.

6) 검사는 이 사건 공 과 에  트 상에  사이버 동 부분과 여 증거능  단  자료  증거목  번 3001 

내지 3339를 출 고, 이에 여 고인들  변 인들  증거능  단  자료  증거  채택함에 동 다. 증거

능  인   요건 는 사실 역시 검사가 그 존재에 여 구체  주장·입증 여야 지만 이는 소송상  사

실에  것이므  엄격  증명  요 지 니 고 자 운 증명  족  것이고( 법원 2012. 7. 26. 고 2012도2937 

결 등  취지 참조), 이  같  자 운 증명  경우 엄격  증명과는 달리 증거능 이 있는 증거에만 여야 거나  

엄격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는 것  니므 , 검사가 출   증거들  이  증거능  단에 있어 는 증거  사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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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주  원   법 집증거에 해당 다. 

    나 가 사 이  일에 재  이  등   후행 사 차를 진행

여 다른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이 , 닉 임, 게시  등  집  것  법

게 집  증거에 여 취득  2차  증거에 해당 므 7) 역시 모  증거능 이 

없다.

  나. 자 운 사에  임 출 주장에  단

    1) 인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면 OO   데스크탑  노트북  임 출 경 에 

여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① 민주통합당 인권법  국장이라고 주장 는 운이 2012. 12. 11. 18:40경 

112를 통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소속 직원 OO이 특  후보를 해 인  상에 

 작 ·게시 는 법  불법 거운동  고 있다는 취지  신고를 고, 이

에 경찰 들이 같  날 19:15경 신고장소인 울 강남구 역삼동에  OO  주

거지에 출동 나, 당시 그곳에는 이미 민주당  언 사 계자 등 40여명이 운집

여 있었다.

      ② 경찰 들  같  날 19:30경 퇴근 후 귀가 는 OO  만나 거 리 원회 

직원 2명 등과 함께 OO   주거지에 들어가 그 내부를 인 는데, 그곳  당

시 일 인 주거지  보일 뿐 특별히 거운동   사 실  볼만  황이 견

지 니 고, 이에 라  경찰   거 리 원회 직원 등  OO  주거지

에  퇴실 다.

7) 변 인들  구체  어떠  증거가 법 집증거  2차  증거에 해당 는지 명시 고 있지 지만, 그 주장 취지가 모

장 스트 일 보 이후 사 이 취득  모든 증거들이 이에 해당 다는 것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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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만 민주당 계자들  계속 여 명  조사를 요구 며  OO  주

거지 에 운집  채 해산  지 니 고, 이에 당시 경찰  사과장 권O희

를 포함  경찰 들이 같  날 19:37경 장에 출동 다. 당시 권O희는 OO과 

 통 를 면  신고 내용  인해야 니 재 가지고 있는 컴퓨  내용 인에 

조 여 달라는 취지  이야 를 다.

      ④ 이  같  상태가 계속 자 OO  같  날 20:36경  21:03경 2차  

112에 를 여 모르는 사람이  드리고 인종  러 다는 취지  신고

를 도 다.

      ⑤ 민주당 계자들  경찰 장 등에게 강 사를 요구 며 계속 여 

OO  주거지 에 운집 여 있었고, 이  같  상태는 2012. 12. 13. 11:00경 민

주당 통합상황실 승  장이 장에 있  자들에게 민주당원들이 철 다는 취

지  리  고 이에 라 민주당 계자들이 모  철  지 이틀간 지속

었 며,  간 동  OO  자신  주거지에   나 지 못 다.

      ⑥ 편  간 동  국가 보원  내부  OO이 소지 고 있는 컴퓨

 출 여부에 여 논 가 이루어 는데, 당시 국가 보원 3차장 고인 이●●과 

민●●를 롯  국가 보원 심리 단 간부들  보 상  이  임 출에 부 인 

입장이었 나, 국가 보원장이었  고인 원●●이 불 요  해를 해소  여 

컴퓨 를 출 도  지시 고, 그 지시내용이 이●●, 민●●를 통해 시달 어 당시 

OO이 소속 어 있  국가 보원 심리 단 보사업3  장 *O  OO에게 

를 여 컴퓨 를 임 출  것  지시 다.

      ⑦ 이에 라 OO  2012. 12. 13. 14:42경 자신  주거지에  변 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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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컴퓨  2 를 임 출 고, 이후 2012. 12. 15. 경찰 조사 당시  임

출에 여 ‘여  곡이 심 게 고 있  뿐만 니라 인권침해, 명 훼손 등  당

게 어 결  히  여 임 출  며, 노트북 컴퓨 는 업 용  

지  것이므  상 자  를 거쳐 출 고, 데스크탑 컴퓨 는 개인 소 이

므  자신  결 에 라 출 다’는 취지  진 다.

    2) 단

       인 사실에 면, 당시 28  여 인 OO이 자신  주거지 에 운집  

다  사람들 부   열고 조사에  것  계속 여 요구 고, 그  인 여 

상당히  시간 동  외부  단  채 자신  주거지에   나가지도 못

이 인 는 , 이러  상황에  OO이 느  공포심과 감  상당  것임

 충분히 상 다.

      그러나 같  사실들에 면, OO이  컴퓨 들  경찰에 임 출  시

 자신  주거지에 운집 여 있  민주당 계자들이 해산  이후 , 그 임 출 

당시 변 인이 장에 동 므  특별히 OO이 강  는 궁  상태에 있었

다고는 보이지 니 고, 라  OO이  컴퓨 를 임 출  것  자신이 처  

궁  상황에  벗어나고자함이라  보다는 고인 원●●  포함  국가 보원  임

출 지시를 이행  것  보인다.  경찰  사과장 권O희가 OO에게 

컴퓨  내용 인  요청  것  이에 지 니  경우 당시  상태를 지

시키겠다는 취지가 니라 상황  조속히 해결   조를 요청  취지  인

고, 여 에다가 OO 스스 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  결  히  여 상

부  지시  자신  단에 라 임 출  다는 취지  진  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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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면, OO이  컴퓨 들  자신  자 운 사에 여 임  출

이 충분히 인 고, 그 임 출이 사  강  는 계에  것 는 볼 

 없다.

      라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증거능  주장  이  없다.

  다. 임 출 범 를 과 는  분  주장에  단

    1) 인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① OO이 2012. 12. 13. 자신이 소지 고 있  데스크탑 컴퓨  1  노트북 

컴퓨  1 를 경찰 에 임 출 면  작  임 출 에 자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  재인· 근  후보에  ·지지 에 해 만 인”이라고 재

다.

      ② 편 당시 임 출 장에 동  OO  변 인 OO  변 사는 같  

날 당시  컴퓨 들  지 증거분  담당  울지 경찰청 지 증거분

 사 실에  OO이  범  내에  분 이 이루어질 것  거듭 요청 는데, 

분 들 부  특  자 보만  열람 는 것   불가능 므  컴퓨  내

에 모든 보를 인  에 없  고지 자, 임 출 에 장 어 있는 개인

보 등  열람에 여 동 다는 취지  인 를 출 면  자  “다만, 임

출  분 시  2012. 10. 이후부  재인 후보  근  후보  사실  

인에  것  요청드립니다.”라고 추가  재 다.

      ③ 이후 OO이 출  노트북 컴퓨  지 증거분  과 에  “_꾩 _붿

.txt"라는 모장 그램  작  스트 일(이  ‘ 모장 스트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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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견 었는데,  일에는 늘   사이트  운  법 등에  보  

늘  , 뿌, 보 드림, SLR클럽 등 인  사이트  계 명, 닉 임 등이 재

어 있었다.

      ④ 모장 스트 일  포함  지 증거분  결과  인계  경찰

는 모장 스트 일에  추출  40개  계 명, 닉 임   여 사를 진행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OO, 이 주가 늘  를 롯  인  사이트

에  여행 에 해당 는 102개  게시  작 다는 취지  사건  검찰에 

송 다.

    2) 모장 스트 일  증거능 에  단

      가) 살 건 , 2011. 7. 8. 개  신  사소송법 106조 3항  “법원

  목 이 컴퓨 용 스크, 그 에 이  슷  보 장매체인 경우에는 

억  보  범 를 여 출 거나 복 여 출 야 다. 다만, 범 를 

여 출  는 복 는 법이 불가능 거나  목  달 에 히 곤란

다고 인 는 에는 보 장매체등    있다.”라고 규 고 있다.  조

항  그 언상 마  보 장매체 자체가 에 해당 다고 규  것처럼 보이

도 나 자 보가 닌 리 인 매체 자체에  를  규 이라면 에 

 일  규 인 사소송법 106조 1항에 탁 는 것  충분 므  별도  

 조항  신  요가 없는 것이고,  조항에 재   법(출   복 )

 보 라도 이는 매체에 장  자 보를 는 경우를 상  규 임이 명

다고 보이므 , 사소송법 106조 3항  매체 자체가 니라 자 보를  

규  것  해 함이 타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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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이 사소송법이 자 보에  를 허용 고 있는 이상 자

보를 임 출 는 것도 가능  것이고, 임 출이 출자  자 운 사에 여 

이루어지는 것임  고   임 출자가 그 자 보  범 를 특 여 일부  

자 보만 임 출 는 것도 충분히 가능 다고 보 야 므 , 결국 임 출자가 

특  범 에  자 보만  임 출 다는 사를 시  경우에는 그  

범 에 속 는 자 보만이 임 출 에 해당 고 사 이 그 범 에 속 지 

 자 보를  해 는 별도  장  부 야  것이다.

      나) 이 사건  경우  인  사실에 면 임 출자인 OO  노트북 

컴퓨  데스크탑 컴퓨 를 사 에 임 출  면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

 재인· 근  후보에  ·지지 에 해 만 인”이라고 재  임 출

를 작 는 , OO  이러  사 시는 체 인  컴퓨 들 자체를 임 출

는 것이 니라 그에 장  자 보를 임 출함    것  단 고, 

나 가 임 출 는 자 보  범 를  같이 재  범  는 취지  보

지   없 므 , 사   임 출  범  내에 속 는 보에 여 

법 게 증거  집   있다고  것이다.

        그런데 모장 스트 일  경우 그 내용이 재인, 근  후보자에  

 는 지지 에 해당 지 니함  명 , 그 다면 사 는 이를 증

거  집  여 별도  · 색 장  부  해당 자 보를 는 

차를 취 어야 다. 그럼에도 불구 고 사 이 이러  조 를 취 지 니  

채 모장 스트 일   이상, 이는 장주  원  여  증거

 법 집증거에 해당 고, 나 가 사 이  같이 모장 스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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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지른 법  단 히 법 게 부  · 색 장에  ·

색과 에  법 이  차를  것이 니라 장 자체를 부 지 니  채 

를  것에 해당 여 장주 를 잠탈 는  법에 해당 므  그 증거능

 부 함이 타당 다.

      다) 라  검사가 증거  출  모장 스트 일  출 건(증거목  

번 638, 648에 첨부  건)  증거능 이 없고, 이를 지 는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  있다.

    3) 모장 스트 일   집  2차  증거들  증거능 에  단

      가) 법  차에 르지 니  법행 를  여 증거가 집  경우

에는 당해 증거뿐 니라 그에  잡  획득  2차  증거에 해 도 증거능  부

어야 다. 다만  같  법 집증거  원  사과  법행 를 

억지함 써 국민  본  인권  보장   것이므  법 차에 는 행

 향이 차단 거나 소멸 었다고 볼  있는 상태에  집  증거는 그 증거능

 인 라도 법 차  실질  내용에  침해가 일어나지는 는다  것이

니 그 증거능  부  이 는 없다. 라  증거 집 과 에  이루어진 법 차 

행  내용과 경   그  사  종합 여 볼  당  법 차 행

 증거 집 행  간에 그 행  법 요소가 거 내지 었다고 볼 만  

다른 사 이 개입 써 인과 계가 단  것  평가   있는 외 인 경우에

는 이를 죄 인  증거  사용   있다( 법원 2013. 3. 14. 고 2010도2094 

결 등 참조).

      나) 이러  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여 살 건 , 이 사건 증거들에 면 



- 32 -

모장 스트 일에 재  늘   등 인  사이트  계   닉 임이 이 

사건에   사에 있어  가장  증거에 해당 고, 라  사  

이 사건 사 역시 모장 스트 일  재 내용   여 진행 었  인

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면, ① 사 이  같이 보  인  사

이트  계   닉 임  소명자료  여 늘  , 보 드림에  · 색

장  청구 고, 이에 라 법 게 부  · 색 장에 여 2012. 12. 22. 

 각 인  사이트에  · 색  집행 여  계   닉 임이 작  게시

 등  보  사실, ② 이후 사 이  · 색  통 여 보  자료들  분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추 는 추가 인 계 들  

보 고, 나 가 추가 인 · 색 장  부  사를 계속  사실, ③ 

편 사 이 2013. 3. 28. OO  를 법 게 부  · 색 장에 

여 고,   분  결과를 존에 집  증거들에 여 추가

인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인 사항과 그 사이버 동 내역  인  사실

이 인 다.

        이러  사실들에 추어 보면  사 이 집  모장 스트 일  

증거  집함에 있어 법행 가 있었다고 라도 이를  취득  2차  증거

들  경우 모  법원이 법 게 부  · 색 장  집행에 여 취득  것

 보이고 그 과 에  달리 추가 인 법 차  침해가 생 지는  것  

단 는 , 그 다면 사  당  법 차 행  2차  증거 집 행  

간에 그 인과 계가 희  는 단 었다고 이 타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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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라  모장 스트 일   집  2차  증거들  증거능 이 있

다고 단 므 ,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

2. 김OO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사소송법  · 색 장  집행시 변 인에게 장집행에 참여  권리를 

보장 고 있 므  사 는 그 집행 사실  미리 변 인에게 통지 여야 함

에도 불구 고 경찰 는 2013. 3. 28. 이러  통지를 지 니  채 OO 부

 (이  ‘이 사건 ’라고 다)를 는 , 이는 결국 변 인  

· 색 장집행 참여권  침해  법  에 해당 고, 라  이  인 여 취득

 증거들  법 집증거에 해당 다.

    2)  경찰 가 OO 부  이 사건 를  당시 OO이 변

인  자  구  여 당시 를 집행  경찰 들에게 변 인과 통 를 

요청 에도 불구 고  경찰 들  이를 불허  채 강  이 사건 를 

다. 이는 결국 사 자  지 에 있  OO이 헌법  사소송법상 부여

 변 인  조   권리를 침해  법행 에 해당 므 , 그 차는 법

고 그  인 여 취득  증거들 역시 증거능 이 없다.

    3) 나 가 국가 보원 소속 직원인 OO이 업 용  사용 는 이 사건 

에는 다른 국가 보원 직원들  이름, 번  등  인 사항이 포함 어 있고, 나

가 이 사건 에 장  보를 분  경우 국가 보원  조직, 편  등이 

질 우 가 있 므 , 이 사건 는 공 상  에  건에 해당 다. 

그런데 사소송법 111조 1항  공 원이 소지 는 건에 여 본인 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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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 소가 직 상  에  것임  신고  에는 그 소속공 소 는 당해 

감독 공  승낙 없이 지 못 다고 고 있는 , 사  이를 여 

국가 보원  승낙이 없 에도 불구 고 공 상 에  건인 이 사건 

를  뿐만 니라,  집행 이후 국가 보원이 그 승낙  거부 며  

 요청 에도 불구 고 이에 지 니 다. 라  이  같  · 색

장집행  법 고, 그  인 여 취득  증거들 역시 법 집증거에 해당 다.

  나. 변 인  · 색 장집행 참여권 침해  주장에  단

    1) 자 는 변 인  · 색 장  집행에 참여   있고( 사소송법 

219조, 121조), · 색 장  집행함에는 원  미리 집행  일시  장소를 

자 등에게 통지 여야 나( 사소송법 122조 본 ), ‘ 속  요 는 ’에는 

 같  통지를 생략   있다( 사소송법 122조 단 ). 여  ‘ 속  요 는 ’

라고 함  · 색 장 집행 사실  미리 주면 증거  닉  염  등이 있어 

· 색  실효를 거  어 울 경우라고 해 함이 다( 법원 2012. 10. 11. 고 

2012도7455 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여 살 건 , 이 사건 증거들에 면 ① 경찰 는 2013. 

3. 18.경 늘   등 인  사이트에  · 색 집행결과 등  토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OO과 국가 보원  외부조 자  추 는 이**이 공모 여 

사이버 공간에  개입 행 를 다고 잠  단  후, 그 공모 계를 보

다 구체  입증 고 범행에 가담  3자  존재 여부를 인  여 OO과 

이**   가 요 다고 단  사실, ② 이에 경찰 는 검사를 통

여 법원에 OO, 이**   등에  · 색 장  청구 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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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0. · 색 장  부  사실, ③ 이후 경찰  소속 경찰 들  2013. 

3. 28. OO과 이**에 여 동시에  · 색 장  집행  사실이 인 다. 

      이  같  인 사실에 추어 보면, 당시 사 는 OO 는 그 변

인에게  · 색 장 집행 사실  미리 주었  경우 OO과 이**이 그 

에 장 어 있는 통  내역, 자 시지 내역, 번 부 등  삭 거나 

 자체를 닉·폐 는 법  증거를 인멸  염 가 있다고 단 여, 이를 

 지  목  OO과 이**에 여 · 색 장 집행사실  미리 통지

지 니  채 동시에 를 집행  것  보이는 , 이  같  사  단  

충분히 합리 인 것  이 가고, 이는 결국 사소송법 122조 단 에   

‘ 속  요 는 ’에 해당 는 것  이 타당 므 , 사 이 OO  변 인

에게 집행  통지를 지 니 다는 사 만   · 색 차가 법 다

고 볼  없다.

    3) 라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  없다.

  다. 변 인  조   권리 침해 주장에  단

    1) 불구속 자  경우에도 변 인  조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 국가원리, 법 차원 에  인 는 당연  내용이고, 조언과 상담  통 여 이

루어지는 변 인  조 자  역  변 인 임권과 마찬가지  변 인  조  

 권리  내용  가장 핵심 인 것이므 (헌법재 소 2004. 9. 23. 고 2000헌마

138 원재 부 결  등 참조), 불구속 자에  · 색 장  집행  경우 

사 이 자가 변 인과 상담 고 조언  구 는 행 를 해 거나 지 는 것

 변 인  조   권리  핵심 인 내용  침해 는 것  당연히 법  



- 36 -

에 해당 다.

    2) 이 사건  경우,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경찰  소속 경찰 들이 2013. 

3. 28. 08:50경 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OO  주거지 에  OO  상  

· 색 장  집행 여 OO이 소지 고 있  이 사건 를 는데, 당

시 OO이 상 에 해당 는 이 사건  통 를 시도 고, 이에 

 경찰 들이 통 를 막 며 이 사건 를  사실  인 다.

      그러나 편 이 사건 증거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 색 장  집행 당시 경찰 들 는 OO이 변 인과 통 를 시도

다는 사   인식 지 못  채 OO이 증거인멸   우 가 있다고 단 여 

이 사건 를 이용  통 를 허용 지 니  것  인  뿐, OO

이 변 인과 통 지 못 게  목  통 를 막  것 는 보이지 니

므 ,  경찰 들   같  · 색 장 집행  법 고,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  없다.

      ① OO 자신도 이 법 에  “당시 출근  고  나 는데  에 

경찰이 다리고 있었고, 를 겠다는 이야 를 듣고 일단 변 사  통

해야  것 같  를 꺼냈는데 그  사가  손에 가지고 있  

를 다. 경찰들에게 를 당  에 변 인과 통 를 겠다는 이

야 를 지는 못 다”고 진 는 , 이러  상황에  당시 · 색  집행  

경찰 들 는 OO이 통 를 시도 는 상 이 구인지    없었  것

 보인다.

      ② 특히 당시 공범 간  증거인멸  우  에 OO과 이**에 여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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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  상황이었 므 ,  경찰 들 는 OO

이 공범인 이**에게 · 색 장  집행 사실  주는 법  증거인멸  시도

 가능 이 있다고 단  것  보이고, 이러  단이 충분히 이 간다.

      ③ 편 OO  이 법 에  “ 를 당  후 변 사  통 도 못 냐

는 질  경찰  2명에게 모  는데, 경찰 들이   통도 지 못 다는 식

 이야 를 고 여 갔다.”고 진 다. 지만  · 색 장  집행상

황에  사보고(증거목  번 893)에 면, 당시 경찰 들이 OO에게 소지 

인 이 사건 가 장에 재  상 이 맞는지를 질 에도 OO이 

런 답  지 고 계속  통 를 시도 고, 이에 증거인멸  우 가 있다

고 단 여 를 집행 자 OO이 를 내며 항 를 다고 재 어 있는 , 

이에 추어 보면  OO이  · 색 당시 경찰 들에게 단 히 항 를 거

나 를 내는 것 이외에 변 인과  통 를 요청 다고 보 는 어 고, 히  

OO이 경찰 들에게 변 인과  통 를 명 히 요청 에도 불구 고 경찰 들이 

이를 살 다는 것  상식  쉽게 납득  어 다.

      ④  · 색 집행 당시 작  조 (증거목  번 877)  참여인 란에 

OO이 자  명, 주민등 번   주소를 입 고 명  는 , OO  주

장과 같이 경찰 들이 변 인과  통 를 막 며 강  이 사건 를 빼 갔

에도 불구 고 국가 보원 직원인 OO이 히  조 에 명  다는 

것 역시 납득  어 다.

  라. 직 상  에    주장에  단

    공 원 는 공 원이었  자가 소지 는 보 는 건에 여는 본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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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당 공 소가 직 상  에  것임  신고  에는 그 소속공 소 는 당

해 감독 공  승낙 없이는 지 못 는 것이나( 사소송법 111조 1항), 소

속공 소 는 당해 감독 공 는 국가   이익  해 는 경우를 외 고는 승

낙  거부 지 못 다( 사소송법 111조 2항). 라  이 사건 에  

가 법 다고 평가  해 는 ① 이 사건 가 직 상 에  건

에 해당 고, ② OO 는 국가 보원이 이 사건 가 직 상 에  것

임  신고 며, ③ 국가 보원이 그 에 여 승낙  거부 고, ④ 나 가 

국가 보원   승낙 거부가 국가   이익  해 는 경우에 해당  것이 요

구 는 , 이 에 는 이에 여 차  단 다.

    1) 이 사건 가 공 상 에  건에 해당 는지 여부

      국가 보원법 6조는 “국가 보원  조직·소재지  원  국가 보장  

여 요  경우에는 이를 공개 지 니   있다.”고 규 고 있다. 여  ‘국가

보장’이란 국가  존립, 헌법  본질  지 등  포함 는 개  국가  

독립, 토  보 , 헌법과 법  능  헌법에 여  국가  지 등

 미  이해   있는데, 국외 보  국내 보 보( 공, 부 복, 첩, 

러  국 범죄조직에  보)  집·작   포 등  포함 는 국가 보원  

직 내용과 범 ( 3조), 그 조직과 원  국가 보원장이 통  승인   

도  고 있는 ( 4조, 5조 2항), 보 동  보장  여 국가 보원에 

 국회 보 원회  산심 지도 공개  고 국회 보 원회 원  

여  국가 보원  산 내역  공개 거나 지 못 도  고 있는 ( 12조 

5항) 등 국가 보원법상  규  내용, 식, 체계 등  종합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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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원  조직·편   인원 등에  보는 원  국가 보장  여 

공개가 요  보에 해당 는 것이고, 라   같  사실이  경우 국가

보원  상 인 보 집 동에 지장  래함 써 국가 는 국가 보원  능

에    있다고 보이므 ( 법원 2006. 6. 16. 고 2006도1368 결, 법원 

2013. 1. 24. 고 2010 18918 결 등 참조), 결국 국가 보원  조직·편   인원 

등에  보는 사소송법 111조에   ‘직 상 ’에 해당 다고 보지  

 없다.

        그런데 국가 보원 직원인 OO이 업 상 국가 보원  지  사용  

이 사건  경우, 다른 국가 보원 직원들  이름이나 연락처 등 뿐만 니라 

그 구체 인 통   자 시지 내역 지도 모  장 어 있  것  보이고, 나

가 이 사건 에 장 어 있는 모, 사진 등  보는 그 자체  국가 보원

 보업 에  내용일 가능 도   없는 , 그 다면 이러  보들  그 

자체  는 다른 보  결합 여 국가 보원  조직, 편 , 인원  업  등  인

  있는 보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므 (실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검사

는 이 사건 를 분 여 취득  보를 요  단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조직  편  그 구 원들  인 이 인 다), 그  같  보가 장

어 있는 이 사건 는 사소송법 111조 1항에   직 상 에 

 건에 해당 다.

    2) 직 상  신고 여부   승낙  거부 여부

      가) 이 사건 증거들에 면, OO이 경찰  소속 경찰 들 부  이 사건 

를 당  당시  건이 직 상 에  건에 해당 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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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지 니 고, 이 사건  자체에도 에  건임  식별  

 있는 런 시도 없었  사실이 인 는 , 이러  사실에 면  경찰 들

이  집행에 착 여 이를 종료  지 이 사건 에 여 직 상 

 신고가 있었다거나 그 에  승낙 거부가 있었다고 보 는 어 다.

      나) 그러나 사소송법 111조 1항  직 상  신고 주체 써 자

인 공 원 본인 이외에 해당 공 소 지도 고 있는 , 이 사건과 같이 공 원이 

공 소 이외  장소에  를 당 는 경우 그 집행이 종료  이 에 해당 공 소

가 이를 인지 여 직 상  신고를 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 다고 보이므 , 

 조항에   직 상  신고  시 를  집행 종료 이 지  는 

것  해 는 것  그 입법취지에 는 것  보인다. 나 가  조항이 실체  

진실  견이라는 사소송법  이익  직 상  보 라는 소송법  이익에 

여 일부 함  목 고 있  고  , 해당 공 소가  집행 이후에

도 사 에 여 직 상 에  것임  신고 는 것도 가능 다고 해 지 

  없다.

        나 가 직 상 에  건   승낙  사 시 는 승낙 거부  

사 시는 사소송법에  특별  규  고 있지 니  이상 드시 어떠  식

 갖추거나 명시  이루어질 것  요 지 니 므  시 도 얼마든지 가

능 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에 여 살 건 ,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① 경찰 에  OO  이 사건 를  당일인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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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원이 경찰 에 여 · 색  법 차  이행 통보 공  송

부 는데,  공 에는 “1. 2013. 3. 28(木) 08:50경 귀 에  실시  院 직원에  

폰 · 색과 , 법 차를 지  에 해 감  명 며 

사항  통보합니다. 2. 통보 내용 ∘본 사건과  院 직원 이름·연락처가 담  

폰  직 상 에 해당 므  업 용 폰에  분  등  차를 지 고 즉

각 가 부  것  요구함 ∘ 소법 111조를  상태에   것  ‘ 법 집

증거 법 ’에 거 여  증거능  인   없다는  양지  

람”이라고 재 어 있다(증가 2 증).

         ② 편 OO  변 인 OO  변 사 역시 2013. 3. 28. 17:10경 경찰

에 여 존에 OO이 임 출  노트북 컴퓨   데스크탑 컴퓨   이 

사건 에 여 가 부를 청구 다.

         ③ 이에 여 경찰 는 2013. 4. 1. 국가 보원에 여 ‘이 사건 

는 · 색 장  부  법 차에 라 며, 이 사건 

에 에 해당 다는 외 상 시도 없었고 자인 OO도 임  주장  사

실도 없었 므  직 상 에  것임  소명   있는 근거자료 일체를 출해 

달라’는 취지  사 조 뢰 공  송부 다.

        ④ 국가 보원  2013. 4. 3.  경찰  공 에 여 ‘  이 사건 

는 국가 보원 명  직원에게 지   그에 장  연락처  

시지 등  분  경우 그 소지자가 속  조직  원, 편   연락처 등 개인신상 

보를 지득   있어 직 상 에 속 고, 라  사소송법 111조 1항에 

라 국가 보원  승낙 없이는   없 므  즉시 부를 요구 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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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 뢰  통보 공  다시 송부 나, 경찰 는 2013. 4. 4. 차

 법함  주장 며 국가 보원   부 요구를 들이지 니 다.

      라)  인 사실들   시  법리에 추어 보건 , 국가 보원이 2013. 3. 

28. 를 집행  사 인 경찰 에 여 OO이 소지 고 있  이 사건 

가 직 상 에  것임  신고  것  사소송법 111조 1항에  

 법  직 상  신고에 해당 고, 그 신고 시 가 집행이 종료  이후

라고 라도 달리 볼 것  니다. 울러 국가 보원이 같  날 경찰 에 

여 그   요구  것  사소송법 111조 1항에   승낙  

거부 다는 사를 명 히 시  것  보이며,  국가 보원이  승낙  거

부 사 를 구체  히지 니 다고 라도 도 히 국가 보원이 이 사건 

 를 승낙  것 는 볼  없다. 라  이 사건 에 여 해

당 공 소인 국가 보원  직 상 에  법  신고 행    승낙  거부 

행 가 있었  충분히 인 다.

    3)  승낙 거부  법 여부

      가) 사소송법 111조 2항  직 상 에  건  경우라도 국가  

 이익  해 는 경우를 외 고는 승낙  거부 지 못 도  고 있는 , 

국가   이익  해 는지 여부는 원  해당 직 상  내용  고 

있는 공 소 는 감독 공 가 단  에 없다고 보이고, 이  같  공 소 등  

단이  존 어야 함  당연 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직 상 에  건이 어 사 에

 이를 실  취득 여 이를 사재  증거  출  경우, 법원  해당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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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증거에 해당 는지 여부를 단 여 그 증거능  결 여야 고, 그 과

에  종 인 사법  단 인 법원 는 해당 공 소 는 감독 공  단

에 속  것이 니라,  증거들  종합 여  승낙  거부가 사소송법 

111조 2항에   국가   이익  해 는 경우에 해당 여 법  것인지 

여부를, 직 상  보 함  인 여 얻는 소송법  이익과 실체  진실  

견이라는 사소송법  이익  량  통 여 사후  단함 써 해당 

차  법 여부를 종  결 해야 다고 이 타당 다.

      나) 이러  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여 보건 ,  인  사실들  이 

사건 증거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이 사건 

에 장  보들이 직 상  보 어야  가 가 있  분명 나 그 보

가 사 에 여  인 여 국가   이익  해 는 도에 이른다

고는 보이지 니 므 , 결국 국가 보원  이 사건  에 여 승낙

 거부   없다고 단 다.

        ① 국가 보원  조직, 편 , 구 원 등   본  같이 요  직 상 

에 해당 는 것  사실이나, 국가 보원이 보  ‘부 간 차단  원 ’ 

에 내부 도 극히 폐쇄  운 는 이상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에 불

과  OO이 사용  이 사건 에 장  내용만  국가 보원 체  조직

이나 편  등이 공개  우 는 극히  것  보인다.

        ② 이 사건  소  ‘국가 보원 여직원 사건’  불 지며 ·사회  

큰 향  만들었고, 그  인 여 2014. 1. 14. 국가 보원  보통신망  이용  

여 지 행 를 명시 고 이에  부당  지시에 여 이 를 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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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거부   있도  는 등  국가 보원법이 개 지 는 등 그 

 사실 계 에  국민  요구가 매우 높  사건인 , 그 실체  진실  

견이라는 사소송법  이익이 결  직 상  보 함  인 여 얻는 국가  이

익에 여 작지  것  단 다.

        ③ 편 이 사건 생 부  각종 언 매체 등  통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조직, 편 , 업  등이 상당 부분 공개 었고, 일부 심리 단 직원들  경우 그 

실명이나 인  사이트상 계 명 지도 공개  상황이었 므  그 직 상  

지함  인 여 얻는 이익이 그리 크지는 다.

        ④  이 사건  경우 자인 OO이  집행 당시 직 상 에 

 것임  신고 지 니 고  집행이 종료  이후에 야 소 국가 보원

이 이를 신고 므  사 이  신고가 있  지 인 이 사건 

를 고 있었  것  법원이 부  · 색 장  집행에 른 법  행

에 해당 는 , 경찰 가  신고 이 에 이미 이 사건 에  분  

뢰 여 지 증거분 이 이루어지고 있었  이상 그에 장  보   이

미 상당히 훼손 었다고  것이고, 라  그  지함  인 여 얻는 이익 

역시 상당 부분 감소 다고 보지   없다.

    4) 소결

      그 다면 이 사건 는 직 상 에  건에 해당 고 국가 보원

이 이를 법 게 신고  것  사실이나, 그 직 상 이 공개  인 여 국가  

 이익  해 는 경우에는 이르지 니 다고 단 는 이상 국가 보원이 그 

를 거부   없는 것이므 , 결국 사  차가 법 다거나 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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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취득  증거들이 법 집증거에 해당 다고 볼  없다. 

      라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역시 들이지 니 다.

3.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OO이 제출한 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경찰 는 법원이 부  · 색 장에 여 늘   버에  

· 색  집행 여 늘   사이트  버 데이 베이스(이  ‘ DB’라고 다) 

체를 이미징 는 법  다. 그럼에도 불구 고 경찰 는 늘  

 사이트 운 자인 이OO에게 늘   사이트  버 장내용에  분  요

청 고, 이에 이OO   같이 사 이 보  DB  동일 도 인 지 

니  자료를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심 는 계 들  추출 여 경찰

에 출 는 , 이는 실질  사 이 닌 사인에  별도  · 색집행

에 해당 여 법 다. 특히 이OO이  같이 자신이 보 고 있는 자료를 분 함

써 사 과는 별도  · 색집행  실시 에도 불구 고 당시 자들

이나 변 인들에게 · 색  집행 통지조차 지 니 여 소  신뢰 마  담

보 지  상태에  임  분  실시 고, 나 가 이OO이 경찰에 출  자료

들  늘   사이트 회원들  개인 보를 단 출  것에 해당 므  그 법

 매우 다. 라  이OO이 경찰에 출  자료들  모  법 집증거에 해

당 므  증거능 이 부인 어야 다.

  나. 인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① 경찰 는 2012. 12. 20.경 국가 보원 심리 단 소속 직원 OO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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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노트북 컴퓨 에  견  모장 스트 일에  다  늘   등 인

 사이트  계   닉 임  견 고, 이를  인  검색  여 일부 

여 는 거운동 행  심 는 들이 작  사실  인 다. 

    ② 이에 라 경찰 는 법원 부  늘  , 보 드림 사이트  각 

버에  · 색 장  부  후, 2012. 12. 22. 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버업체 ‘ ’에  늘   사이트  운 자 이OO  참여 에  사이트  

버에  · 색  집행 다. 그러나 이OO이 재 구동 인 버에  이미

징이 매우 곤란 고  사이트 운 에 지장이 있  이  난색  시 자, 2012. 

12. 12.  업 드 스크를 이OO 부  출  후, 2012. 12. 23.  드 스

크를 이미징 는 법  DB를 보  후, 2012. 12. 24. 이를 경찰청 사이버 러

 지 증거분 에 분 뢰 다.

    ③ 편 경찰 는  같이 출  업 드 스크를 이OO에게 는 

과 에  이OO에게 OO, 이**이 사용  것  추 는 늘   계  16개를 

주며 이를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심 는 계

들  인 여  것  요청 고, 이에 이OO   업 드 스크에 장  

보를  분 작업  실시 다.

    ④ 이OO   16개 계 과 IP, 번  등이 동일  계  50개를 인  후, 

2013. 1. 16. 경찰 에 를 여  50개  계 에 여 주었고, 그 다O

날인 2013. 1. 17. 경찰 에 출 여  50개 계 들에  분 자료를 CD에 

장 여 경찰에 출 다.

    ⑤ 경찰   자료를 검토 여 이OO이 견  50개  계 이 존 16개  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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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 있는 것  단  후, 66개 계 이 작  게시   찬 클릭 내역  분

여 여 는 거운동에 해당 는 것  단 는 내용  인 는 등 사를 

계속 다.

    ⑥ 편 이OO  2013. 2. 12. 경찰 에 다시 출 여  66개 계 간 동일

 IP를 사용  내역  추가  인 여 리  자료를 CD에 장 여 경찰에 출

다. 

    ⑦ 이후 이OO  2013. 4. 1. 울 지 검찰청에 고인 원●● 등 5인에 

여 업 해, 공직 거법 , 국가 보원법  등   고소  고  는

데, 당시 출  고소·고 장에는  66개 계 에 7개  계 이 추가   73개  국

가 보원 심리 단 직원 사용 심 계 이 재 어 있었고, 이에  분 내용 등이 

장  USB 1개가 첨부 어 있다.

  다. 단

    1) 살 건 , 사소송법에  사권  주체를 사 인 검사 는 사법경찰

 고 강 사에 해당 는 · 색  집행 주체 역시 사   

취지는, 사를 통  실체  진실  견  국가  당  벌권  행사에는 연

 해당 개인  본권  침해 는 약이  에 없 므  국가 이 

닌 사인에  자 인 사행 를 지 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단 나, 그 다

고 여 드시 모든 사 차가 지 사 에 여만 이루어 야 다는 취지

는 볼  없고, 라  사 이 범죄 에  사를 함에 있어  가인 

사인  조를 거나 그 자  구 는 것 역시 당  사권  범 에 속 는 법

 차라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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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경우  인  사실들에 면, 경찰 가 집행  통 여 

DB를 보  이후 해당 자료를 소지 고 있  이OO에게 그 분  부탁  것  

늘   사이트를 개 여 이를 실질  운 고 있는 이OO이 해당 사이트

 운  내용, 업  보  미 등에 여 구보다 잘 고 있  에 이에 

 가에 해당 다고 단 여 조 는 자  구  것에 불과 다고 단  

뿐, 이를 들어 고인들  변 인들이 주장 는  같이 사 이 사인에게 별도

 · 색  집행 도  다고는 도 히 볼 는 없다.

    2) 나 가 고인들  변 인들   본  같이 이OO이 DB  동일

다고 인   없는 자료를  분 작업  실시 여 그 결과를 사 에 출

다는 취지 도 주장 다. 그러나 이OO  이 법 에 증인  출 여 ‘ 경찰

부  돌  업 드 스크에 장  자료를 토  분 작업  실시 다’

는 취지  명 히 진 는데 그 진  신  심  만  황이  없다. 

나 가  이OO이 분  상  삼  자료가 DB  그 내용이 일부 상이

다고 라도  분 작업  통해 이OO이 견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것  심 는 계   게시  등  경찰 가  집행  보  DB

에 모  포함 어 있는 보에 해당 는 것  보이고, 경찰 는 이OO이 출  

자료를 다시 DB를 통해 검증함 써 고인들에  범죄 를 므

, 이러  사 만  그 증거능  부인  는 없다(만일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OO이 출  자료가 사 이 보  DB  다른 자료를 분  

결과 도출  것이므  그 결  신뢰   없다는 취지  이해 라도, 이는 이OO

이 사 에 출  증거  증명  는 신  일 뿐 증거능  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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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3)  이OO이 사 에 출  자료에 개인 보에 해당 는 늘   사

이트  계 , 회원가입 보, 사용 IP 등이 포함 어 있다고 라도, 당시 사  

법원이 부  · 색 장  법  집행  통 여  보를 포함  늘   

사이트 버  체 업 보를 집  상황이었 며, 이OO  사  조 요청

에 라 이미 사 에 여  자료에  분 결과를 출  것에 불과

다고 보이므 , 이OO  자료 출 행 가 별도  개인 보보 법에 는 행 에 

해당 다거나 사 이 법 게 증거를 집 다고는 평가   없다.

    4) 라  이 부분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역시 들이지 니

다.

4.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검사는 2013. 6. 14. 이 사건 공소를  이후 국가 보원 심리 단 소속 직원

들  트 에  사이버 동에  사를 계속 여, 2013. 10. 18. 트  동 

역시 존에 공소가  인  사이트 등에  사이버 동과 포 일죄  계에 

있   트  동 내용  추가 는 1차 공소장변경신청  고, 그 이후

에도 사를 계속 여 2차, 3차 각 공소장변경신청  다.

    그런데 검사   사는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에  체포, 트  보를 

량  집·보 고 있는 데이  업체에  · 색,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이 일 계 에  · 색 등 부분 강 사  태  이루어 는데, 

이  같  공소  후 강 사는 원  지 며 소법원이 부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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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만 극히  가능  것임에도 불구 고 검사는 소법원이 닌 장 담

사 부   강 사에  장  부  이를 집행 다.

    라  이  같  검사  공소  후 강 사는 모  법 고, 이를 통 여 

사 이 집  증거들 역시 모  법 집증거에 해당 여 증거능 이 없다.

  나.  법리

    사소송법  215조에  검사가 · 색 장  청구   있는 시 를 공소

  명시  고 있지는 니 나, 헌법상 보장  법 차  원 과 

재  권리, 공 심주 ·당사자주 ·직 주 를 지향 는 행 사소송법  소송

구조,  법규  체계, 언 식, 내용 등  종합 여 보면, 일단 공소가  후

에는 고사건에 여 검사 는 사소송법 215조에 여 · 색    

없다고 보 야 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  후 사소송법 215조에 라 소법

원 이외  지 법원 사에게 청구 여 부  장에 여 · 색  다면, 

그  같이 집  증거는 본  인권 보장  해 마  법  차에 르지  

것  원  죄  증거  삼   없다.

    그러나 헌법과 사소송법이  차에 르지 니 고 집  증거라고 지

라도 사  증거 집 과 에  이루어진 차 행   모든 사  

체 ·종합  살펴볼 , 사  차 행 가 법 차  실질 인 내용

 침해 는 경우에 해당 지 니 고, 히  그 증거  증거능  는 것이 

헌법과 사소송법이 사소송에  차 조항  마 여 법 차  원 과 실체

 진실 규명  조 를 도모 고 이를 통 여 사사법 를 실   취지에 

는 결과를 래 는 것  평가 는 외 인 경우라면, 법원  이를 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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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사용   있다. 그러나 법원  구체 인 사 이 이러  외 인 경우에 해당

는지를 단 는 과 에 , 법  차를 르지 고 집  증거를 죄  증거

 삼   없다는 원  훼손 는 결과가 래 지 도  여야 며, 나 가 

사  차 행 에도 불구 고 이를 죄 인  증거  사용   있는 

외 인 경우에 해당 다고 볼  있 면, 그러  외 인 경우에 해당 다고 볼 만

 구체 이고 특별  사 이 존재 다는 것  검사가 증명 여야 다( 법원 2011. 

4. 28. 고 2009도10412 결 참조).

  다. 단

    1) 이러  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여 살 건 ,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검사가 2013. 6. 14. 이 사건 공소를  이후인 2013. 6. 24.경부  차 에 걸쳐 

소법원이 닌 울 지 법원 장 담 사 부  국가 보원 직원들  트 상 

사이버 동과  · 색검증 장  부  이를 집행 여 증거를 집  사

실,  검사가 2013. 10. 16.경  사 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추

는 @@, O , 이O득에  체포 장  부  2013. 10. 17. 이들  체포 고 

조사를  사실이 인 다. 

    2) 그런데 범죄사실  일부에  공소는 그 효 이 부에 미 는 것인 ( 사

소송법 248조 2항), 검사는 존에 공소를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들  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사이버 동 부분과 트 상에  사이버 

동이 모  고인들  단일  범  래 이루어진 포 일죄  계에 있다고 단

고, 이를  1차 내지 3차 각 공소장변경신청  므 ,  같  검사  

단에 를 경우 검사   공소  행  효  포 일죄  일부분에 해당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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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상에  사이버 동 부분에 지도 미 는 것이어 , 결국  체포  ·

색 등 강 사는 공소  이후 소법원이 닌 지 법원 사 부  부  장

에 여 이루어진 강 사에 해당 는 것이라는 고인들  변 인들  주장이 논

리  일  이 가는 면이 있고, 이러  주장  검사가 주장 는 사  행  

등  사 만  쉽게 척  것  니다.

    3) 그러나 이 사건  경우 다O과 같  구체 이고 특별  사 들  종합 여 볼 

,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이후 존  범죄사실과는 별개  범죄사실에  

사를 진행 는 과 에  사소송법 215조에 여 소법원이 닌 지 법원 

사 부  장  부  집행  강 사 행 를 드시 법  증거 집행  평

가  는 없다고 보이고,  이를 법  행 에 해당 는 것  보 라도 그 

차 행 가 법 차  실질 인 내용  침해 는 경우에 해당 지 니 고, 히

 그 증거  증거능  는 것이 실체  진실 규명  통  사사법  실

에 는 결과를 래 다고 단 므 ,  같  강 사를 통 여 집  증거

들  증거능  척  것  니라고 단 다.

      ① 범죄사실  일부에  공소  효 이 그 범죄사실 부에 미 다고 

라도 법원  사법  원 인 불고불리  원 에 라 실  검사가 공소장

에 시  범죄사실에 여 단   있는 것이므  법원  실 인 심 상인 

범죄사실과 공소  효 이 미 는 범죄사실이 드시 항상 일 는 것  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경우 국가 보원 직원들  트 상 사이버 동 부분에  범죄

사실  검사가 2013. 6. 14. 출  공소장에 재  법원  실 인 심 상에는 포

함 지  잠재  심 상에 불과 여 이에  어떠  증거도 신청  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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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 , 검사가 소법원 부   부분에  장  부  해 는 그 범죄사

실  소명  여 증거  출 지 니  사   일부를 소법원에 출해야

만  것  보이는 , 이는 결국 단 는 편견이 생   있는 자료나 증거채택

이 이루어지지 니  증거를 출 는 결과가 어 행 사소송법이 채택  공소장

일본주 나 증거분리 출 도  취지에  우 가 있다. 

      ② 특히 이 사건에  고인들  공소사실  강히 부인 며 면  다

었는 , 이러  경우 잠재  심 상에 불과  트 에  여  거운동 

에 여 사 이 추가 인 사를 진행 고 있다는 사실  소법원이 인식

는 것 자체가 고인들에게 불리  심증  는 요인이  여지도 충분 다고 

보이고, 이는 히  고인들  어권  침해 는 결과가 다.

      ③  이 사건  경우  검사가 인  사이트 등에  사이버 동과 트

상에  사이버 동  포 일죄  단 여 공소   공소장변경신청허가를 

는 나, 죄  단  법원  권에 속 는 것이므  법원  이러  검사

 단에 속 지 니  채 그 죄 를 단해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만일 법원이 각 범죄사실이 포 일죄가 니라 경합범  계에 있다고 단  

다면  장에  집행  존  공소  효 이 미 지 니 는 별개  범죄

사실에  사행 이므  공소  후 강 사에 해당 지  법 게 는 

면, 법원이 이를 포 일죄  단 다면 공소  후 강 사에 해당 여 사소송법 

215조에  장  집행이 법 게 는 , 이는 사  증거 집행  그

에 여 집  증거  증거능 이 법원  사후 인 죄  단 내용에 라 결

는 결과가 어 사사법 차  에도 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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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우리 헌법  사소송법이 채택 고 지향 고 있는 당사자주 , 공 심주

, 직 주  본원 상 검사가 소 여 법원  심 상이  범죄사실  당연히 

법  면 에  그에  모든 증거조사가 이루어 야 고 이에 여 고인  

어 회가 실질  부여 어야 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사실  추가  트 상

에  사이버 동 부분  검사  1차 공소장변경신청과 이에 른 법원  공소장

변경허가를 통 여 소 법원  실  심 상에 포함  것이어  그 이 에는 법

에  증거를 출 여 이에  조사를 실시 는 것 자체가 불가능  상황이었고, 

편  공소장변경허가 이후 이어진 공 과 에   같  본원 에 라 모든 

증거가 법 에 출 어 증거조사 었 므  당사자주 , 공 심주 , 직 주  

원 이 직  훼손 었다고 보 는 어 다.

      ⑤  이  같  포 일죄  잠재  심 상에 해당 는 범죄사실  경우 강

처분   장  부 주체가 소법원인지 지 법원 사인지에 여 법  등

에  명 히  가 없고, 존  실  역시 이에 여 명   없는 것

 보인다. 이러  상황에   검사가 사소송법 215조에 여 장  부

 것이 법  차에 해당 다고 라도 검사에게 법 차를 여 증거를 

집 다는 명  인식이 있었다고 보 도 어 울 뿐만 니라 그 법  도도 

법 차  실질  침해 는 도  다고는 보이지 니 므 , 이러  경우라면 다

른 사 에 여 실체  진실 규명  통  사법  실 이라는 사소송법  이

익  보다 시  요가 있다고 이 타당 다.

    4) 라  이 부분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

5. 와OOOO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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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장  요지

    검사는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트 상 사이버 동 내용  사  목

 데이  업체인 OOOO이 집·보 이  트  보  출  요청 고, 

2013. 5. 9. OOOO 부  28,765,148건에 달 는 트  보를 임 출  이

를  사를 진행 다.

    그러나 ① 당시   트  보는 개인 보에 해당 는 것임에도 불구 고 

개인 보처리자에 해당 는 데이  업체 OOOO  개인 보보 법에  에 

라 보주체들 부  동 도 지 니  채 이를 단  집·보 며, ②  

트  보는 보주체  사상이나 신 ,  견해 등  인   있는 개인 보

보 법상 민감 보에 해당 여 원  집 자체가 지 는 것이므  데이  

업체가 이를 집·보  것  그 자체  법  뿐만 니라, ③ 일부 트  보  

경우 트  사용자가 회원 탈퇴를 니 당연히 데이  업체도 해당 사용자  

트  보를 삭 어야 함에도 불구 고 이를 계속 보 므 , 결국 데이

 업체들이 집·보   트  보는 그 집 당시부  법  것이어  검사가 

 트  보 역시 법 집증거에 해당 다.

    나 가  트  보가 개인 보보 법상 ‘개인 보’에 해당 는 이상 사

인 검사가 데이  업체인 OOOO 부   보를  해 는 법원

부  법 게 · 색 장  부  집행 는 법  취해야 함에도 불구 고 이 

사건에  검사는 OOOO에 여 임 출  요청 는 식  증거를 집 는

, 이는 사소송법  개인 보보 법 등에 추어 볼  장주 를 잠탈  법

집증거에 해당 고, 나 가 이  같이 법 게 집  트  보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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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 역시 모  법 집증거에 해당 므  증거능 이 없다.

  나. 트  보가 개인 보보 법상 개인 보에 해당 는지 여부에  단

    우  데이  업체인 OOOO이 트 사 부  집 여 보 고 있  트  

보가 개인 보보 법상  개인 보에 해당 는지 여부에 여 본다. 

    이 사건 증거들에 면 ① 트  회원가입시 이름  입 도  어 있 는 

나 드시 실명  재  요는 없고 달리 트 사가 실명 여부를 인 지는 는 사

실, ② 트 는 사용자가 트 (Tweet)  작 는 경우 사용자가 그 공개 범 에 

여 특별히  지 는 이상 이를 실시간  불특 다  3자에게 공개

며, 이  해당 트   내용과 함께 사용자 이 8) 등  보가 함께 공개 는 사

실, ③ 편 데이  업체는 트 사 부  트  보(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를 집 여 이를 시장동향 분  등에 사용 는데,  보에는 해당 트  

작 자 보(사용자 이름9), 사용자 이 , 사용자 고 번 10), 사용자가 작  체 트

 , 사용자  워  잉 ), 트  보(트  작  일시, 트 번 , 트  내

용 등)가 포함 어 있 며,  보들  사용자 고 번 를 외  나 지 보들  일

 사용자들도 트 를 이용 면  얼마든지 인   있는 공개  보에 해당 는 

사실이 인 는 , 이러  사실들에 추어 보면 데이  업체인 OOOO이 트 사

부  집  트  보  부분이 일 에 공개  보에 해당함  분명 다.

    그러나 개인 보보 법 2조 1 는 “개인 보”란 살  있는 개인에  보

 명, 주민등 번   상 등  통 여 개인  볼  있는 보 는 해당 

보만 는 특  개인  볼  없 라도 다른 보  쉽게 결합 여 볼  

8) 트  사용자가 회원가입시 재 는 이 를 미 며, 트  면상에는 “@사용자 이 ”  태  시 다. 

9) 트  사용자가 회원가입시 재 는 이름  미 며, 실명  미 는 것  니다. 

10) 트 사가 개별 사용자에 여 임  부여 는 고 번  9자리  자  구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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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보를 말 다고 고 있어 그 요건  공개  요 지 니 고 있 므  

OOOO이 집 여 보 고 있   트  보가 일 에 공개  보라는 이  

개인 보에 해당 지 는다고 볼 는 없고, 트 사가 OOOO에 공  트  

보가 개인 보보 법상  개인 보에 해당 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보가 공개  

것인지 여부 는 게 해당 보가 특  개인에  보  그 개인  식별  

 있는 보에 해당 는지 여부에 여 단 여야 는 것이며, 그 단에는 사생

  자 에  부당  침해를 지 고 국민  권리를 보장 고자 는 개

인 보보 법  입법취지  고 어야  것이다.

    이에 라 살 건 , 이 사건 증거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트 가 실명 가입이 가능  스이고 데이  업체가 집  

트  보에 주민등 번  등과 같  개인식별자료 지 포함  것  니라고 

라도  트  보를 종합 거나 다른 보  쉽게 결합 여 특  개인  식별이 가

능  경우도 있다고 단 므 ,  트  보는 개인 보보 법상  개인 보에 해

당 다고 이 타당 다.

    ① 트  회원가입시 실명  요구 거나 인 지 니 는 것  실명  재

지 니 여도 다는 것에 불과  뿐 드시 실명이 닌 가명 는 별명  

재 여야 다는 미는 니고, 실  트  사용자들  상당 는 자신  실명  

재 여 회원가입  고 트  동  는 사실이 인 는 , 이  같이 실명

 트 를 이용 는 사용자  트  보는 당연히 개인 보에 해당 다고 보지 

  없다.

    ②  ‘트  개인 보취 침’에는 트  사용자가 트   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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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를 택  경우 사용자  컴퓨 나 를 통해 트 사  사용자

 보가 송 도    있다고 고 있고, 데이  업체인 다O소 트  

이사 권O경  이 법 에  “트 사 부  공 는 트  보 원본에는 보

가 포함 어 있다”는 취지  진 는 , 이  같  보 송에 동  일부 

사용자  경우 그 보는 그 자체  는 다른 보들과 쉽게 결합 여 특  개인

 식별   있는 개인 보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다.

    ③ 트 는 원  140자 이내  자만  입   있  뿐 사진이나 동

상 등  트 에 포함시킬 는 없 나, 해당 사진이나 동 상 등이 장 어 있는 특

 인  주소(URL)를 입 는 경우 트 상에 재  해당 주소를 클릭함 써 사

진  동 상 등  손쉽게 인   있도  어 있다. OOOO이 트 사 부  

공  트  보에는 이러  인  주소 지도 모  포함 어 있는 , 이러  

보를 통 여 특  개인  식별   있는 경우( 컨  트  본  내용에 재  인

 페이지에 속 니 트  작 자  얼굴  식별   있는 사진, 동 상 등이 

인 는 경우 등)도   없다.

    ④ 해당 트  내용에 여 특  개인  식별   있는 가능   충분

다. 즉, 트  사용자가 자신  견이나 생각이 니라 구체 이고 특별  사실이나 

경험 등에 여 트  작  경우 그 해당 트  본  내용 보만 도 이를 

작  개인이 구인지 식별이 가능  경우( 컨  트  사용자가 “2014. 9. 11. 

울 지 법원 502  법 에  2시에 증인  출 여 증언 다”는 내용  트

 작 여 게시  경우 등)도 충분히 상가능 다.

    ⑤ ‘트  이용약 ’  2항에  개인 보라는 목 에 “귀 가 트 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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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 일체는 당사  개인 보취 침에 르며, 당사가 귀  보를 집  

이용 는 행 는 동 책에 라 규 니다”라고 고 있고, 편 ‘트  개인 보

취 침’에 는 트  등 시 집  보, 추가 보, 트 · 잉·목  타 공개

보, 보 등 트 사가 사용자들 부  집 는 각종 보들에  집, 사용 

포 등  매우 구체  내용  고 있는 , 이에 추어 보면 트 사 스스

도 이용자들이 공 는 각종 보가 그 공개 여부 는 게 개인  사생 에 

 개인 보에 해당 는 것  인식 고 있다고 보인다.

  다. 데이  업체  트  보 집행 가 법 지 여부에  단11)

    1) 개인 보보 법 20조 1항  개인 보처리자가 보주체 이외 부  집  

개인 보를 처리 는 에는 보주체  요구가 있 면 즉시 개인 보  집 출처, 

개인 보  처리 목 , 개인 보 처리  지를 요구  권리가 있다는 사실  보주

체에게 야 다고 고 있는 ,  규  이 사건과 같이 개인 보처리자가 개

인 보를 공개  출처 부  집 거나 본인이 닌 3자 부  집 여 처리 는 

경우 해당 개인 보를 집  이 에 보주체 부  개별  동 를 거나 

집 사실  미리 통지 는 것이 불가능  경우가 많  에 사후  보주체에게  

자신  개인 보 처리를 지   있는 권  부여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고 이 타당 고, 라  개인 보처리자가 보주체 이외 부  개인 보를 집

여 처리 는 경우에는 개인 보  집  이용에  개인 보보 법 15조보다  

조항이 우  용 는 것  해 함이 타당 다.

      이 사건  경우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데이  업체인 OOOO이 트 사

11) 고인들  변 인들  이 부분 주장  래 6.항에  단 는 검사  다O소 트  OOOO에  · 색 장  

법  집행  주장에도 공통  포함 는 것  단 나, 그 쟁 이나 단 내용이 동일 므  이 부분에  이에 

여 단 고 뒤에 는 별도  다시 단 지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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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  트  사용자들 부  집  개인 보를 API 보  태  공  이를 

보  사실이 인 는 , 그 다면 OOOO이 트  보를 집  것  개인

보보 법 20조 1항에 해당 여 해당 보주체  개별  동 가 없었다고 라

도 그러  사 만  개인 보보 법에  법행  평가  는 없다.

    2) 편 개인 보보 법 23조, 개인 보보 법 시행  18조는 사상·신 , 노동

조합· 당  가입·탈퇴,  견해, 건강, 생  등에  보, 자검사 등  

결과  얻어진 보, 범죄경 자료에 해당 는 보를 “민감 보”  규 는 

편, 이  같  민감 보에 여는 원  개인 보처리자가 이를 집·분 는 

등 처리를 지 고 있는 , 검사가 데이  업체 부  출  트  보에는 

트  사용자들이 트  통 여  자신  사상이나 신 ,  견해 등이 포

함   있는 것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 보보 법에   같  민감 보  처리를 지 는 이 는 그러

 개인 보가 처리  인 여 보주체  사에 여 헌법상 보장 는 사생

  자 , 양심  자 가 침해  우 가 있  인 것인데 이 사건 트  

보  경우 보주체가 스스  트 를 통 여 그 트  내용  이미 공개  보에 

해당 는 이상 이를  법조항에   민감 보에 해당 다고 보 는 어 다. 나

가 트  보는 자 검사 보, 범죄경 자료 등과 같이 해당 보  본 인 

격 자체가 민감 보  격  갖는 것이 니라 해당 트  사용자가 자 롭게 작

는 트  내용에 라 그러  격  갖   있는 것에 불과 므 , 이러  이

만  트  보 체가 민감 보에 해당 다고는 단  는 없다.

    3) 나 가 OOOO  특  시 에 트 사 버에 장 어 있는 트  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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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 그  집 여 이를 보 므 , 트  사용자가 트  계  탈퇴

여 트 사 버에  그  보가 모  삭 었 에도 불구 고12) 보주체인 

트  사용자  사에 여 데이  업체가 보 는 트  보에는 여 히 

 보가 보존 는 결과가 는 , 이러   지 는 고인들  변 인들  주

장  근 들어 논 고 있는 ‘잊 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여 경청

 요가 있는 것  사실이나, 이  같  ‘잊 질 권리’가 법 상 도입 어 권리  주

체  내용 등이 구체  해지지 니  이상, 이를 이   데이  업체들

이 트 를 탈퇴  사용자  트  보를 보 는 행 가 법 다고 평가  는 

없다. 

      편 개인 보보 법 36조 1항, 2항에 면 보주체가 개인 보처리자

에게 그 개인 보   는 삭 를 요구   있고, 이러  경우 개인 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개인 보를 조사 여 보주체  요구에 라 ·삭  등 요  조

를 취  후 그 결과를 보주체에게 리도  어 있 며,  본  같이 개인

보보 법 20조 1항  이  같  데이  업체들이 집  개인 보  경우 보

주체  요구에 여 보처리를 단   있도  고 있는 , 이  같  개인

보보 법  규 들  종합 여 보면 트  사용자는 자신  개인 보를 집  데

이  업체에 여 개별  얼마든지 그 개인 보를 삭  는 처리 단  요구

  있는 것이고, 만일 데이  업체가 이  같  보주체  요구에 지 고 

해당 개인 보를 계속 보 ·처리 다면 개인 보보 법  평가   있  것이

다. 그러나 OOOO  이사인 O원  이 법 에 증인  출 여 “트  이용자

12) 트 사  개인 보취 침에 면, 트  계  삭  경우 그 시 부  30일이 경과  이후부  트  버

는 계  삭  시작 며, 그 삭  간   1주일이 소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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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  계  는 작   삭 를 요청  경우 본인 인 차를 거쳐 해당 내

용  삭 는데, 근에는 사 가 없었지만 2012 경에는 4건 미만  사 가 있었

다”는 취지  진 는 , 이러  사실들에 추어 보면 OOOO이 개인 보보 법

에 여 보주체  사에 여 개인 보를 보 다고는 보이지 니 다.

    4) 라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  없다.

  라. 임 출  트  보  증거능 에  단

    1)  단   같이 OOOO   트  보 집·보 행 가 법

라도, OOOO이 트 사 부  공  보 고 있  트  보가 개인 보에 

해당 는 이상 OOOO  개인 보처리자  원  보주체  동 가 없이는 

이를 3자에게 공  는 없는 것이고(개인 보보 법 17조 1항), 이는 그 3

자가 사 이라고 라도 달리 볼 것  니다.

    2) 편 개인 보보 법 18조 2항 7 는 보주체 는 3자  이익  부

당 게 침해  우 가 있  에 해당 지 니 는 이상 ‘범죄  사  공소   

 지를 여 요  경우’에는 개인 보를 3자에게 공   있다고 면 , 

그 단  규 에  이  같  범죄 사  공소  등  여 개인 보를 공   

있는 개인 보처리자는 ‘공공 ’  고 있고, 여 에  ‘공공 ’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 소, 거 리 원회  행 사 를 처리 는 , 행 (

통  소속 과 국 리 소속  포함 다)  그 소속 , 지 자 단체, 그 

 국가   공공단체  통  는  미 는 것  고 

있다(개인 보보 법 2조 6 ).

      이러  개인 보보 법   규 에 면 공공 에 해당 지 니 는 

- 63 -

OOOO 는  사 이 임 출  요구  트  보가 이 사건 범죄  

사나 공소  에 요  자료라고 라도 이를 임  출   없다고 이 타

당 고, 라  이러  경우 사 는 법원 부  OOOO이 소지 고 있

는 트  보에  · 색 장  부  그 장  집행  통 여  자료를 

집 여야만  것이다(검사는 사소송법 199조 2항  사에 여는 공 소 

타 공사단체에 조회 여 요  사항  보고를 요구   있다고 고 있는데, 이

는 개인 보보 법 18조 2항 2 에  개인 보를 3자에게 공   있는 사

  나인 ‘다른 법 에 특별  규 이 있는 경우’에 해당 므  임 출  통해 

증거를 집  것  법 다는 취지  주장 나,  본  같이 명시  범죄 

사  공소 를  개인 보  공  공공  경우에만 여 

 인 고 있는 개인 보보 법 규  취지나 내용에 추어 볼 , 검사   주

장  도 히 들일  없다).

    3) 그럼에도 불구 고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검사가 2013. 5. 6. OOOO에 

여 OOOO이 집·보 고 있는 트  보  2012. 9. 1.부  2012. 12. 12.

지 사이에 작  4 강, BBK, FTA 등  키워드가 포함  트  보에 여 임

출  요청 는 내용  사 조 뢰 공  송부  사실, 이에 OOOO  검사가 

요청  내용에 라 트  보 28,765,148건  추출 여 이를 외장 드 스크에 

장  후 2013. 5. 9. 검사에게  드 스크를 임 출  사실이 인 는 , 검사  

이  같  증거 집 차는 장주 를 잠탈 는 것  법 고 그  인 여 법

차가 실질  침해 었다고 단 다.

    4) 라   같  법  검사가 OOOO 부  집  트  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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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부를 그  췌 여 출  증거(증거목  번 1202, 1206, 1207, 1230, 

1270, 1276, 1277, 1286, 1287  첨부  2)는 법 집증거에 해당 여 증거능 이 

없고, 이를 지 는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  있다.

  마. 임 출  트  보를  집  2차  증거  증거능 에  단

    1)  1  다. 3)항에  시   같이 증거 집 과 에  이루어진 법

차 행  내용과 경   그  사  종합 여 볼  당  법 차 

행  증거 집 행  간에 그 행  법 요소가 거 내지 었다고 볼 만

 다른 사 이 개입 써 인과 계가 단  것  평가   있는 외 인 경

우에는 이를 죄 인  증거  사용   있는 것이고, 이는 법 집  증거를 

 집  2차  증거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러  법리에 추어 살 건 , 이 사건 증거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 즉 ① 검사는 OOOO 부  임 출  자료 이외에 지 검찰

청이 자체  집  트  5,720,938건  보를 여 분  , ② 편 

검사는  트  보에다가 존에  OO  에  추출  자료, 별도

 통신사실 인자료 공요청허가  등에 여 입  자료 등  종합 여 국가 보

원 심리 단 직원  계  심 는 10개  계  별  후 이를 토  2013. 

6. 3. 법원 부  · 색 장  부  집행 는 등  후속 사 차를 진행

 , ③ 이후 검사는 차  법원 부  · 색 장  부  사를 계속

 에 법원 부  2013. 10. 17. 데이  업체인 OOOO  다O소 트에 

여 트  계  463개 명  작  트  등  는 취지  · 색 장  

13) 다만, 검사는  같이 OOOO 부  임 출  트  보 자체를 증거  신청 지는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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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업체들이 보 고 있는  양  트  보를 증거  집   

등에 추어 보면,  검사가 OOOO 부  트  보를 임 출  것이 

법  증거 집행 에 해당 는 지만 그 이후 검사가 집  증거들이  같이 

법 집  증거에 여 취득  2차  증거라고 보 도 어 울 뿐만 니라 그 후속 

사과 에  검사가 차  법원 부  법  · 색 장  부  증거를 

집 는 등  사  인 여 법행  인과 계가 단  는 희 었다고 보

지   없다.

    3) 라  검사가 OOOO 부  임 출  트  증거에 여 취득  

2차  증거들  모  증거능 이 없다는 취지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

6. 빅데이터 업체들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검사는 데이  업체인 다O소 트, OOOO에 여 법원 부  · 색

장  부  463개  트  계  명  작  트  보 등  면  

· 색 장에 재  효 간이 이미 도과 에도 불구 고 이를 집행 는  

이는 법  장  집행에 해당 다.

      · 색 장에는 그  건  “트  계  463개 명  작

 트 (리트  포함)     리트  는 동시 트  ”이라고 명시 어 

있고, 이  같  · 색 장  재는 엄격 게 해 어야 는 것이므 , 검사

는 해당 트   내용에 여 를 어야 다. 그럼에도 불구 고 검사는 

해당 트  작 자 보(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 , 사용자 고 번 ,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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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등)  트  보(  이 , 작  일시 등) 지도 모  고, 나 가 

다O소 트 부 는  · 색 장에 재 지도 니  트  계  명  작  

트  보  “리트  는 동시트  ”  작  트  계  명  작  모

든 트   는 , 이는 명 히 장에 재  범 를 과  법  

· 색에 해당 다.

  나. 데이  업체들에  · 색  경과

    이 사건 에 면 검사  데이  업체인 다O소 트, OOOO에  

· 색  집행에 여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1) · 색 장  부  재 내용

      검사는 2013. 10. 17. 법원 부  데이  업체인 다O소 트, OOOO에 

 · 색 장(증거목  번 2117에 첨부  건, 이  ‘이 사건 · 색 장’

이라고 다)  부 는데, 이 사건 · 색 장에는 효 간이 “2013. 10. 24.

지” , · 색  건  “2011. 1. 1.부  2013. 10. 17. 지 트  계  463개 명

 작  트 (리트  포함)    간 동   트  계  463개 명  

작  트 (리트  포함)  리트  는 동시트  ”  각 재 어 있다.

    2) 다O소 트에  이 사건 · 색 장  집행 경과

      ① 검사는 2013. 10. 21. 다O소 트에 여 이 사건 · 색 장  집행

는데, 다O소 트는 이 사건 · 색 장에 재  보가 그 양이 고 이를 

추출 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  이  해당 자료를 인  후 이 일  식  

추후 송부 여 주  다.

      ② 다O소 트는 2013. 10. 22. 우  이 사건 · 색 장에 재  “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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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개 명  작  트   리트  (이  ‘1차 상’이라고 다)”에  

보를 추출 여 검사에게 이 일  송부 는데, 당시 다O소 트가 추출 여 검사에

게 출  트  보에는 해당 트   내용뿐만 니라 트 사가 데이  업

체들에게 공 는 API 보에 포함 어 있는 각종 보, 즉 해당 트  작 일시, 사

용자 이 , 사용자 이름, 사용자 고 번 , 해당 트  리트  , 해당 사용자  

워 , 해당 사용자  트  가입일시 등  보도 포함 어 있었다.

      ③ 편 다O소 트는  같이 2013. 10. 22. 검사에게 자료를 출 면 , 이 

사건 · 색 장에 재  트  계  463개는 사용자 이 (스크린 임)  시

어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변경    있는 보이므  사용자별 고 값이라고  

 없는 면, 사용자 고 번 (트  이 )는 트 사가 각 사용자별  부여 는 

고 값이므  사용자 고 번 를  자료를 추출  경우  많  자료  추출이 

가능 다는 견  다. 이에 검사가 이 사건 · 색 장에 재  사용자 이

에 해당 는 사용자 고 번 를  자료를 공 여  것  요청 자, 다O소

트는 2013. 10. 24.  2013. 10. 25. 2차 에 걸쳐 락  자료를 추가 출함

써 1차 상에 여  599개  트  계 (이 사건 · 색 장에 재  

계   428개 계 이 포함 었고, 나 지 171개 계   463개 계 과 사용자 고

번 가 동일  트  계 이다)이 작  2,359,630건  트   보를 검사에게 

출 다.

     ④ 이 사건 · 색 장에 재  “트  계  463개 명  작  트

(리트  포함)  리트  는 동시트  (이  ‘2차 상’이라고 다)”  

 집행에 여, 다O소 트는 자신들이 트 사 부  집 여 보 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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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데이 베이스에  트   내용에 른 색인  지 니 는 계  해당 트

  내용   동일  트  부 추출 는 것  그 자료  양도 지나 게 

 뿐만 니라 이를 추출함에 상당  시간  인 이 소요 어 매우 곤란 다는 

취지  견  다. 이에 검사는 다O소 트 부  1차 상에 여 공  

자료 약 230만 건  분 여 동시 트 ·리트  등  법  그룹 동   트  

120,537건  추출  후 이를 다O소 트에 공 며  트 과 동일  내용  트  

추출 여 출  것  요청 고, 다O소 트는  검사  요청에 라 2013. 11. 1. 

트  약 690만 건  출 다.

      ⑤ 이후 검사는 당시 지 보  자료들  토  동시 트 ·리트  그룹

동   계  2,634개를 특 여 다O소 트에  그룹 동 계 들이 작  체 트

  보를 출 여  것  요청 고, 이에 다O소 트는 2013. 11. 5. 2,385개  

트  계 이 작  22,290,779건  트   보를 공 다.

    3) OOOO에  이 사건 · 색 장  집행 경과

      ① 검사는 2013. 10. 21. OOOO에 여 이 사건 · 색 장  집행

는데, OOOO 역시 자료 추출에 상당  시간이 소요  뿐만 니라 데이  장 공

간이 부족 여 트  보를 월 단  보 고 있어 이 사건 · 색 장에 재

 상당히  간 동 에 작  트  보를 꺼번에 추출   없는 사 이 있어

 해당 자료를 추후에 이 일  식  공  다.

      ② 이후 OOOO  2013. 10. 23.부  2013. 10. 28.사이에 4차 에 걸쳐 이 사

건 · 색 장에 재  트  계  463개  286개  계 이 작  트  

1,578,658건  검사에게 출 는데, 이  같이 OOOO이 출  트  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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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트   내용뿐만 니라 트  사용자 보, 트  보 등이 포함 어 있었다.

  다. 효 간이 도과  · 색 장  집행 주장에  단

    1) 사소송법 215조에  · 색 장  사  · 색에  허

가장  거 에 재 는 효 간  집행에 착   있는 종 를 미 는 것일 

뿐이므 , 사 이 · 색 장  시 고 집행에 착 여 · 색  실시

고 그 집행  종료 다면 이미 그 장  목  달 여 효 이 상실 는 것이지

만( 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  참조), 사 이 · 색 장에 재  

효 간 내에 집행에 착 여 · 색  실시   그 집행이 종료 지 니  채 

효 간이 도과 다면, 이를 들어 효 간이 도과  · 색 장  집행 다거

나 이미 목  달  효 이 상실  · 색 장  집행  것이라고 평가  는 

없다.

    2) 이 사건에 여 살 건 ,  인  사실들에 면 ① 검사가 이 사건 

· 색 장  다O소 트  OOOO에게 시 고 그 집행에 착  것  2013. 

10. 21. 써 이 사건 · 색 장에 재  효 간 이내인 , ② 이 사건 ·

색 장에 재  상  약 2  10개월 동 에 463개  트  계 이 작  

트  뿐만 니라  트  리트  는 동시트  지도 모  포함 는 것이어

 이를 추출함에 상당  인   시간이 소요  것임  이 사건 · 색 장  

부 당시부  충분히 상   있었  , ③ 실  다O소 트  OOOO이 이 사

건 · 색 장  집행에 착  2013. 10. 21. 당일에 모든 자료를 추출 는 것  

실  불가능 여 검사  에 라 차 에 나 어 자료를 추출·송부

  등이 인 는 , 이러  사 들에 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 ·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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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효 간 이후에 다O소 트  OOOO 부  일부 자료를 출 는 

나 이는 이 사건 · 색 장에 재  효 간 이내에 법 게 집행에 착

여 그  집행이 계속 었  것  단  뿐, 이미 집행이 종료  · 색 장

 재집행이라거나 효 간이 도과  · 색 장  집행이라고는  는 없다.

    3) 라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  없다.

  라. · 색 장  범 를 과  집행 주장에  단

    1) “트  ”  범 를 과  보에   집행에  단

      우  검사가 이 사건 · 색 장  집행  “트  ” 보 이외  다른 

보 지 집  것이 법  것인지 여부에 여 본다.

      헌법과 사소송법이 구 고자 는 법 차  장주  신에 추어 볼 

, 법 이 · 색 장  부 면  ‘  건’  특  여 재  언

 엄격 게 해 여야 고, 함부  자 등에게 불리  내용  장 는 

추 해 여 는  다( 법원 2009. 3. 12. 고 2008도763 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우  인  사실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이 사건 · 색 장에 재  “트  ”이라는 언  트  

 본  내용  포함  트  보를 미 는 것이라고 해 는 것이 합리 이고 이

를 들어  언  해  범 를 일탈 다거나 고인들에게 불리  장해  는 

추해 이라고 볼 는 없 며, 히   언  트   본  내용에 여 

해 는 것이 법원이 이 사건 · 색 장  부  취지에 다고 보이므 , 이

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

      ① 이 사건 · 색 장에 재  “트  ”이라는 언  고인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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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주장과 같이 “트   본  내용”에만 는 개 이라고 볼 경우 사

는 해당 트  어떠  계 이 언  작 는지조차도 인   없게 

는데, 이는 이 사건 · 색 장에  상  작 시  작  트  계  

특  취지에도 히 다.

      ② 특히 이 사건 · 색 장  2차 상과 여 “동시 트  ”  

시 고 있는데 특  트  동시 트 다는 개  자체가 작 시 나 작  계

 인 지 니 고는 도출   없다.

      ③ 이 사건에  검사가 이 사건 · 색 장  청구 고 집행 는 주  목

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심 는 특  트  계 이 특  

시 에 여 는 거운동  심 는 특  트  작 다는 것이고 이러

  이 사건 · 색 장  부  법원도 충분히 인식 고 있었  것  보이므

, 어도 트  계  보  트  작  시  보는 당연히 그  상에 포함 는 

것  보지   없다.

      ④ 편 트 이 작 면 트 사  버에는 해당 트   그 작 자에  

보가 일체  장 고, 트 사는 이러  보  일부를 API 보  태  3

자에게 공 며, 데이  업체인 다O소 트  OOOO  이러  보를 집 여 

데이 베이스  후 보 다. 라  이  같  데이  업체가 보 는 트  

보에  이 사건 · 색 장에  그 상  “트  ”이라고 재  것

 해당 트 에 여 자인 데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트  내역 는 트  

보를 미 다고 해 함이 타당 고 합리 이다.

    2) 다O소 트에  1차 상   집행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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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 색 장  그  상  “463개  특  트  계 이 작

 트  ”  명시 고 있고, 이 사건 · 색 장에 첨부  트  계  목 에는 

 463개 트  계 이 구체  열거 어 있다. 라  검사는 · 색 집행 과

에    463개 트  계 과 동일인이 사용 이 실  트  계 이 추

가  인 라도 이 사건 · 색 장  집행 는 그 새 이 인  계 이 

작  트  지는   없고, 이를 해 는 그  같  사  소명 여 별

도  · 색 장  부  집행 여야 다.

      그럼에도 불구 고  인  사실들에 면 검사는 다O소 트에 여 

이 사건 · 색 장  집행 면  이 사건 · 색 장에 재  트  계 과 

사용자 이 가 일 지 지만 사용자 고 번 는 동일  171개  추가 인 트  

계  인 고  계 들이 작  트  지도 모  출  는 , 이

는 이 사건 · 색 장에 재  상  범 를 과  법   집행에 

해당 고, 이러  법  장주  본취지를 잠탈 는 것  그  인 여 취득

 증거  증거능  함이 타당 므 , 이를 지 는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  있다.

    3) 다O소 트에  2차 상   집행에  단

      이 사건 · 색 장에는 2차 상  “트  계  463개 명  작

 트   리트  는 동시 트  ”  고 있 므 , 이를 어  검사

가 이 사건 · 색 장에 여 ‘리트  는 동시 트  계 이 작  트   

부’를   없   언상 명 다.

      그런데  인  사실들에 면, 검사는 다O소 트에 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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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장  집행 는 과 에  2013. 11. 5. 동시 트 ·리트   계  2,385개가 

작  모든 트   합계 22,290,779건  는 , 이는 명 히 이 사건 ·

색 장에  허가   범 를 일탈  것  장주 에 면  는 법  

집행행 에 해당 므 , 이를 통 여 집  증거 역시 법 집증거  증거능 이 

어야 고,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역시 이  있다.

    4) 소결

      그 다면 이 사건에  검사가 신청  증거들  증거목  번 1297 내지 1300

 각 증거는 증거능 이 없다(검사가 신청  증거  일부가 증거능 이 부인 는 경

우 검사는 증거능 이 인 는 부분과 그러 지 못  부분  나 어 증거능 이 있는 

부분에 여 증거  신청   있고 법원  이를 증거  채택   있지만, 검사가 

해당 증거 부에  증거신청  지 는 경우 법원 는 그 증거 부에 

여 증거 각 결    에 없는 , 이 사건  경우 검사가  같이 증거능 이 

부인 는 부분  거  나 지만 별 여 증거  신청   없 므  해당 증거 

체  증거능  부인 다).

7. 다O소프트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다O아고라 게시글 정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검사는 이 사건 사과 에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포 사이트 게시 에

 사이버 동 부분과 여 데이  업체인 다O소 트가 집·보 이  다

O 고라 게시  게시  보를 임 출  이를 증거  출 다. 그런데  

같  다O 고라 게시  게시  보 역시 개인 보보 법상 개인 보에 해당 므  

사 이 법원이 법 게 부  · 색 장에 지 니 고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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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요구 여 이를 집 는 것  법 차를  증거 집행 에 해당 므 , 

 게시  보는 법 집증거에 해당 여 증거능 이 없고, 나 가 이에 여 

취득  2차  증거들 역시 모  증거능 이 없다.

  나. 인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① 검사는 이 사건 사를 진행 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이 사건 

생 이후 각종 포 사이트 게시 에 작  게시 들  삭  황이 견 었다고 

단 여 삭  게시 에  새 운 추  법  모색  , 데이  업체인 다O

소 트에  주요 포 사이트 게시  게시  보를 집 고 있  인 다.

    ② 검사는 2013. 7. 25. 다O소 트를 여 다O소 트가 집·보 고 있는 

포 사이트 게시 에  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이거나 사용했

 닉 임  키워드  검색  자료  해당 닉 임  가입자 인 사항 검증에 도움이 

  있는 연  자료  출  요청 고, 다O소 트는 주식회사 다O커뮤니 이

(이  ‘다O커뮤니 이 ’이라고 다)이 공 는 스인 다O 고라 게시  원

에 여 검사가 시  키워드   검색  자료 공이 가능 다는 취지  답변

다.

     ③ 이에 검사는 다O소 트에게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것  추

는 55개  닉 임  다O소 트에 송부 고, 다O소 트는  닉 임  키워드  

다O 고라 게시  게시  보를 검색 여 2013. 7. 26. 게시  1,617건(삭  게시

 887건 포함)  검사에게 출 는데(증거목  번 1220, 1221),  자료에는 해

당 게시  작 시각, 작 자 닉 임, URL 보, 게시  목  본 에  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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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어 있었다.

    ④ 이후 검사는 존  사결과를 종합 여  같이 다O소 트에 공  55개

 닉 임 이외에 추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추 는 125

개  닉 임  보 고, 이에 라 2013. 7. 26. 다O소 트에 여  125개  

닉 임 명  작  게시  보  출  요청 나, 다O소 트는 2013. 8. 12. 

회사  내부 결 에 라 임 출에는 지 니  것이며 법원이 부  ·

색 장에  집행에는 실히 겠다는 취지  답변  다.

    ⑤ 이에 검사는 법원 부  2013. 8. 21. 다O소 트에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다O 고라 게시 에  사용  것  추 는 96개  닉 임 명  

다O 고라 게시 에 게시     보를 는 취지  · 색 장  부

, 2013. 8. 23.  장  집행 여 다O 고라 게시  게시  보 2,266건  

 후 이를 증거(증거목  번 1227)  출 다.

  다. 다O 고라 게시  보  임 출이 법  것인지에  단

    다O 고라 게시  스를 공 는 다O커뮤니 이  그 회원가입에 실명 

인이 요  포 사이트이므  다O커뮤니 이 이 그 회원들  실명, 주민등 번 , 

번 , 이 , 닉 임 등  보를 집·보 고 있는 것  보이고, 라  특  

회원  닉 임 보는 그 자체만  개인  식별   있는 보라고는 보  어

라도  같이 다O커뮤니 이 이 보 고 있는 회원들에  인 사항 보  결

합  경우 쉽게 개인  식별   있 므  결국 다O소 트가 검사에게 임  출

 다O 고라 게시  게시  보는 개인 보보 법상  개인 보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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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5  라.항에  시   같이 개인 보보 법상  개인 보처리

자는 개인 보를 보주체  동 가 없이 3자에게 공  는 없는 것이고, 이는 

그 3자가 사 이라고 여도 달리 볼 것  니므 , 개인 보보 법 18조 

2항 7 에  공공 에 해당 지 니 는 다O소 트 는  검사가 임

출  요구  다O 고라 게시  보가 이 사건 범죄  사나 공소  에 요

 자료라고 라도 이를 임  출   없고, 라  검사가 다O소 트에 

여 이러  개인 보  임 출  요구 여 그 출   것  법 차를  

법  증거 집행 에 해당 다. 나 가 이  같  증거 집행 는 장주  근간

 는  법 차 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므  그  인 여 취득  

증거들  모  증거능 이 척 어야 다.

    라  검사가 출  증거들   같이 법 게 집  증거들(증거목  

번 1220, 1221)  증거능 이 없어 고인들에  죄  증거  사용   없고, 

이를 지 는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  있다.

  라. 2차  증거들  증거능 에  단

     시   같이 증거 집 과 에  이루어진 법 차 행  내용과 

경   그  사  종합 여 볼  당  법 차 행  증거 집 행  

간에 그 행  법 요소가 거 내지 었다고 볼 만  다른 사 이 개입

써 인과 계가 단  것  평가   있는 외 인 경우에는 이를 죄 인  

증거  사용   있는 것인 ,  인  사실들  이 사건 증거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 즉 ① 검사가 다O소 트 부  다O 고라 게시  보를 임

출  이후 다O소 트  임 출 거부 사 시에 라 2013. 8. 2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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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 색 장  부  추가 인 게시  보를  , ② 편  

· 색 장에 재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추  닉 임 96

개는  같이 다O소 트 부  법 게 임 출  자료에 여 추출  것이 

니라 존에 · 색 장  집행에 여 보  심리 단 직원  그 가족들  

포 사이트 가입 내역 등에  사 결과 인  것  보이는  등  종합 여 

보면, 검사가 다O소 트 부  다O 고라 게시  보를 법 게 임 출  것  

사실이나, 이후 검사가 집  증거들이  같이 법 집  증거에 여 취득  

2차  증거라고 보 도 어 울 뿐만 니라 그 후속 사과 에  법행  인과

계가 단  는 희 었다고 보 야 므 , 검사가 다O소 트 부  임 출 

 다O 고라 게시  보에 여 집  2차  증거들이 모  증거능 이 없다는 

취지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

8.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검사는 법원 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인 @@, O , 이O득에  체

포 장  부  2013. 10. 17. 이들  체포 여 조사 다. 그런데 국가 보원직원

법상 사 이 국가 보원 직원  체포  해 는 미리 국가 보원장에게 이를 

통보 여야 함에도 불구 고 검사는 이러  차를 지 니  채 이들  체포

는 , 이는 법  체포에 해당 다. 

     국가 보원직원법상 국가 보원 직원이 사건 당사자 는 참고인  직

상  에  사항  사 에  진 면 미리 국가 보원장  허가를 

야 함에도 불구 고 검사는 이들  체포 여 조사함에 있어 이러  내용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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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니 는 , 이 역시 법  증거 집 차에 해당 다.

  나. 인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① 검사는 2013. 10. 15.경 국가 보원 간부 직원  진 , 트  보  분  결

과, 국가 보원 직원들  통 내역 분  결과, 국가 보원 직원이 사용  것  심

는 번  가입자 명  인 결과, @@  이 일에  보  자료 등  토

 @@ 등 12명이 국가 보원 심리 단 보3  원일 것  추 고, 2013. 

10. 16.  사람들에  강 사가 요 다고 단 여 @@, O , 이O득, 진

열에 여 법원에 체포 장  청구 며, 법원  같  날 이들에  체포 장

 각 부 는데, 당시 부  각 체포 장에는  사람들  직업이 모  “국가

보원 직원”이라고 재 어 있었다.

    ② 이후 검사는 2013. 10. 17. 07:00경 @@, O , 이O득에 여 동시에 체

포 장  집행에 착 여, 같  날 07:10경 @@  O , 같  날 07:40경 이O

득  각 체포  후, 이들  울 지 검찰청에 인 다14).

    ③ 검사는 이  같이 @@, O , 이O득에  체포집행이 료  후 국가 보

원에 여 이들에 여 체포 장에  체포를 여 사를 개시  통지

는데, 국가 보원   통지를  후 즉시 국가 보원직원법 17조 2항에 라 

국가 보원 직원이 사건 당사자  직 상 에  사항  진 는 경우 미리 

국가 보원장  허가를 야 는데 이들에 여 진  허가가 없다는 이  조사

를 단 고 즉시  것  요청 며, 이후 다시 국가 보원직원법 23조 1

14) 진열에  체포 장  진열이 체포 장에 재  주거지에 존 고 있지 니 여 집행  지 못 고, 이후 

2013. 10. 24. 효 간 경과를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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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면 국가 보원 직원  체포  경우 국가 보원장에게 사  통보 여야 함에

도 불구 고 이러  차를 지키지 니  이  이들  즉시  것과 체

포과 에   품이 직 상 에  건임  이  여  것  요

청 다.

    ④ 지만 검사는 이  같  국가 보원  요청에 지 니  채 @@, O

, 이O득에 여 자 신분  조사를 실시  후, 2013. 10. 17. 21:50경 @@

, 같  날 23:30경 O , 같  날 22:20경15) 이O득  각 다.

    ⑤ 편 이들에  구체 인 조사과  보면, ㉮ @@  2013. 10. 17. 14:00

경 자조사를 시작  당시부  변 인  입회를 요구 며 검사  질 에 여 진

 거부 고, 이후 같  날 16:22경 변 인 법 법인 나 소속 종우 변 사가 

조사 과 에 참여  이후 조사에 는 나 부분  질 에 여 직 상 

에 해당함  이  진  거부 며, ㉯ O  2013. 10. 17. 10:35경 

자조사를 시작 는데 변 인  참여 에 조사 를 희망 지 니 여 조사가 그

 진행 다가, 같  날 20:30경 변 인 법 법인 동인 소속 승O 변 사  견  

 후 변 인 참여 에 조사를 계속 여 같  날 23:25경 조사를 종료 고, ㉰ 이O

득  2013. 10. 17. 10:00경 자조사를 시작 면  일단 조사에 임  요 면 변

인  조  겠다고 여 조사가 진행 다가, 같  날 20:20경부  변 인 법 법

인 동인 소속 이종찬 변 사  참여 에 조사를 계속 여 같  날 22:20경 조사가 종

료 었다.

  다. 국가 보원 직원에  체포 통지 락 주장에  단

15) 이O득에  보고 가 증거  출 지 니 여  시각  인  는 없 나, 이O득에  자조사가 

22:20경 종료  사실에 추어 보면 같  시각에 었  것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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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보원직원법 23조 1항  “ 사 이 직원  구속 면 미리 원장에

게 통보 여야 다. 다만, 행범인 경우에는 그러 지 니 다.”라고 고 있는 , 

 조항  언상 체포 장에  체포가 명시  재 어 있는 것  니지만 

그 단  규 에  행범 체포  경우에 여 사  통보 를 면 고 있 에 

추어 보면  조항 본  “구속”에는 구속 장에  구속뿐만 니라 체포 장에 

 체포, 체포 지도 모  포함 다고 이 타당 다. 그런데  인  사실

들에 면 이 사건  경우 검사가 국가 보원 직원인 @@, O , 이O득에  

체포 장  집행 면  미리 국가 보원장에게 통보 지 니  사실  분명 므 , 

검사  체포 장 집행 과 에 국가 보원직원법에  차를 지 니  차

 결이 있  인 다.

      이에 여 검사는, 국가 보원  사 조 거부  인 여 이들  체포 여 그 

직업  직  인  이 지는 이들이 단 히 국가 보원 직원  추 는 도

에 불과 므  국가 보원장에게 미리 통보를 지 니  것이고 이후 체포를 집

행 여 국가 보원 직원임  인  후 곧  통보를 므  차 법이 없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인   같이 이들에  각 체포 장에 이들이 

국가 보원 직원임이 명시 어 있  뿐만 니라,  각 체포 장에 첨부  범죄사실 

역시 이들이 국가 보원 심리 단 보5  소속 직원임이 명시 어 있는 , 이러  사

에 추어 보면 이들에  체포 장 집행 당시 검사가 이들이 국가 보원 직원이 

닐 도 있다는 가능  에 국가 보원장에게 사  통보를 지 니  것

는 보  어 고, 히  당시 검사는 이들이 국가 보원 직원에 해당함  명 히 인

식 고 있었  것  보이므  검사   주장  들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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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나  인  사실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  종합 여 

볼 ,  검사가  국가 보원 직원들  체포함에 있어 국가 보원직원법이  

사  통보 차를 락 는 나 그러  법이 이들  신체  자 를 불법

 게 침해  행 라거나 법 차  실질  침해 는 도   법이라

고는 도 히 볼  없 므 ,  같  차  결  인 여 검사가 취득  증거인 

이들에  각 자신 조  증거능   것  니다.

      ① 국가 보원직원법에  국가 보원 직원들에  구속·체포시 미리 원장에게 

통보를 도   취지는, 사  국가 보원 직원들에  사과 에  국가

보원  직 상 이  가능 이 있 므  이들에  강 사에 착  이

에 그 사개시 사실  림 써   험  소 고자 함에 있다고 

단 다. 그런데 이 사건에   국가 보원 직원들이 직 상   가능

이 있는 것  체포 장  집행 그 자체가 니라 집행 이후 이어진 자조사 과 이

라고  것인데, 검사가 이들에  조사를 시작  이 에 뒤늦게나마 국가 보원

에 이들  체포 사실  통보 므 ,  차를 지 니  법  어느 도

나마 해소 었다고 보지   없다.

      ②   조항  국가 보원 직원들에  구속·체포에 여 국가 보원장

 승낙 는 승인  그 요건   것이 니라 단  사  통보를 도  고 

있는 , 그 다면 국가 보원장이  국가 보원 직원들에  체포 사실  미리 통

보 라도 그 체포 장  집행  거부  는 없는 것이므  차  인 여 

생  법  도 자체가 그리 크다고는 보이지 니 다.

      ③ 나 가  국가 보원 직원들에  체포 집행  법원이 법 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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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장에  집행  그 집행 과 에   같  사  통보 락 이외  다른 

차  법  보이지 니 다.

      ④ 편  체포  국가 보원 직원들  조사 과 에 모  변 인이 참여

고,  변 인들  국가 보원 직원들이 개인  임  것이 니라 국가 보원이 

이들  여 임 여  것  보이는 , 그 다면  조항이 보 고자 는 국

가 보원  직 상  지라는 법익이 실질  침해 었다고 보이지도 니 다.

    3) 라  이 부분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

  라. 직 상  진 에  국가 보원장  허가 고지 락 주장에  단

    국가 보원직원법 17조 2항  국가 보원 직원이 사건 당사자  직 상  

에  사항  증언 거나 진 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  허가를 도  

고 있고, 같  법 32조는 이를  국가 보원 직원  10  이  징역 는 1

천만 원 이  벌 에 처 도  고 있다.

    그러나  국가 보원직원법  각 규 에 여 국가 보원 직원이 사 에  

사건 당사자  진  면  국가 보원장  허가가 없  이  그 진  거부

  있  별  고,  각 규  해 상 검사가 국가 보원 직원들  진

 청취함에 있어 미리 국가 보원장  허가를 득해야 함  고지  법 상 가 

생 다고는 보  어 다. 편 사소송법 244조 3 1항  검사가 자를 신

 에 일체  진  지 니 거나 개개  질 에 여 진  지 니  

 있다는 것, 진  지 니 라도 불이익  지 니 다는 것, 진  거부  

권리를 포 고 행  진  법 에  죄  증거  사용   있다는 것, 신  

 에는 변 인  참여 게 는 등 변 인  조    있다는 것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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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 있  뿐이므 , 검사에게  사소송법에   이외  사항 지도 

자에게 고지해야  법 상 가 있다고 볼 도 없다. 

    라  검사가  같이 체포  국가 보원 직원들에 여 자신  면

 미리 국가 보원장  진  허가를  것  고지 지 니 다고 라도 이를 

들어 법 차를 다고 단  는 없 므 , 이에  고인들  변 인

들   주장 역시 이  없다.

9. 국가정보원 직원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검사는 @@, 장O창 등 국가 보원 직원 명  이 일에 여 · 색  집

행 여 해당 계 에 장 어 있는 이 일 보를 다. 그런데 그  같  국가

보원 직원  이 일 보는 사소송법 111조에   직 상 에  건

이므  국가 보원  승낙 없이는 이를   없는 , 국가 보원이 사후에 그 

 사실  인지 고 검사에게  승낙 거부  사를 므   이 일 보는 

법  차에 여 집  증거  증거능 이 없다.

  나. 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면, ① 검사가 국가 보원 직원이 사용   

번  심 는 22개  번 를 여 2013. 10. 8. 법원 부  포 사이

트에 여  번 가 가입자 보에 포함 어 있거나 가입자 본인인증에  

번 를 사용  계  회원 보  이 일 보를 는 · 색 장  부

 이를 집행  사실, ② 이  같  · 색 집행 결과 국가 보원 심리 단 소속 직

원인 @@, 장O창 등  이 일 보가  사실, ③ 편 국가 보원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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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일 보에는 국가 보원  조직, 편   공작사항 등이 포함 어 있어 공

상 에 해당함  이  해당 보   요구 고, 검사가 이에 지 니

자 2013. 11. 14. 재차 그  요청  사실  인 다.

    2) 그러나 사소송법 111조는 “공 원 는 공 원이었  자가 소지 는 보

는 건”에  에 여 규 고 있는 ,  같이 검사가  이 일 

보는 이를 개인 보처리자에 해당 는 각 포 사이트가 보주체인 해당 국가 보원 

직원들  동 에 집 여 보 고 있는 보에 해당 는 것  이를 들어 ‘공

원이 소지 는 보 는’ 보라고는 볼  없다고 단 므 , 그 에 여 

사소송법 111조가 용 지 니 다고 이 타당 다.

    3)   같  이 일 보에 여도 사소송법 111조가 용 다고 

라도,  2  라.항에  단   같이 국가 보원   승낙 거부가 사

소송법 111조 2항에   국가   이익  해 는 경우에 해당함이 법원

에 여 인 는 경우에 여 그 차가 법 다고 단   있는 것인 , 

이 사건 증거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 즉 ① 검사가  각 이

일 계  국가 보원 직원들에게 업 상 부여  이 일 계 이 니라 포 사이트에

 공 는 계  국가 보원 직원들 역시 이를 개인 인 용도  사용  것

 보이는 , ②  같이  이 일 보 부  검사가 집  보는 국가

보원 심리 단  구 원  그들이 사용  것  추 는 트  계  도인 것

 보이는데, 이  같  사항이 국가   이익  해 는 도에 이르는 직 상 

는 보  어 운 면, 그  인 여 얻는 실체  진실  견이라는 사소송법

 이익  매우 큰 것  보이는 , ③  직 상  지가 그 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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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는 국가 보원 직원이 국가   이익  해  도  요  직 상 

 사  사용 는 이 일 계 에 장 여 지는  것  보이므 , 그  같

 개인 이 일 계 에 장  보가 직 상  에는 해당 다고 보 도 어

운  등에 추어 보면, 국가 보원   이 일 보에   승낙  거부가 

법 다고 볼 는 없고, 라  검사  · 색 차에 법이 있다고  는 없다.

    4) 라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16)

10. 김@@의 이메일 첨부파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검사는 이 사건 사과 에  @@이 사용  개인 이 일 계 에 여 ·

색  실시 고, 그 결과  이 일 계 에 장  일부 이 일  첨부 일 출  

증거  출 다. 그런데 이  같  이 일 첨부 일  경우 사소송법 313조 

1항에 여 작 자  법  진 에 여 그 립  진 이 인 어야 는데,  

이 일 첨부 일  경우 가 작 자인지도 불분명  뿐만 니라 검사가 작 자라고 

주장 는 @@이 이 법 에 증인  출 여 그 작  사실  부인 므 , 결국 

이는 증거  쓸  없다.

  나. 인 사실

    ① 검사는 이 사건 사 과 에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것  추

는  번  22개를 보  후 2013. 10. 8. 법원 부  국내 포 사

16) 고인들  변 인들 , 이  같  · 색  통 여 검사가 집  이 일 보  래 10.항에  그 진 립  부인

 @@  이 일 첨부 일 이외  다른 부분에 여도 부동 나, 그 취지는 · 색 차가 사소송법 111조

에 여 법 차를 르지 니  법 집증거  증거능 이 없  다 는 것뿐이므 , 법 집증거가 니라고 

단 다면 증거  증거능  내지 진 립  다 지는 니 고 증거  함에 동 다는 뜻  이 사건 공 과 에

 명시 다. 라  사소송법 111조  주장  들이지 니 는 이상, 래 10.항에  법 에 른 증거능

 별도  단 는 이 일 보 이외  나 지 이 일  보는 모  증거능  인 여 증거  채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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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이버, 다O, 이트)에 여  22개  번 가 회원 가입자 보에 포함

어 있거나 가입자 본인 인증에 사용  각 이 일 계  회원 보   각 이 일 계

에 장 어 있는 2009. 1. 1.부  2013. 10. 8. 지 작  모든 이 일 보를 

는 내용  · 색 장(증거목  번 1231)  부  집행 다.

    ②  · 색 장  집행 결과 검사는 2013. 10. 10.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추 는 @@ 명  일 계 (kimkeydong@naver.com)에 장  이 일 

보를 취득 는데, 그  ‘내게 쓴 일함’17)에 장 어 있는 2012. 12. 12. 신  

“신 일”이라는 목  이 일에는 “425지논.txt", "ssecurity.txt" 등 5개  스트 

일이 첨부 어 있었다.

    ③ 그런데 “425지논.txt" 일(이  ‘425지논 일’이라고 다)에는 우병 , 

FTA , 주해군 지 , 북  장거리  사  등 다양   이슈 

는 북 이슈에  내용이 날짜별  리 어 있었고, ”ssecurity.txt" 일(이  ‘시

리티 일’이라고 다)에는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보이는 이름   자

 다  트  계 , RSS18) 주소 등이 재 어 있었는 , 검사는  스트 일

들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트 상 사이버 동 내용  낼  있는 

요  단 라고 단 여 이에 여 사를 진행 는 편 이들  2013. 11. 11. 

13회 공 일에  법원에 증거(증거목  번 1232 내지 1235, 1248 내지 1249, 

1280 내지 1284)  출 다.

    ④  각 증거들에 여 고인들  변 인  이를 증거  함에 동 지 니

고, 이에 라 검사  신청에 라 2014. 3. 17. 25회 공 일에  @@에 

17) 이 일 사용자가 이 일 신자를 자  자신  여 송  이 일들이 장 는 보 함이다.

18) Rich Site Summary  약자 , 컨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보를 자동  쉽게 사용

자들에게 공   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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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  실시 는데, @@  이 법 에  ‘  이 일 계  자신이 사용  

것  사실이고 다른 사람이  이 일 계  사용  사실  없 나, 425지논 일, 

시 리티 일 등  첨부 일이 자신이 작  억  없다’는 취지  진 다.

    ⑤ 이후 검사는 2014. 6. 2. 33회 공 일에 @@  이 일 계 에   

이 일 출  부를 증거(증거목  번 2166 내지 2516)  신청 는데, 당시 

고인 원●●  변 인 법 법인 동인 소속 승O 변 사는 고인들 모  공통  

증거 견  ‘ 존에 진 립에 여 다 어  시 리티 일 등 이외에 다른 

부분에 여는 특별  견이 없다’는 취지  증거 견  진 다.

    ⑥ 편  33회 공 일에  검사  신청에 라 @@에  증인신 이 

다시 실시 었는데, @@  이 법 에  종  진 과 마찬가지  ‘  이 일 계 이 

자신  계 이고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  사실  없 나, 그 이 일 계 에 장  

이 일  첨부 일  자신이 작  억도 없고 그 내용도  모르는 내용이다’라

는 취지  진 다.

    ⑦  증인신 과 에  검사는 @@에게 시 리티 일에 재  내용  일부

가  이 일 계 에  견  다른 첨부 일 스트 에도 동일 게 재  사실

이 인  이  @@에게 그 작  여부에 여 질  는데, 그 과 에  

법원  검사가 추가  출   증거들  일부가 변 인이 진 립에 여 다

고 있는 시 리티 일과 동일  내용  포함 고 있  게 었다. 이에 라 법

원  2014. 6. 16. 34회 공 일에  변 인에게 이  같  증거들에  증거인

부 견  명 고, 변 인  2014. 6. 20.  추가 증거들  425지논 일  시

리티 일 이외에도  일들과 동일  내용  일부 포함 고 있는 “ 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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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원.txt" 일, “우국신.txt" 일, ”mk.txt" 일, “pit.txt" 일 ”cosen.txt" 일

(이  ‘추가 일’이라고 다)에 여도 증거  함에 부동 다는 사를 

다.

  다. 425지논 일  시 리티 일  증거능 에  단

    1)  지  장매체 부  출  건  진 증거  사용 는 경우, 그 

재 내용  진실 에 여는 법 이 용 어 사소송법 313조 1항에 

라 그 작 자 는 진 자  진 에 여 그 립  진 함이 증명  에 여 

이를 증거  사용   있는 것이므 , 이  같이 지  장매체에  출 여 증거

 출  건이 그 작 자가 불분명  경우에는 그 건  내용  증거  삼   

없다( 법원 2007. 12. 13. 고 2007도7257 결 등 참조).

    2) 이러  법리에 라 이 사건에 여 살 건 , 425지논 일  시 리티 

일  내용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소속 직원이 니면 도 히   없는 내용이 포함

어 있고,  일부 재 내용  @@  구체 인 업  내역   것  보이

는 등  각 일이 @@에 여 작  것  닌지 강  심이 드는 것  사실

이다.

      그러나  각 일이 @@이 리·사용 는 이 일 계 에  작  이 일 본

 내용이 니라 이 일에 첨부  임  고    각 일  @@이 3자

부  단 히 달  자신  이 일 계 에 장해 었  가능 도   없

고, 특히  각 일  @@이 자  자신에게 보낸 일에 첨부  일들인데 시 리

티 일  일부 내용에는 “ 늘이  말 힘들었는데~  늘이 가 이 게 재미

있는  처  어요~ 좋  사이트 감사해요~”, “  조건  게 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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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라는 등 @@이 자  자신에게 보내 고 직  작  것이라고는 볼  없는 

부분도 견 므 , 결국  각 일  그 작 자가 구인지조차 명 히 다고 

볼  없다.

      나 가   각 일이 @@이 작  것이라고 라도 사소송법 

313조 1항  “공 나 공 일에  그 작 자 는 진 자  진 에 여 

그 립  진 함이 증명  ”에 여 증거능  부여 도  고 있  뿐이므

 그 이외  법에 여 립  진  증명 는 것  허용 지 니 다고  것

이다. 그런데  본  같이  각 일  작 자  검사가 지목  @@이 이 법

에 증인  출 여 ‘  각 일  작  억이  없고 그 내용도  억

나지 는다’라는 취지  진  이상( @@  이 법 에   이 일 계  자

신 이외  3자가 사용  사실  없다고 진 나, 이는  이 일 계 에  작

 이 일 본  진 립  인 는 진 는 평가   있 지언  그에 첨부  

 일  진 립  인 는 진  보 는 어 고, 나 가  각 일  작  

억이 나지 는다는 취지  @@  진 에 신 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라

도 이를 진 립  인 는 진  평가  는 없다),  각 일  사소송법 

313조 1항에   요건  갖추지 못 다고 보지   없 므 , 결국  각 

일  모  진 증거  증거능 이 없다.

    3) 편 검사는 425지논 일  시 리티 일이 업 상 작  통상  

사소송법 315조에 여 증거능 이 있다는 취지 도 주장 므  이에 여 본다.

      사소송법 315조는 가족 계 사항에  증명 , 공 증 등본 타 공

원 는 외국공 원  직 상 증명   있는 사항에 여 작  , 상업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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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일지 타 업 상 요  작  통상 , 타 특히 신용  만  황에 여 

작  에 해당 는 경우 당연히 증거능 이 있는  작 자  진 립 인

 없이도 증거능 이 있다고 고 있는 , 이는 법  외에 해당 는 것이

므  엄격 고  해 어 용 어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 즉 ①  각 일   본  같이 그 작

자  작 ·보  등  경 가 분명 지 니  , ②   각 일  @@이 작

여 보  것이라고 라도 각 일  내용이 모  업   내용만 재

어 있는 것  니어  이를 업 상 작   보 도 어 운 , ③   

각 일  내용이 인 상 사이버 동에  내용인 것  보이 는 나 그에 

재  내용이 통상 이고 복  작  것  보이지는 니 는  등에 추

어 보면,  각 일이 업 상 요  작  통상 라거나 특히 신용  만  황

에 여 작  라고 인 는 어 우므 ,  각 일이 사소송법 315조 

2 , 3 에 여 당연히 증거능 이 있는 라고 볼 는 없다.

  라. 추가 일  증거능 에  단

    1)  인   같이 변 인  추가 일에 여 33회 공 일에  

이를 증거  사용함에 동 는 취지  진 다가 35회 공 일에 는 그 견

 번 여 증거부동  견  는 , 이 부분  주  쟁  이  같  변 인  

증거 견 번 가 허용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것이다.

    2) 이에 여 살 건 ,  인  사실들에 면, ① 이 사건에  고인들

 변 인들  일 게 죄를 주장 며 검사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트

상 동 계  요  증거  출  시 리티 일에 여 증거능 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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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었  , ② 이러  상황에  검사가 변 종결이 임  33회 공 일에 

소 추가 일  포함  @@ 명  이 일 계 에  집  모든 이 일 보  

출  증거  신청 는데, 변 인들이 그 구체 인 내용에 여 충분히 검토

지 니  채 검사  증거신청이 있었  그 일에 곧  존에 증거능  다 었

 부분 이외  나 지 증거들에 여는 별다른 견이 없다고 진  , ③ 

지만 법원이  같이 증거능 에 여 다 이 있는 시 리티 일  일부 내용

이 검사가 추가  출  추가 일에 그  포함 어 있  인  후 그 다O 

일인 34회 공 일에 이에  명  구   등이 인 는 , 이러  사 들

 종합 여 볼  변 인들이 33회 공 일에  추가 일에 여 증거  

사용함에 동 다고 진  것  해당 증거  구체 인 내용   지 못  

채 착 에  것  이 타당 고, 라  법원이 이에  명  구  것  

법 고 당  소송지 권  행사에 해당 다.

      편, 사소송법 318조에 규  증거동  사 시는 증거조사가 료

 지 취소 는 철회   있 나, 일단 증거조사가 료  뒤에는 취소 는 철

회가 인 지 니 는 것인데( 법원 1999. 8. 20. 고 99도2029 결 등 참조), 이 

사건 35회 공 조  재에 면 변 인들이 추가 일에 여 증거동  

취지  견  힌 33회 공 일에  검사가 ‘당일  @@  증인신 과

에  해당 부분  시  여 증거  신청 는 취지이고, 차회에 변 인  증

거인부  증거능  단 이후 증조사를 다면 간단히 겠다’는 취지  진  사

실이 인 고, 편 이 사건 증거목 에도 추가 일에 여 37회 공 일

에  증거조사가 각 이루어진 것  재 어 있는 , 그 다면 변 인들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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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라 35회 공 일에  그 증거 견  번 다고 라도 이는 해당 증

거들에  증거조사가 료  이 에 이루어진 것  효  증거동  사

시  취소 는 철회에 해당 다.

    3) 나 가 추가 일 역시 시 리티 일  진 증거  증거능 에  

단과 마찬가지  그 작 자가 분명 지도 거니  작 자  추 는 @@이 이 

법 에  그 작  사실  인 지 니  이상 진 증거  증거능  인   

없다.

  마. 진 증거  증거능 에  단

     단   같이 425지논 일, 시 리티 일, 추가 일  그 진

립이 인 지 니 여 진 증거 는 사용   없는 것이나, 다만 어떤 진 이 재

 가 그 내용  진실 이 범죄사실에  직 증거  사용  는 증거가 

다고 라도, 그  같  진  다는 것 자체 는 그 진  진실 과 계

없는 간 사실에  황증거  사용  는 드시 증거가 는 것  니므  

법 이 용 지 니 는 ( 법원 2013. 6. 13. 고 2012도16001 결 등 참

조),  각 일들 역시 그러   일이 작 어 존재 다는 사실  그 작 내용

 진실 과 계없는 간 사실에  황증거  증거능  인 는 것이고, 

검사 역시 이 사건 공 과 에   각 일에 여  같  입증취지에  증거신

청  지 다는 견  므 , 결국  각 일  진 증거 는 증거  채

택함이 타당 다.

11. 다O소프트의 사실조회회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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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들  변 인들이 이 사건 공 과 에  고인들  죄를 입증  여 

다O소 트에  사실조회를 신청 는데, 다O소 트는 그 사실조회회신에 이 사건 

· 색 장 집행 당시 검사에게 출  자료  원본 자료(이  ‘이 사건 원본 자료’

라고 다)를 첨부 여 출 고, 검사는  원본 자료를 고인들에  죄  증

거  출 는 , 이  같이 이 사건 원본 자료는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  사항에 

해당 는 내용도 닐 뿐만 니라 이 역시 개인 보에 해당 므  다O소 트가 법원

이 부  장  집행에  것이 니라 사실조회  식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출  것  개인 보보 법   것에 해당 다.  에  사실조회는 변

인들이 검사가 출  증거를 탄핵   목  신청  것인데 그 회신자료를 

히  검사가 고인들  죄  증거  사용 는 것  고인들  어권  심각

게 침해 는 것일 뿐만 니라 검사가 사과 에  지른 법행 가 공 과 에

 사실조회에 여 는 결과가 어 법 차  원   장주  원 에 

므 , 이 사건 원본 자료는 증거능 이 부 어야 다.

  나. 인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① 고인 원●●  변 인 법 법인 처  2013. 12. 27. 다O소 트  

OOOO에 여  데이  업체들이 공  트  보  집  달 경 를 

인 고자 사실조회(이  ‘이 사건 사실조회’라고 다)를 신청 는데, 구체 인 사실

조회  내용  ㉮ 데이  업체가 트  사용자들  트  계 과 해당 계  트

  집함에 있어 트  본사  식 계약  체결 는지 여부  식 계약

 체결 다면 그 구체 인 내용  엇이며 집  보를 3자에게 공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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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여 는지 여부, ㉯ 이 사건에  데이  업체가 검찰에 공  트  계  

 트   양이 얼마나 며, 그 공 경  일시  각 일시별 공  데이

 양이 어느 도인지, ㉰ 만약  보를 임 출 다면 임 출  경  당시 

해당 계  사용자들에게 동 를 구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검사에게  보  

출과 여 · 색 장  요구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색 장에 라 

해당 보를 출 다면 그 출 일시  일시별 출 내역이다.

    ② 다O소 트는 2014. 1. 11.  사실조회에 여 사실조회  회신  법원에 

출 는데,  회신 에  다O소 트는 검사  이 사건 · 색 장  집행에 른 

자료 출 과  상 게 명 는 편, 그 출 일시  일시별 출내역에  

사실조회 사항에 여 당시 검찰에 공  자료  원본 태  자료라고 며 이 사

건 원본 자료를 DVD 3장에 장 여 출 다.

    ③  각 DVD에 장  이 사건 원본 자료는 다O소 트가 트 사 부  공

 집  트  API 보가 데이 베이스  지 니  상태 그  장 어 있

며, 이 사건 · 색 장 당시 검사에게 공 지 니  보에 해당 는 트  작

 소스(source) 지도 모  포함 어 있었다.

    ④ 편 검사는 이  같이 취득  이 사건 원본 자료를 분 여 존에 동시 트

·리트 만 특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트  계  그 트  작

 소스에 라 계 , 트 덱 연결계 , 트 드 연결계  다시 추출  후 이

에 여 2014. 2. 14. 3차 공소장변경신청  고, 이후 2014. 3. 3. 23회 공

일에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증거  신청(증거목  번 2115) 다.

  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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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 사실에 추어 살 건 , 이 사건 사실조회에  ‘검사에게 이 사건 

· 색 장  집행 과 에  출  트  보 는 그 원본 자료  출’  명시

 요구 지는 니  것  보이고, 편 개인 보보 법 18조 2항 8

는 공공 에 여 법원  재 업  행  여 요  경우 개인 보를 3자

에게 공   있도  고 있 에도 불구 고, 공공 이 닌 다O소 트가 이 

사건 사실조회에  회신 과 에  임  개인 보에 해당 는 이 사건 원본 자료

를 출  것  사실이다.

    2) 그러나 사소송법 308조 2에  법 집증거  원  고 있는 

것  사 이 법 차를  법  사행  인 여 집  증거에 여 

그 증거능  부인 여 사  법행  인  고인  어권 침해를 지

는 편 이  같  법행  재  막는데 그 주  취지가 있는 것인 , 검사가 이 

사건 사실조회를 통 여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취득함에 있어 헌법과 법 이  법

차를 다고 볼만  사 이  없다. 히  이 사건 원본 자료는 고인 원

●●이 신청  이 사건 사실조회에  회신 과 에  출  것  이는 검사도 

 상   없었  사 에 해당 므 , 검사가 이러  우연  회에 여  

취득  이 사건 원본 자료가 법 집증거에 해당 여 증거능 이 없다고는 볼  없다.

    3) 나 가 이 사건 사실조회는 고인 원●●  변 인이 고인들  죄 입증 

 검사가 출  증거  탄핵 목 에  신청  것임이 충분히 인 나, 법원이 직권 

는 검사, 고인이나 변 인  신청에 여 공 소 는 공사단체에 조회 여 

요  사항  보고 는 그 보  송부를 요구   있고( 사소송법 272조 1

항), 이에 라 회신 가 도착 라도 당연히 증거가 는 것이 니라 검사,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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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인이 공 에  개별  지시 명 여 조사함 써 소 증거가 는 

것이며( 사소송법 291조 1항), 이러  사실조회결과에  증거신청  사실조회 

신청인뿐만 니라 상 도   있  당연 다. 라  검사가 이 사건 사실조회

를 통 여 취득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증거  신청 는 것  법 고,  그  인

여 이 사건 사실조회  신청인인 고인들이 상  못  결과가 생 다고 

라도 고인  실질  어권 보장뿐만 니라 실체  진실  견 역시 우리 

사소송법이 지향 는 주  목 임이 분명  이상 그러  사 만  검사  증거신청

 부 법 다고 단  는 없다.

    4) 라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

12. 빅데이터 업체들로부터 취득한 트위터 정보의 원본 동일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검사는 데이  업체인 다O소 트, OOOO에 여 이 사건 · 색 장  

집행  트  보를 는 편 이 사건 사실조회를 통 여 다O소 트 부  

원본 트  보를 취득 는 , 이  같이 검사가  트  보  경우 지

 보이므  그 증거능  인  해 는 트  버에 장 어 있는 트  

보  동일 이 인 어야 다. 그러나 일단 데이  업체가 집 여 보

 트  보 자체가 트 사가 공  트  보  동일 지 니  부분이 

견 고, 검사가  데이  업체  트  보를  는 취득 면  원본과  동

일  담보   결  보 조  등도 취  가 없 므 , 결국 검사가 집

 트  보는 원본과  동일 이 인   없어 증거능 이 없다.

  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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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 지  장매체 부  출  건  증거  사용  해 는 

지  장매체 원본에 장  내용과 출  건  동일 이 인 어야 고, 이를 

해 는 지  장매체 원본이 시부  건 출 시 지 변경 지 이 담

보 어야 는 것이지만( 법원 2007. 12. 13. 고 2007도7257 결 등 참조), 이러  

법리는 이 사건  경우 검사가 데이  업체 부   트  보  법원에 증

거  출  증거 사이에 동일 이 인 어야 다는 것  미 는 것이지 고인들 

 변 인들이 주장 는  같이 트 사가 데이  업체에 공 는 트  보

 데이  업체들이 보 는 트  보가 동일  것  증거능  요건  요구

는 것  니므 , 이러  사 를 들어 해당 증거  증명  다 는 것  별  

라도 이를 이  해당 증거  증거능  척  것  니다.

    2) 나 가 고인들  변 인들   주장 , 데이  업체가 집·보 고 있

는 트  보는 트 사 버에 장 어 있는 트  보  사본에 해당 는데 

그 원본  존재  그  동일 이 인 지 니 다는 취지  이해 여 보 라도, 

이 사건 증거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데이  업체

가 검사에게 공  트  보나 이 사건 사실조회에 여 법원에 출  트  

보가 트 사에  보 고 있는 트  보  동일 지 니 거나 그 내용에 인

인 개작  가능 이 있다고는 볼  없 므 , 결국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  없다.

      ① 데이  업체는 량  인 상 보를 집 여 시장  동향 , 책

에   분  등  업 를 행 는 회사 , 트  경우 트 사 부  특

 키워드 등   작  트  보를 량  집 고 있 며, 특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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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소 트  경우 국어  작  거  부분  트  보를 모  집 고 있다.

      ②  데이  업체들  트  보 집 과  일일이 작업에 여 

이루어지는 것이 니라 자동 집 그램에 여 계 이고 일  이루어

지므 , 그 과 에  특  도나 목 에 라 보  내용이 조작 거나 변조  가

능  거  없다고 보인다.

      ③ 검사가  데이  업체들 부   트  보 역시  같이 계

 량 집  트  보  · 색 장에 재  조건   추출  

보  그에 포함  개별 트 ·리트  가 만 건에 이르므  데이  업체나 

검사가 그 보  내용  조작 거나 변조 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  것  단

다.

      ④ 나 가 검사가 증거  출  검증조 (증거목  번 2119)에 면, 검사

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단 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  

트  계   77개 계 (2013. 12. 30.  탈퇴 지 니  계 이다)이 작  

112,587건  트 에 여 트 사 부  해당 트 에  직  API 보를  

이를 다O소 트 부  취득  트  보  를 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공소

사실  특   입증과  보, 즉 작 일시, 해당 트  내용, 작 자  트  

이   사용자 고 번  등  모  히 일 다.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범죄 성부에 한 주장에 한 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개략적인 주장 요지 및 판단의 구조

  가) 고인들  변 인들  이 사건 국가 보원법  공소사실에 여, 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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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공소사실  시  구체 인 게시 이나 찬 클릭 동  상당 부분  국가 보

원 직원들이 사이버 동 과 에  사용  계 에 여 작  것이 니므  국가

보원법 죄가 립  여지가 없고, ②  일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계 에 여 작  게시 이나 찬 클릭 동이 있다고 라도 이는 국가 보원

 당  어심리  업  행에 해당 는 것이므  이를 들어 국가 보원법 이

라고 평가  는 없 며, ③ 이  같  국가 보원 심리 단  어심리  동  북

  종북 에 여 곡·폄훼  국가 책이나 국 과를  잡는 동일 뿐 

특  인이나 당  지지 는 는 동이 니고, 국가 보원 직원  직

를 이용  행 도 니므  국가 보원법 죄  구 요건해당 이 없고, ④ 나 가 

고인들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 동에 여 극  지시 거나 해당 

직원들과 공모  사실이 없 므  고인들이 공범  책임  질  없다는 취지  

주장 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고인들이 구체 인 범죄  실행행 를 직  

다는 것이 니라 그 실행행 자들과 공모 여 범행  질 다는 공모공동 범  

태임이 공소장 재에 라도 명 , 그 다면 고인들에  이 사건 국

가 보원법 죄  부를 단함에 있어 는 결  실행행 자인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구체 인 범행사실이 어야  것이고, 그  사실 계를 

 여 고인들이 공모공동 범  책임  지는지 여부가 단 어야  

것이다.

      라  이 에 는 우  검사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특  각 계 들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에 여 단함 써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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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는 범행사실   후, 그러  사실 계를  차  고인들 

 변 인들  나 지 주장에 여 단 다.

2.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19)

  가. 주장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  인  사이트, 커뮤니티  트  계   

상당 부분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업 상 사용  계 이 니므  그러  계

 명  작  이나 찬 클릭 동에 여는 국가 보원법 이 립  여지

조차도 없는 , 그 구체 인 내용  다O과 같다.

    ① 인  사이트, 커뮤니티 계  경우 검사가 시  일부 계 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계 인 것  사실이나, 일부 계  국가 보원  다른 부  

직원  계 이거나 국가 보원 직원이 닌 일 인  계 이다.

    ② 트  계  경우, 검사는 @@  이 일 계 에  집  시 리티 일에 

재  트  계  269개  계   여 자 인 에 라  계 과 

트 덱  통해 동일  동시 트  계  422개, 그  트 드를 통해 동일  

동시 트  계  466개를 추출  후,  합계 1,157개  트  계 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공소를 다. 그런데 시 리티 일이 진 증

거  증거능 이 없는 이상 그 계  역시 그  지   없  뿐만 니라 시

리티 일에 재  계 이라고 라도 이를 모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19) 원  이 부분 고인들  변 인들  주장에 여 단  함에 있어, 검사  입증이 부족 다고 단 여 그 주장

 일부 들이는 경우 해당 부분  죄  단 어야  것이므  래 죄 부분에  그 단 내용  시 는 것이 

결  체계에 부합 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쟁  검사가 특  인  사이트  그, 트  계 들이 실  

국가 보원 직원들이 사용  것인지 여부에  것  이를 꺼번에 단 고 시 는 것이 법원  단  보다 간명

고 효  시 는 법이라고 단 므 , 그 주장  인  여부  게 이 부분에  해당 쟁 에 여 일

여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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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  는 없 므  계  부  가 있고, 트 덱 연결계 , 

트 드 연결계  역시 검사  추 에 불과  것이지  각 계 들이 모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계 임이  입증 지도 니 므  결국 트 상 사

이버 동에 여 검사가 특  트  계  모  인   없다.

  나. 인  사이트  커뮤니티 계 (이  ‘인  계 ’이라고 다)에  단

    1) 인  계  특  경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① 검사는 2013. 5. 31. 이 사건 사과 에  국가 보원에 트  계  4개  

인  계  29개  목  공 면  그 사용자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는 

외부조 자가 사용  것이 맞는지 인  요청 고, 이에 당시 국가 보원 심리 단

장 진  2013. 6. 12. 이에  진 (증거목  번 566, 이  ‘국가 보원 인

’라고 다)를 검사에게 출 는데, 국가 보원 인 에는 인  계  29개  

6건  외  나 지 23개는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거나 심리 단 직원

과 고 지내  민간인 이**이 사용  계 이 맞다는 취지가 재 어 있다.

      ② 이후 검사는 2013. 6. 14. 이 사건 공소를 면  인  사이트  커뮤

니티 등에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인  계  127개를 특 여 공

소장에 이를 시 고, 이에 여 고인 원●●  변 인  2013. 7. 17.자 변

인 견 에 검사가 시   127개 인  계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것  인 는 계 과 심리 단 외 타 부  직원  계 이거나 작 자  신원  

인   없는 계  구체  구분 여 이를 법원에 출 다(공  920

쪽 내지 9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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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후 검사는 2013. 11. 20. 2차 공소장변경신청  면  존  인  

계  127개  고인이 부인 는 계  23개가 작    찬 클릭  철회 는 

편, 추가  인  13개  계 이 작    찬 클릭  추가 는 내용  공소장변

경허를 신청 고, 법원  2013. 11. 28.  공소장변경  허가 다.

      ④ 이에 라 검사가 종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인  

계   117개 , 그 구체 인 내역  별지 인  계 일람  재  같다.

    2) 단

      가) 살 건 , 별지 인  계 일람  재 117개  인  계   고인 원

●●  변 인이 2013. 7. 17.자 견 를 통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계 이 니라고 힌 계  번 17, 58, 71, 81, 89, 112, 113 재 7개 계 이고, 

검사가 2차 공소장변경신청  추가  계  번 40, 41, 50, 51, 86, 87, 92, 93, 

95, 96, 102, 108, 109 재 13개 계 인 ,  20개 계  외  나 지 97개 계

 경우  본  같이 고인 원●● 스스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계 임

 인  것일 뿐만 니라, OO, 이 주, 이*#, 이**, 황O진, O상  이 법 에

 각 진 , 국가 보원 인  재,  각 계  가입시 재  이 일  

 가입자 보,  계  속에 사용  IP 주소 등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계 임이 충분히 인 므 , 이 에 는 이를 외  

나 지 20개 계 에 여 구체  살 다.

        ① 번 17, 40, 41, 58, 71, 81 재 각 계  :  각 계  국가 보원 심리

단 보사업3  5 트 직원인 이 주, 황O진, 이*#  외부조 자 이**이 사용  계

 검사가 특  계 인데, 이 사건 증거들에 면  사람들이 이 법 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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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 여 각 해당 계 에 여 자신이 사용  계 이 맞다는 취지  진

 사실이 인 므 , 국가 보원 심리 단 소속 직원 는 외부조 자가 사용  계

임이 인 다.

        ② 번 50, 51, 86, 87, 92, 93, 95, 96, 102, 108, 109 재 각 계  : 이 사

건 증거들에 면  각 계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인  계  가입자 는 그 가족  명  가입  계 인 사실20)이 인 고, 나

가  각 계 이 작  게시  보 라도 4 강 사업 등 국책사업 지지, 통  

외  과 보 등  내용이어  이를 국가 보원 직원이 닌 일 인이 개인  

사용 는 계  보 는 어 우므 ,  각 계  역시 국가 보원 직원이 사용  계

임이 히 인 다.

        ③ 번 89 재 계  :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계  그 회원 가입시 

재  번 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인  번 90 

재 계  가입 보에  인 는 번  일 는 사실,  그 번 가  

국가 보원  장사업자인 “상신 보통신” 명  가입  사실이 인 는 , 이러  

사실에 면  계  역시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계 임이 인 다.

        ④ 번 112, 113 재 각 계  :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번 112 재 

계  국가 보원 인 에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계 임  인  

계 인 사실,   계  모  그 가입명 자가 “ 재명”  동일 고, 회원 가입시 

20) 구체  ① 번 50, 51 재 각 계  국가 보원 심리 단 보사업3  5 트장인 이*#  처  들 명  가입  

계 이고, ② 번 86, 87 재 각 계  번 85 재 계  가입명 자 강상구  모  명  가입  계 이며, ③ 번 

92, 93 재 각 계  번 91 재 계  가입명 자 원곤 자신  처 명  가입  계 이며, ④ 번 95, 96 재 

각 계  번 94 재 계  가입명 자 O  처 명  가입  계 이고, ⑤ 번 102 재 계  번 100, 101 

재 각 계  가입명 자 이승  명  가입  계 이며, ⑥ 번 108, 109 재 각 계  번 107 재 가입명 자 

 명  가입  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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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번 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인  OO  에 “ 재명 

”라는 이름  장 어 있는 사실이 인 는 , 이러  사실에 추어 보명  

 계  모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계 임이 히 인 다.

      나) 그 다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에 시  인  계  모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는 그 외부조 자가 심리 단이 실시  어심리  업 를 여 

사용  계 임이 인 므 ,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

  다. 트  계 에  단21)

    1) 검사  트  계  특  논리  단  구조

      가) 검사는 ① @@  이 일 계 에  집  시 리티 일에 재  다  

트  계   국가 보원 심리 단 보사업5  소속 직원들  명과 함께 재

어 있는 트  계  269개(이  ‘ 1 계 ’이라고 다)를 계  삼  후, 

② 계 과 20회 이상 트 덱  통해 동일  동시 트  계  422개를 추출

고, ③ 계   트 덱 연결계 과 200회 이상 트 드를 통해 동일  동

시 트  계  466개를 추출 는 법  이 사건 공소사실  트 상 사이버 

동 부분  트  계  특 다.

      나) 라  이 에 는 이 사건 증거들  통해  같  검사  계  추출 논

리를 검증함 써 검사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다고 주장 는 트

 계 들이 합리  심  여지 없이 입증 었는지 여부를 단 다. 다만 이  같  

검사  트  계  추출 법  실증  각 해당 트  계  실  사용자를 일

21) 이 에 는 검사가 3차 공소장변경신청  통 여 종   공소사실   단 다.

- 105 -

일이 인 는 법에  것이 니라 사실 계를 탕   논리  추  법

에  것이므 , 이를 검증함에 있어 는 보다 엄격  에 여 단 여야  

것이고, 그 결과 검사가 상당   입증  다고 라도 그 논리에 는 

결과가 생  가능    없는 경우라면 ‘ 심스러울 는 고인  이익

’ 라는 사법  원 에 라 해당 트  계  부를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이 사용  것이라고 인   없  것이다.

    2) 1 계 에  단

      가)  본  같이 검사는 시 리티 일에 재  트  계   269개  

계  추출 여 이를 계  삼 다. 그러나  ‘ 고인들  변 인들  증

거능  주장에  단’ 10항에  단   같이 시 리티 일  그 작 자가 

명 히 인 지도 니  뿐만 니라 그 작 자  검사가 지목 는 @@이 이 법

에  그 작  사실  부인함 써 진 증거 써  증거능  인   없는 , 그

다면 시 리티 일에 재  내용  토  추출  계  그 자체  인  

 없다고  것이다.

      나) 이에 여 검사는  시 리티 일이 진 증거  증거능 이 없다

고 라도 그러  내용  가 작 어 @@ 명  이 일 계 에 첨부  

태  장 어 있는 사실  입증 는 것이고, 이러  사실에다가 다른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이 일 계 에   결과, 시 리티 일에 재  트

드 계  보, 데이  업체 부  보  트  보 등  종합 여 보면, 어도 

계 이 국가 보원 심리 단에  사용  트  계 인 사실  충분히 입증 었다

고 주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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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검사  계  추출 논리에 면 시 리티 일  그 재 내용이 

검사가 입증 는 요증사실, 즉 그에 재  트  계 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

원들이 사용  트  계 에 해당함에  직 증거에 해당 고, 라  증거

 사소송법 313조 1항에 여 진 립이 인 지 니 는 이상 그 내용

 진실 이 담보 지 니 여 증거  사용   없 며, 그러  내용  가 작

어 존재 다는 사실만  1 계 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트

 계 임  인  는 없다. 

        나 가 이  같이 진 증거  증거능 이 부인 는 시 리티 일  재 

내용도 간 사실에  황증거  사용  에는 법  용  지 니 는 

것이지만, 이는 어 지나 그 재  내용  진실 과 계없는 간 사실에  

황증거  사용   있다는 것이지 직 인 요증사실에  황증거  사용 는 것

 허용   없 므 (만일 시 리티 일  재를 1 계  입증에  

황증거  사용함  허용 고, 여 에 다른  증거들  여 시 리티 일에 

재  트  계 들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계 임  입증   있다

고 다면, 이는 다른 증거들에 여 시 리티 일  진 립  인 는 결과가 

어 작 자  법  진 에 여만 그 립  진 함  증명 도   사소송법 

313조 1항  취지에 다), 이를 황증거  여 1 계  인  도 

없다.

      다) 그 다면 검사가 주장  계  증거능 이 없는 증거를 직 증거  

여 추출  것이므  이를 그  인   없고, 검사  트  계  추출 논리  근

간이 는 1 계  자체가 입증에 가 있는 이상 그  트 덱 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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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연결  계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트  계  추출  검

사  추  결과 역시 그  들이 는 어 우므 , 이를 지 는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  있다. 

      라) 그런데 검사는 2014. 7. 14. 시 리티 일 이외  다른 증거, 즉 국가 보

원 직원들  진 이나 국가 보원 직원들  이 일 계 에   자료들만에 

라도 존에 검사가 공소사실에  특  트  계   116개  트  계 (이를 

1 계 과 구분  여 ‘ 2 계 ’이라고 다)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인 고,  2 계 과 트 덱  통  동시 트  

연결  77개  계 (이  ‘트 덱 계 ’이라고 다), 2 계   트 덱 계 과 

트 드를 이용  동시 트  연결  286개  계 (이  ‘트 드 계 ’이라

고 다) 역시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계  인 다는 견  

는 , 이 에 는 검사   견에 라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트

 계 에 여 단 다.

    3) 2 계 에  단

      가) 사용자  진 에 여 인 는 트  계 22)

        이 사건 증거들에 면, ① 국가 보원 심리 단에  트 상 사이버 동 

업 를 담당 는 보사업5  소속 직원 O 이 1회 검찰 조사 당시 “트  계  

taesan4는 내가 사용  계 이 맞다. 당시 태산같  마  갖고 히 살 가야 

겠다고 다짐했  억이 있어  명 히 억 다.”는 취지  매우 구체 인 진  

 사실, ② 보사업5  5 트장 진열도 검찰 조사 당시 “트  계  wlsdbsk, 

22) 별지 트  계 일람  번 1 내지 24 재 각 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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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Pdms는 히 억이 나지 지만 해당 계  작   보니 자신이 사용

 계 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  진  사실, ③ 보사업5  소속 직원 이O득

 1회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bonjujung, coffe_kim, gichan777 등 24개  트  

계  사용  사실이 있는지에 여 질 자 그 24개  계   4개를 외  나

지는 자신이 사용  것이 맞다고 진 고, 2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사용 사실

 부인  4개  계   minju177 계  자신이 사용  것이 맞다고 진 며, 

이 법 에 도 “검찰에  인   21개  계  자신이 사용  것이 맞고,  계

들  번 를  만들면 다 억  지 못  에 나  번 를 공통

 사용 다”는 취지  진  사실이 인 다.

        그 다면  24개  트  계 (= O  인  계  1개 + 진열 인  계  

2  + 이O득 인  계  21개)  실  사용자가 그 사용 사실  인  이상 국가 보

원 심리 단 보5  소속 직원들이 어심리  일  트 상 사이버 동에 

사용  인   있다.

      나) @@  이 일 계 에 장  이 일 재 트  계 23)

        이 사건 에 면, ①  인   같이 검사는 법원 부  부

 · 색 장에 여 @@이 사용 는 이 일 계 (kimkeydong@naver.com)

에 장  이 일 보를 는데, 그  2012. 3. 9.  일 계 에  작 어 

같  일 계  송  “ㄹㅂ”이라는 목  이 일(증거목  번 2429)이 견

 사실, ②  이 일 본 에는 myungsin501, ohjihun1 등 30개  트  계 이 

번  함께 목  태  재 어 있는 사실, ③ 편 @@  이 법 에   

23) 별지 트  계 일람  번 25 내지 54 재 각 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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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 계  개인  사용 는 계  자신 이외  3자가 사용  사실  없

다는 취지  진  사실, ④   30개  트  계  시 리티 일 모 에 

재  것과 히 일 는데, @@  3회 검찰 조사 당시 “시 리티  처 에 

있는 30개 트  계  내가 사용  계  생각 고,  계 들  트  작  

등 동   것  맞다”는 취지  진  사실이 인 다.   

        이러  사실들에 면  30개  트  계 이 재   이 일 , 이

일 첨부 일이 닌 이 일 본  이를 이 일 계  명 자인 @@이 작

이 @@  법  진 에 라도 충분히 인 고, 편  이 일  증거  사

용함에 고인들  변 인들이 동 지 므 ,  이 일  증거능 이 있

다. 나 가 @@이 트 상 사이버 동 업 를 행 는 국가 보원 심리 단 보

사업5  소속 직원인 ,  이 일에 트  계  뿐만 니라 그 번 지 모  

재 어 있는  등  종합 여 보면,  30개  트  계 이 @@이 사용 는 

리  트  계 인 사실  인 함에 부족함이 없다.

      다) 장O창  이 일 계 에 장  이 일 재 트  계 24)

        (1)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① 검사가 · 색 장에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보사업5  3 트

장인 장O창이 사용 는 이 일 계 (jhc26718@hanmail.net)에 장  이 일 보를 

는데, 그  jih_2009@hanmail.net, drleds@naver.com  각 이 일 계  

보낸 이 일에 트  계 , 번 , 이 일 주소 등  보가 재 어 있었다.

          ② 구체  ㉮ 2011. 9. 29. drleds@naver.com 계 에 보낸 “11”이라는 

24) 별지 트  계 일람  번 55 내지 98 재 각 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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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이 일에 첨부  “22계 .rtf" 일에는 트  계   번 , 이 일 주소 

 번 가  20  재 어 있었고, ㉯ 2013. 2. 7. 같  계 에 보낸 ”FW: 새

1021“이라는 목  이 일에 첨부  ”새 .rtf" 일에는 트  계   이 일 주소

가 21  재 어 있었 며, ㉰ 같  날 같  계 에 보낸 "FW: 새 “이라는 목  

이 일에 첨부  ”새 1120.rtf" 일에는 트  계   이 일 주소 25 이 재

어 있었고, ㉱ 역시 같  날 같  계 에 보낸 “FW: 1122"라는 목  이 일에는 4

개  일이 첨부 어 있었는데, 각 일 모  6  내지 26  트  계   이

일 주소가 재 어 있었다(증거목  번 1290, 이에 여 고인들  변 인들  

 ” 고인들  변 인들  증거능  주장에  단“ 부분  9.항에  단  

 같이 사소송법 111조  를 외 고는 이를 증거  함에 동

다, 각주 16 참조).

        ③ 이에 여 장O창  사   이 법 에  “  jih_2009@hanmail.net, 

drleds@naver.com 각 이 일 계  구인 인 , 이O 에게 부탁 여 개  것

 자신이 이를 사용  에는 3자가 이를 함께 사용  사실  없다.”는 취지  

진 여  각 이 일이 사실상 자신이 자신에게 보낸 일에 해당함  인

나, “  이 일 첨부 일에 재  트  계 들  자신이 평소 심  갖고 참고

만  계  리  것  억 며, 구체 인 계  억이 나지 는다”면 ,  

각 트  계  자신이 사용  것  니라는 취지  진 다.

        (2) 살 건 ,  인   같이 장O창이  각 트  계  사용 사

실  부인 고는 있 나, 그러나  인  사실들에 여   있는 다O과 같  

사 들, 즉 ①  이 일 첨부 일에는 단 히 트  계 명 뿐만 니라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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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 계  등  보가 재 어 있는데, 트 는 회원가입시 실명 인증  지 

니 는 신 이 일  통  인증  고 있 므  트  가입시 이 일이 드시 

요  , ②  이 일 첨부 일에 재  트  계 과 이 일 계  부분 일

고 있어 그 이 일 주소를 이용 여 트  계  생  것  보이는 , ③ 

편 트  가입시 재 는 이 일 주소는 트 사 이외  3자에게는  공개

지 니 므 , 만일  이 일 첨부 일에 재  트  계 이 장O창 본인  것이 

닌 다른 사람  계 이라면 장O창이 그 이 일 주소를 낼 법이 없는 , ④ 

일부 트  계   이 일 계  경우 번 지 구체  재 어 있는  

등에 추어 보면,  각 트  계  장O창이 사용 는 리  계 임  합리  

심  여지 없이 인   있다.

        (3) 편 검사는  같이 인  다  트  계   44개  계  2 

계 에 포함시 는 , 그 다면  44개 계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업

상 사용  트  계 임이 인 다고  것이다.

      라) O  이 일 계 에 장  이 일 재 트  계 25)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검사가 국가 보원 심리 단 보5  직원 O  

이 일 계 (pja0819@naver.com)에 해 색 장에 여 그 이 일 보를 

는데, 그  O 가 2012. 10. 28. 자  자신에게 보낸 “account"라는 목  

이 일에 첨부  ”account.xlsx" 일에는 트  계   번 26), 이 일 계   

번 가 재 어 있는 사실(증거목  번 2120, 이에 여도 고인들  변

25) 별지 트  계 일람  번 99 내지 116 재 각 계 이다.

26) 계 에  번 는 맨 에만 1회 재 어 있 나, 체 인 재 식  내용  볼  각 트  계  번

가 모  동일 다는 취지  단 다. 이는 이 일 계 에  번 도 마찬가지인데, 사보고(국가 보원 심리 단 

O  이 일 첨부 트  계   트  가입용 이 일 주소 인)에 면  첨부 일에 재  이 일 계   

번  실  그인  해본 결과 모  동일  번 를 사용 는 것  인 었 이 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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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 고인들  변 인들  증거능  주장에  단“ 부분  9.항에  

단   같이 사소송법 111조  를 외 고는 이를 증거  함에 동

다, 각주 16 참조)이 인 는 , 이러  사실에 추어 보면  첨부 일에 

재  20개  트  계  역시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이 사용  계 임이 히 

인 다(다만, 검사는  20개  트  계   18개  계  2 계 에 포함

시 다). 

      마) 2 계  

        그 다면 검사가 2 계  특  116개  트  계 (= O , 

진열, 이O득이 인  24개 계  + @@  이 일에 재  30개 계  + 장O창  

이 일에 재  44개 계  + O  이 일에 재  18개 계 )  모  합리  

심  여지가 없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트 상 사이버 동 목  사용

 계 임이 입증 었다고  것인 ,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  

없다. 이 에 는 이  같이  2 계  토  여 트 덱 계 , 트

드 계  인  여부에 여 본다.

    4) 트 덱 계 에  단27)

      가) 트 덱(TweetDeck)  여러 개  트  계  동시에 리   있는 

그램  이를 이용 여 트  계 들  트 덱 그램에 등 면 트 에 

속 지 니 고도 트 덱 그램상에  여러 계 에 트 , 리트  등  동이 가

능 며, 이  같이 다  트  계  트 덱에 등 여 동시에 리 는 경우 트

덱 그램상에  트  계 들  택 고 트  입 거나 는 리트  

27) 별지 트  계 일람  번 117 내지 175 재 각 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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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일  내용  트 이 단 지 동일  시각에 여러 개  트  계 에 작 다.

        편 트 덱 그램에 트  계  등  해 는 해당 트  계

 이  번 를 그램상 입 여야 고, 이  같이 트 덱에 등  트

 계  트  는 리트  작  해 는 사용자가 트 덱 그램상에

 직  트  계  택  후 트  내용  입 거나 리트  명  내 야 는 

등 사용자  작업이 요 므 , 결국 다  트  계 에  트 덱  통 여 동

일  내용  트 이 동시에 작 었다면  트  계 들  동일인이 트 덱  통

여 꺼번에 사용 는 리 는 계 이라고 단 고, 나 가 그  같  트 덱  통

 다  계  동시 트 이 20회 이상 이루어 다면 달리  단에 우연 이 개입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도 니 다.

      나) 이러  사 에다가 이 사건 증거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 

즉 ① 검사는  단  2 계   1 계 과 복 는 68개  트  

계  추출  후,  계 들과 20회 이상 트 덱  통 여 동시에 동일   트  

는 리트  계  59개를 트 덱 계  별  28), ② 실  데이  업체들

부   트  보에 면  59개 트 덱 계 이 2 계 들과 20회 이

상 트 덱  통 여 동시 트 이 작 었 이 인 는 , ③ 이O득  이 법 에  

‘보다 효  업 를 행  여 트 덱과 트 드를 사용 다‘는 취지

 진 며, 장O창 역시 이 법 에  ’트  어 리 이  그램  트 덱

 조  이용해보 나 익 지  많이 사용 지는 다‘는 취지  진 여 

트 덱 사용 사실  인 고, 국가 보원 심리 단 보사업5  소속 직원 태진, 

28)  같  에 라 추출  트 덱 계   77개이나, 그  18개 계  2 계 과 복 므  이를 외  나

지 59개 계 이 트 덱 계 에 해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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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 남 철 역시 사 에  업 상 트 덱  사용 여 다  계  꺼번에 

리 다고 진 는 , 이  같이 국가 보원 심리 단에  트 상 사이버 

동  함에 있어 다  트  계  운용  보다 쉽게  여 트 덱  일

 사용  것  보이는  등  여 보면, 검사가 특   59개  트 덱 

계 이 모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계 임에 여 합리  심  여

지가 없  도  입증 었다고 단 므 ,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

    5) 트 드 계 에  단

      가) 트 드 스  내용  단  

        트 드(Twitter Feed)는 사 에 등  트 , 그, 뉴스 사이트 등(이

를 ‘ 드계 ’이라고 다)에 새 운 게시  등이 등 면 그  연결  트  계 에 

자동  해당 게시 이 트 는 스 , 일단 트 드 그램  이용 여 

트  계  드계 에 연결 여 면 사용자가 특별  명 이나 조작   지 

니 여도 일  주 마다 자동  그 컨  업데이트 여부를 인 여 새 운 

게시  트  계 에 트 여 주는 특징  가지고 있다.

        검사는 이  같  트 드 그램  이용 여 다  트  계  

드계 에 연결 는 경우 드계 에 새 운 이 게시 면 그  연결  여러 트  

계 에 동일  시각에 트 이 작 는 , 편 이  같이 트 드 그램에 트

 계  등  해 는 해당 계  이   번 지 모  야 

는  등에 착 여, 트 드를 통해 동일  트 이 동일  시각에 작  트  

계 들  모  동일인이 사용  리 는 계  단 고, 이에 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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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트 덱 계 과 200회 이상 트 드를 통해 동시 트  트  계 들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계  특 다. 그러므  이 에 는 우

 이  같이 검사가 트 드 계  특 게  경   근거에 여 구체

 살펴본 후, 이를  이  같  검사  트 드 계  특  법에 논리  

자 는 가 있는지 여부를 단 여  각 계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계  인   있  것인지에 여 살펴본다.

      나) 트 드 계  특  경과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① 검사는 2013. 10. 18.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트 를 이용  국가

보원법  공직 거법  부분(트   리트  합계 55,689건)  추가 는 1차 

공소장변경신청 이후, 데이  업체들 부    트  보를 분 여 

국가 보원 직원들  이 일에  인  트  계 들과 단 지 동일  시각에 

동일  트  는 리트 이 작 는 계 들이 있  인 다. 이에 검사는  

같이 동시 트  는 리트  그룹 동  는 계 들  국가 보원 심리 단 직

원들이 사용 는 트  계  추 고  트  보를  2,653개 계  

추출 여 2013. 11. 20. 2차 공소장변경신청  다.

        ② 검사는 2차 공소장변경신청 당시  같  동시 트  는 리트 이 

생 는 이 를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트 덱 는 트 드  같  자동

그램  사용   단  후, 트 덱  트 드 모  트  계  

이  번 지 모  고 있어야  각 그램에 트  계  등   

있 므  결국  같이 동시 트  는 리트  동 는 그룹계 들  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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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이 사용 는 계  단 다.

        ③ 그러나 공 과 에  ㉮  다른 사용자가 트 드를 통 여 동일  

드계 에 자신  트  계  연결  경우에도 동일  트 이 동시에 작

는 사실이 고[ 컨  갑(트  계  A)과 (트  계  B)이 각자 상  다른 

시각에 트 드를 이용 여 드계  C에 자신들  트  계  연결 라도, C

에  작  새 운 게시  동시에 A, B 각 트  계 에 트 다]29), ㉯ 특히 언

사 사이트  경우, 국가 보원 직원들이 닌 일 인들도 새 운 뉴스 등  쉽고 

르게 인  목   언 사 사이트를 드계  여 자신들  트  계  

트 드  연결 는 경우가 많 데, 검사  그룹계  특  논리에 면 이러  

트  계 들 지도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계  포함시킬 험 이 있  

역시 인 었 며, ㉰ 실  변 인들이 검사가 2차 공소장변경신청  추가  

트  계 들  인  결과 이 사건이 생  이후 재 지도 트  동이 이루

어지고 있  뿐만 니라 그에 게시  트  내용 역시 국가 보원 직원  계  

보 는 어 운 일부 계 들이 존재함이 인 었다30).

       ④ 이에 검사는 다O소 트 부  사실조회를 통해 집  이 사건 원본 자료

를  여 2014. 2. 14. 3차 공소장변경신청  면  트 덱 계  422개  트

드 계  466개를 구분 는 편, 트 드 계  경우 존에 견 었  계

 특  과  를 시  여 ㉮ 1 계   트 덱 계 과 트

드를 통 여 동일  동시에 트 는 법  계  간 연 이 인 는 계 들 

 그  같  동시 트  회 가 200회 이상인 계 들  추출 , ㉯ 트 드를 

29) 고인 이●●  변 인 법 법인 청림이 출  2014. 1. 2.자 ‘ 견 (트 드 등 사용에 여)’ 참조

30) 고인 원●●  변 인 법 법인 동인이 출  2014. 1. 3.자 ‘ 견 (검찰  국가 보원직원 사용 트  계  추 근거

 타당   2차 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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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여 드계  게시   작 는 해당 트  첫 리에 “RT @"라는 구가 

들어가는 것  언 사 등 인  사이트   는 경우에는 생 지 고 직 특

 트  계 에  작   는 경우에만 생 므 , 이  같  ”RT @"  시

작 는 동일  1 계   트 덱 계 에  인  국가 보원 직원들  계

들과 동시에 트 드를 통 여 트  계  그 추출 범 를 고, ㉰ 이

에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이 일 등  증거를 종합 여  

466개 계  특 다31).

        ⑤ 이후 검사는 @@  이 일 계 에  견  시 리티 일에 재  내

용  탕   466개  트 드 계 이 작  트  내용  분 여 추가 인 

단근거  황사실 등에 여 는데32), 그 구체 인 내용  다O과 같다.

          ㉮ @@ 명  이 일 계 에  색 결과 시 리티 일  보

는데,  일에는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산  상  삼  것  

보이는 76개  트 드 드계  RSS 주소가 재 어 있고,  RSS 주소는 ‘야후

이 ’라는 그램  이용 여 별도  생  것  인 다.

          ㉯  RSS 주소를 야후 이  그램  통 여 분  결과, 트 드 

그램에   RSS 주소를 드계  등  경우 원  첫 리에 “RT @"라는 

구를 삽입 여 드 거나, ”@"가 포함   드 지 거나, 트  원  첫 리

에 재 는 계 명과  (:)를 거  후 드 도  는 등  법  드

계  원  일부 여 트  드 도  어 있 이 인 었고, 이  같  

 법    76개 RSS 주소를 나 면  6개  그룹  구분 다.

31) 검사가 출  2014. 2. 6.자 ‘트  공소사실 리  계  별 경  등 견 ’ 참조

32) 검사가 출  2014. 6. 23.자 ‘트  계  입증 보강 견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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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같  야후 이 를 통해  원   법에 라 466개  

트 드 계  분  결과,  460개  트 드 계 이  같   법

에 라 트  드  것  인 었고, 나 지 6개  계  역시 단  보처

리 과 상  이거나   법에 는 트  체 트   극히 일부에 해

당 는 등  사 이 인 어 이 역시 국가 보원 직원이 사용  계  단 다.

          ㉱ 편 당시 트 사에   시 리티 일이 작  당시 개별 트  

계 에 여 공식 인 RSS 주소를 공 여 주고 있었는 , 그럼에도 불구 고  

같이 야후 이  그램  이용 여 RSS 주소를 별도  생 여 사용  것  해당 

트  계 에 작 는 각 트 들이 트 드를 통  자동 트 임에도 불구 고 그

러  사  폐함 써 일 인들  심에 른 트 인 것처럼 보이게  목 인 

것  단 다.

          ㉲ 라   같  사  존에 힌 트 드 계  추출 에 

여 보면, 트 드 계  466개는 모  국가 보원 직원들이 사용  것에 해당 다.

      다) 단

        살 건 ,  인  사실들에 면 검사가 트 드 계  추출 면

 단 히 동일   동시에 트  는 리트 다는 사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용 여 상당히 합리 이고 논리 인 법  트 드 계  466개를 특

 것  보이 는 다. 그러나 검사는  466개 계  일일이 실증  인

고 검증 는 법  이를 특  것이 니라 데이  업체 부  보   

양  자료에  자신이  들에 부합 는 계 들  추출 는 법  이를 특

는 , 이  같  검사  계  추출  자체 는 그 에 논리  모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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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이 인 다면 그에 른 계  특  결과 역시  가능 , 즉 국가

보원 직원들이 사용  계 이 님에도 불구 고  466개 트 드 계 에 포함

었  가능    없고, 그 다면 결과   트 드 계  부를 그

 신뢰   없게 다.

        그런데  인  사실들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같  검사  계

 추출 에는 다O과 같  논리  모  는 가 인 는 , 그 다면  검

사가 특  트 드 계   상당 가 실  국가 보원 직원들이 사용  것  

닌지 심이 간다고 라도  같  계  특  과 에  가 생  가능

이 있다고 단 는 이상 그 계  부를 국가 보원 직원들  계  불리 인

 는 없 므 , 결국 트 드 계  부에 여 합리  심  여지가 없  

도  입증이 었다고 보 는 부족 고, 이를 지 는 고인들  변 인들  주

장  이  있다.

        ① 이 사건 공 과 에  진  같이 트 드  경우 그 드계 이 

동일 만 면 해당 드계 부  트  는 모든 트  계 들에  동일  

시각에 동일  내용  트 이 작 는 , 그 다면 트 드 계 에 있어  동시 

트  는 리트  해당 트  계 이 국가 보원 직원이 사용  것임  추단 는 

결 인 이   없다.

        ② 편 검사는 동시 트  동 를 200회 이상  상향 여 엄격히 단

다는 것이나, 트 드  경우 일단 이를 통 여 드계 과 트  계  연결

해 놓 면 사용자  여 없이도 자동  일  시간  주  트 이 작 는 것

이고, 이에 여  본  같이 동시 트 이라는 사 이 계  특 에 큰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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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임이 진 이상 그 동시 트  횟 를 200회  상향  것 역시 특별  미가 

있다고는 보이지 니 다. 즉, 국가 보원 직원과 일 인이 별도  특  트  계

 드계  등 여  경우, 이를 통 여 작 는 트 들  모  동시에 작

는 것이고, 나 가 이  같이 동일  드계 부  자동  트  는 경우 

특별히 그 트 드 연결  해지 지 니 는 이상 시간이 름에 라 그 트

가 자동  계속 증가  것이므 , 그 동시 트  횟 는 국가 보원 직원들이 사용

 계  추출 는 합리 인 이   없다.

        ③ 검사는 언 사 등 사이트나 그를 직  트 드를 통해 드 는 경

우 드 는 트  계 에  본 만 나타나므  그 트  첫 리에 “RT @"라는 구

가 들어갈  없   여, ”RT @"  시작 는 동일 트 이 국가 보원 직원

들  것  인  계 들과 함께 동시에 200회 이상 작 었다면 이는 우연  개

입  여지가 없이 국가 보원 직원  계  볼  있다고 주장 다. 그런데  

사실, 즉 언 사 등 사이트  그를 드계  여 작 는 트  

그 첫 리에 “RT @"가 들어갈  없다는 사실에 여 합리  명 는 런 

자료도 없고, 히  검사가 출  견  등에 면 트 드 그램  사용

자가 드계   는 법에 여 드 주 , 드 법 등    

있도  어 있고, 특히 드계   트  계  가 는 경우 그  첫

리에 사(Prefix)를 부가 도    있는 것  보이는 (공  7451

쪽), 그 다면  같  사 능  용 여 트  첫 리에 ”RT @"가 추가 도

 는 경우 트  계 이 닌 언 사 등 사이트· 그를 직  드 면

도 “RT @"가 나타나도    있다고 단 므 , 결국 이  같  검사  단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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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사실부  사실이라고 단  어 다.

        ④  야후 이  그램  통해 생  RSS 주소를 사용  에 여 

보 라도, 이는 트 드 계  특  각 계 들이 실   RSS 주소를 사용

 인 거나 입증  것이 니라  각 계 들이 작  트  내용  식  

통 여 이를 추단  것에 불과  것일 뿐만 니라, 검사 스스 도 446개  계   6

개는  RSS 주소를 드계  등  경우 나타나는 상  결과  다른 태  

트 이 작 었다는 것이어  그 자체만  트 드 계  부가 국가 보원 직

원들  것임  뒷 침 는 근거  보 에 부족 다.  야후 이  그램이 일

에 공개 지 니  그램도 니고 그 사용 법이 매우 복잡 거나 어 워  

가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  그램도 닌 이상 국가 보원 직원들 이외  

다른 일  사용자들도 이를 얼마든지 이용   있다고 보이고, 그 이용 과 에  해

당 사용자  편 에 맞게 드계 부  가 는  내용    있 므 , 

결국 검사가 특  트 드 계 에 작  트  태나 내용 등 결과 인 상

만   계 들이  RSS 주소를 드계  등 여 트 드를 사용 다고 

단 는 것  자칫 부르고 험  결과를 야  가능 이 충분 다고 보인다.

        ⑤ 검사가 특  466개 트 드 계 들  가입시   동 간  살펴

보면 그  일부 계 들  그 가입시 나 동 종 가 거  동일 거나 매우 근 해있

어 상  이 있는 계 들  보이는 것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  트 드 

계 들 상 간  연 가능  그 추출 과 이 당함   여 그 계 들이 국

가 보원 직원들  것임  보강 는 자료는   있 지언 ,  본  같이 그 

추출 과 에   생  가능 이 있어  466개 트  계  특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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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이상 그러  연 가능 만  트 드 계 이 국가 보원 직원들  계

임  인  는 없다.

    6)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인 는 트  계

      그 다면 결국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트 상 사이버 동  여 

사용  것  인 는 트  계   175개(= 2 계  116개 + 트 덱 계

 59개)이고, 이를 리 면 별지 트  계 일람  재  같다.33) 

3.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북   종북  국내 인  사이트, 그 뿐만 니라 트  같  SNS

를 이용 여 국가원 인 통  고 우리 부가 추진 는 국책사업이나 국  

과 등에 여 허  사실  포함 써 이를 폄훼· 곡 고 있는 , 국가 보원

 국가 보장  여 이  같  북   종북  동  차단·견  목

 어심리  차원에  심리 단 직원들  통해 사이버 동  개 다. 이  

같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사이버 동  북   종북 에 여 곡·

폄훼  사실 계를  잡  목  이루어지는 것  국가 보원법  첩업

규  등에 그 동  법  근거가 있 므 , 결국 그 동  국가 보원  당  

업  범 에 포함 는 것이고, 라  이를 들어 국가 보원법상 지  여 행

라고  는 없다.

  나. 국가 보원법   규   입법 취지

    1) 국가 보원법  국가 보원  직 를 “① 국외 보  국내 보 보[ 공(對

33)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트 상 사이버 동  인  국가 보원법  범죄일람  (5) , 공직 거법   국가

보원법  범죄일람  (6)  재 는 , 이 결에 는 그  이  같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인  트  계  작  트  범죄일람  (6), (7)  각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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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 부 복(對政府顚覆), 첩(防諜), 러  국 범죄조직]  집·작   

포, ② 국가 에 속 는 ·자재·시   지역에  보  업 , ③ 법  내

란(內亂)  죄, 외 (外患)  죄, 군 법  란  죄,  부 사용  죄, 군사  

보 법에 규  죄, 국가보 법에 규  죄에  사, ④ 국가 보원 직원  직

  범죄에  사, ⑤ 보  보  업  획·조 ”  고 있고(국

가 보원법 3조 1항), 특히 국내 보  경우 보 보에 여만 집·작   

포를   있도  명 히 고 있다.

    2) 이  같  국가 보원  직  범 에  입법  연 에 여 살 건 , 국

가 보원  신인 보부에 여 규  보부법  1961. 6. 10. 법  

619   당시 보부  직 에 여 “국내 보장에 는 국내외

보사항”  여 국외 보  국내 보를 구분 지 나(동법 1조), 이후 

1963. 12. 14. 법  1510  개  보부법  보부  직 를 “국외

보  국내보 보( 공  부 복)  집·작   포”  여 국내 보에 

 보부  권  며(동법 2조 1항 1 ), 보부가 국가

획부  변경  이후인 1994. 1. 5. 법  4708  개  국가 획부법  

국가 획부  직 를 “국외 보  국내보 보( 공· 부 복· 첩· 러  

국 범죄조직)  집·작   포”  여(동법 3조 1항 1 ), 행 국가

보원법 지 그 내용이 그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같이 1994. 1. 5.자 개  국가 획부법  당시 국가 획부

 국내사찰  논란이 생 는 등 국가 획부  권 남용  인권침해 시 가 

이지 자, 국가 획부가 국가 보  본연  업 에 충실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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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직  범 를 조 고 국가 획부 산에  실질심사 등 입법부  

통 를 강 여 국가 획부   립  도  보장 고 직권남용 등  

소지를 거함 써 보  능  보다 충실 게 행   있도  

는 목 에 , ①  같이 국가 획부  직   국내 보 보 업 에 “ 첩·

러  국 범죄조직”  추가 여 그 직  범 를 명 히 고, ② 그 사권  범

도 일부 축소 며, ③ 국가 보원 직원이 당  단체에 가입 거나 동에 

여 는 행 를 고 직권  남용   없도  명시 는 편, 이러  행 에 

여 벌  조항  신 고, ④ 국가 획부  모든 산에 여 국회  통 를 강

는 내용  개  것이었다(증거목  번 562 첨부 국가 획부법 ·개  

이  참조).

    3) 이  같  국가 보원  직  범 에  입법  연 에 추어 보면, 국가

보원이 국가 보  행 는 업 는 그 본질상 국민  본권  거나 

침해  가능 이 항상 내재 어 있  뿐만 니라 국가 보원  신인 보부, 

국가 획부에 여 국내  여, 민간인 사찰 등  이 임없이 어 

 계  그 직  범 , 특히 국내 보에 여는 보다 구체 이고 명 히 이를 

규 는 편, 그 직  범 를 일탈  법  직  집행에 여는 직권남용죄  이

를 처벌 지   있도  법 이 개 어  것  단 다. 그 다면 국가 보

원  직  범 를 ‘ 공, 부 복, 첩, 러  국 범죄조직에  국내 보

보  집·작   포’만  규 고 있는 국가 보원법 3조 1항 1 는 

국가 보원  직 를 ·  열거 고 있다고 해 함이 타당 고, 라  

 국가 보장  면에  어느 도 그 요 이 인 는 행 라고 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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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범 를 일탈 는 행 는 국가 보원  법  직 행  평가  는 

없다고  것이다.

  다. 단

    1) 이 사건 사이버 동이 국내 보 보  집·작 · 포에 해당 는지 여부

      이  같  국가 보원법  입법 태도  그 직 에  규  내용  토  이 

사건에 여 살 건 ,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고인들  변 인들이 주장 는 

 같이 북 이 ‘우리민족끼리’, ‘구국 ’과 같  인  사이트  트  등  SNS

를 통 여 지속  국가원 인 통 에  원색 인 난  고, 미FTA 체

결, 4 강 사업, 주해군 지 건 사업 등 우리 부  주요 책이나 사업에 여 

근거 없는 허 사실  포 며 그 내용  곡·폄훼 는 동  행 고 있 며, 이

 같  북  허 사실 포  국  폄훼 동이 일부 우리나라  인  공간에  

여과 없이 그  는 경우도 지 니  사실  인 다.

      그러나 이  같  북  사이버 동에  요 이 있다고 라도, 이 

사건 범행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북  사이버 공간에  허 사실 포, 

국  폄훼 사실 자체를 일  국민들에 린 것이 니라 이  같  북  동에 

다는 명목 에 주  국 과  국책사업  지지 고 이를 는 인  

당  는 내용   인  공간에 작   게시  것(이  이를 ‘이 사건 사

이버 동’이라고 다)인 , 이러  내용  보를 국가 보원법 3조 1항 1 에

  공, 부 복, 첩 보에 해당 다고 볼 는 없다.  이 사건 범행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자신들  신분  감춘 채 일 인인 것처럼 가장 여 

인  공간에   작 여 게시  것  그 행  동 나 목  불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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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국민  건  여  조  과 에 국가 이 몰래 개입 는 행 에 해당 다고 

보지   없는 , 이러  행 를 들어 국가 보원  국내 보 보  법  작  

는 포행 라고는 도 히 볼  없고, 그 행  요 이나 당 이 있다는 이

만  법  직  집행 행 라고 평가  도 없다.

      편 이  같  북  사이버 공간에  동에  요가 있는 경우 국

가 보원 는 북  사이버상 허 사실 포  국 폄훼 실태에  보(이는 

국가 보원법상 공, 부 복, 첩 보에 해당 다고 단 다)를 집 여 이를 

일  국민들에게 리거나 에 포 여 이를 견   차단   있고, 나 가 

그  같  북  동에 동조 여 북  주장  우리나라에 는 국내 종북

 인  경우 국가 보원법에 여 부여  사권  행사 는 법  얼마든지 

그 업 를 법 게 행   있다고 보이는 , 그럼에도 불구 고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익명 이 보장 는 인  공간  특  이용 여 자신들  신분  감

춘 채 국 보   작   게시  이 사건 사이버 동  법  국가 보원  

직  행 라고 보는 것   본  같이 국가 보원법에  국가 보원  직 범

를  고 있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니 다.

    2) 이 사건 사이버 동이 첩업 규 이  첩업 에 해당 는지 여부

      고인들  변 인들   같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상 동이 

첩업  규 에 그 근거를 고 있다고 주장 고, 편 첩업  규 에는 국가 보원

이 행 는 첩업  범 를 “외국  보 동에  보 집, 색출, 견   차

단, 이에   법 개   도 개 , 다른 첩   계 에  

첩  보 공, 그 에 외국  보 동 부  국가 보  국익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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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다소 포  고 있는 것  사실이다. 

      그러나  첩업  규  국가 보원법 3조  임에 라  것이므  

모법인 국가 보원법이  내용  범  내에  이를 해 여야 함  당연  것인

, 그 다면  규  국가 보원 직원이 취 는 보가 국가 보원법상  국

외 보 는 국내 보 보에 해당함   여 그 동 법  보다 구체  것

에 불과 다고 보지   없 므 ,  본  같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들  이 사건 사이버 동이 국가 보원법에   국내 보 보  작   포 행

에 해당 지 니 다고 단 는 이상,  규  근거  이를 국가 보원  법

 직  행이라고 단  는 없다.

    3) 소결  

      그 다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실행  이 사건 범행이 국가 보원  

법· 당  직  범 에 해당 다는 취지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

4.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이버 동  북 이 허 사실  포, 국  폄훼를 통해 원  국

 운  해 고 국  분열  획책 는 것에 여 곡  사실 계를  잡

고 부  국 운  과를 히 국민들에게 림 써 북  사이버 동에 

는 어심리 에 해당 고, 라  이를 들어 국가 보원법에  지  특  인 

는 특  당  지지·  것  볼 는 없다. 

    2) 나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에 시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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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구체  보면 그 취지를 특  인이나 특  당  지지·  것

 단   없는 내용이 부분인데, 그 구체 인 내용  다O과 같다.

      ① 미 FTA, 4 강 사업, 주해군 지 건  사업 등 국책사업  게시  

경우 검사는 이  같  내용  들이 인  통 과 그가 속  여당  지

지 는 행 임   공소를 는데, 통  헌법상 재출마가 지  부

  국가 보원법에   ‘특  인’에 해당 지 니  뿐만 니라, 

 같  들  민국 부  그를 는 통 이 추진 는 사업  부  국

운  과를 국민들에게 리는 것이므  통  개인  지지 는 행 도 니며, 

편 부  여당  엄연히 구분 는 것이므  이를 들어 여당  지지 다고 볼 

도 없다.

      ② NLL, 북  미사일 사, 천 함 사건 등 북   게시  경우, 이는 

인 주 가 니라 보  주 에 해당 는 것  북  근거 없는 주장에 

 공 일 뿐 이를 들어 특  인이나 당  지지 거나  행  볼  없다.

      ③ , 노   통 에  게시 이나 곽노  등 감에  게시

 경우, 이미 사망   통 이 국가 보원법에  여행   특  

인에 해당 다고 볼 도 없고, 편 감  본질   립 이 보장

는 자에 해당  뿐 인  볼 는 없 므 ,   작   게시  행  

역시 여행 라고는 볼  없다.

      ④ 검사가 공소  내용  일부는 그 내용이  편향 이  없는 단

 사실 계만  시   립 인 게시 이므  이는 특  인 는 

당  지지,  내용에 해당 지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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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가 보원법상 여행  내용  단 

    1) 국가 보원법  “국가 보원 원장, 차장 그  직원  동에 여 는 

행 를 여 는 니 다”고 함 써 국가 보원  여행 를 지 는 편

(동법 9조 1항), 그 여행   나 써 “그 직 를 이용 여 특  당이나 

특  인에 여 지지 는  견  포 거나, 그러  여  조  목

 특  당이나 특  인에 여 찬양 거나 는 내용  견 는 사

실  포 는 행 ”를 구체  규 고(동법 9조 2항 2 ), 이  같  규

에도 불구 고 동에 여 는 행 를  사람  사처벌 도  고 있다(동

법 18조 1항). 라   본  같이 이 사건 사이버 동이 국가 보원법에

  국가 보원  직  범 에 해당 지 니 다고 라도 그 행 가 처벌법규

인 국가 보원법 18조 1항에   구 요건에 해당 지 니 다면 이를 처벌  

 없  죄 법 주  원 상 당연 다.

    2) 편 북 이 인  이용 여 사이버 공간에  국책사업이나 국 과 등에 

여 런 근거 없는 허 사실  포 여 이를 폄훼 고, 우리 부  인 

통  원색  난· 는 등  법  민국  국  운  해 고 국

 분열  획책 고 있   인   같고,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고인

들  롯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이  같  북  사이버 심리 에  

 주  목  여 이 사건 사이버 동  개  사실도 인 다.

      그러나 국가 보원법  규 들  특  당이나 인에  지지 는  

행 를 지 는 편 이를  경우 처벌 도  고 있 므 , 고인들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어떠  도에  이 사건 사이버 동  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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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그 구체 인 실행행  내용이 특  당  인에  지지 는  행

에 해당함  인식 고도 이를 실행에 겼다면 그 써 국가 보원 죄가 립 는 

것이고, 라   이 사건 사이버 동  주  목 이나 동 가 북  색 에 

 함이었다고 라도 그 구체 인 동  내용이 특  당이나 인에 

 지지 는  태  나타난 이상, 이를 국가 보원법 9조 2항 2 에

  ‘ 동에 여 는 행 ’에 해당 다고 평가 지   없다. 

      그 다면 결국 이 사건 사이버 동이 국가 보원법 죄에 해당 는지 여부는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동  통해 작   게시   등이 

특  당이나 인에 여 지지 는  견  포 거나 그러  여  조

 목  특  당이나 특  인에 여 찬양 거나 는 내용  견 

는 사실  포 는 내용에 해당 는지 여부  이러  사  고인들  실행행

자인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인식 고도   등  작   게시  것인지 

여부에 여 단 어야  것인 , 이 에 는 고인들  변 인들   주장에 

라 구체  이에 여 본다.

  다. 국 보 취지  사이버 동이 여행 에 해당 는지 여부에  단

    1) 통  국가  원 이자 부   그 행 권  행사 여 국  운

 책임지는 공 원이다(헌법 66조 1항, 4항). 편 당민주주  에  통

후보자는 당  당원  당  공천   거운동  거쳐 통  출

고, 통  출  이후에도 당  당원  남  동    있 므 [구 

국가공 원법(2012. 12. 11. 법  11530  개   것) 3조 3항, 65조, 

‘국가공 원법 3조 3항  공 원  범 에  규 ’ 2조 1 , 당법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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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  단 ], 이러  에  통  ‘  헌법 ’  ‘ 인’  지 를 

갖고 특   책이나 이익과 게  가능 이 존재 게 다(헌법재

소 2008. 1. 17. 고 2007헌마700 원재 부 결  참조). 라  통  본질

 부 인 공 원  지   헌법  는 인  지 를 

겸 다.

    2) 검사가 소  이 사건 공소사실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작 다

는 국책사업 보 취지   그 주 가 크게 4 강 사업 지지  보, 미 FTA 

체결 지지  보, 주해군 지 건  지지  보, 원자 소 지지  보 등

 고, 국 과 보 취지   그 주 가 통  외  과 보, 경  

장   보, 핵 보 상회  등 국내  국 회  보 등  다.

      그런데 우  4 강 사업, 미 FTA 체결 등  국책사업  경우 17  통

거 당시부  통  후보자들  입장이 극명 게 나 었  사업들  이후 이명  

통 이 당 어 국  운  당시에도 부  여당  입장과 야당  입장이 첨

게 립 어 그 찬 에 여  큰 논란이 있었  사업들인 , 이  같

이  쟁 이  책에 여 통  소속  통  직 인 지시

 감독  는 국가 보원이 부  입장  변 고 그 취지를 ·지지 며 그 사

업 과를 보 는  사이버 공간에 작  행 는 부  국 운  침  지지

는 행 임과 동시에 부를 며 그 책    추진에 여 종 인 책임

 지고 있는 통  지지 는 행 라고 보지   없다. 나 가  본  

같이 통  본질  인  지 를 당연히 겸 고 있는 에다가 이

명  통 이 퇴임시 지 계속 여 당  지 여 여당과  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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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종합 여 고  , 이  같  통 에  지지 행 는 인  

통   그   견  함께 는 여당에  지지 행 라고 평가함이 타당 다.

       통  외 과 보, 경 책  과 보 등 통  국  운  

과를 보 는  그 내용 자체만 보 라도 직  통  지지 는 것임이 

분명 ,  본  같이 통 이 본질  행   지  인

 지 를 겸 는 이상 이  같  통 에  직 인 지지 견 포 행

를 단 히 부  국 운  지지 거나 보 는 행  보 는 어 고, 이는 국

가 보원법에  지 고 있는 특  인에  지지 행 에 포함 다고 보지  

 없다.

    3) 그 다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같  국책사업 는 국 과에 

 보 취지  들  작 여 게시  행 는 특  인  통  는 특

 당  여당에  지지 견  포  행 에 해당 다고 단 므 ,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들이지 니 다.

  라. 보이슈  사이버 동이 여행 에 해당 는지 여부에  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보이슈  게시    있는 주 는 ① NLL 

, ② 천 함 사건, 연평해  등 북   도  , ③ 북  미사일 사 

 등  내용  는 , 국가 보원 직원들이 이  같  주 에 여 북   

종북  근거 없는 주장에 공 고 그들이 포 는 허 사실  지 는 내용  

사이버 동  개 다면, 그  같  사이버 동이 국가 보원법에   국가

보원  당  업  범 에는 해당 지 니 지라도 특  인 는 당에  

지지   행  평가   없는 이상 이를 들어 국가 보원법  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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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2) 그러나 인 사  자 를 보장 고 있는 자 민주주 국가인 우리

나라에  부  국 운  침 는 여당  책 조 는 다른 입장· 견  가진 개

인 는 집단  견도 동등 게 존 어야 함  극히 당연  것이고, 그러  견  

이 국가 책이나 국 과 등에   는  태  이루어짐 써 일

견 북   종북  민국에  폄훼 동과 같  내용  보이 라도 이를 

엄격히 구분 지 니  채 우리 국민  건   사 에 여 국가 이 

극  개입 여 이를 · 는 것  자 민주주  원  에  도 히 용

납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북  는 종

북 에 여 국 폄훼 목  작  게시 인지 니면 우리 국민들  부 

는 여당에  건   취지  작  게시 인지 명 히 구분 거나 인 지

도 니  채 단 히 국책사업 는 국 과를 ․ 다는 이 만  이에 

 공  동  개 이 인  뿐만 니라, 그 과 에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작   내용  보 라도 단 히 북   종북 에  공  

에 그 는 것이 니라 부 책에 고 국 과를 는 국내 인 는 

당에 여 원색 인 용어를 사용 면  직 인  는  태  개

었 이 인 는 , 이  같이 그 게시  내용 자체가 특  인 는 특  당

  는 는 내용임이 명  이상, 이를 들어 여행 에 해당 지 

니 다고 볼 는 없다.

    3) 구체  ① NLL  경우, 2012. 10.경 불거진 노   통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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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언 과 여 여야간 입장이 극명 게 립 는데, 이  같   

쟁 에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NLL  법 이나 NLL  당  

등  리는 것에 그 지 니 고 노   통  롯  재인 원  민주당

 원색  난 이 인 므 , 이는 특  인 는 당에  지지 

는  사를 포  것에 해당 고, ② 북  미사일  경우에도,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단 히 북  시 를 는 내용   게시  도에 그

지 니 고, 과거 권  햇볕 책  인 여 결국 북 이 미사일 등 를 개

  있는 자  보 다는 취지   게시함 써 특  인  당  

는  게시 이 인 므 , 이 역시 여행 에 해당 다고 보지  

 없 며, ③ 천 함 사건, 연평해  등  주  여 도, 국가 보원이 북  

 도 에  보 식 강 를 요구 는  작 여 게시 는 도를 어

, 북 강경 책에 는 인들  거나 천 함 사건  원인에  

부  에  는 국회 원들  원색  난 는 등 주  특  인 

 당에 여  사를 포 이 인 므 , 이 역시 여행 에 해

당 다고 단 다.

    4) 라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역시 들이지 니 다.

  마. 사망   통   감에   취지  사이버 동이 여행 에 

해당 는지 여부에  단

    1) 국가 보원법이 역사 인 인 에  평가나 견 명 행 마  지 는 것

지 해  는 없  고인들  변 인들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작  게시   찬 클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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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히 역사 인 인    통 , 노   통 에  가 평가나 

견 명  에 그 는 것이 니라 이들이 재임 당시 추진  책이나 그 국

운  결과를 고, 이들  개인 인 리에   는 내용이 부

분인 , 그 다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같  사이버 동   각  

통  책 조나  입장  계승  것  보이는 당, 인들에  

 견  포 행  보지   없고,   통 들이 이미 사망  사람들이라고 

여 다르게 볼 것  니다.

    2) 나 가 감  시·도  · 에  사  집행  당  보

가 지 는 것  사실이다. 그러나 2006. 12. 20. 지 자 에  법 이 법  

8069  개 면  감 직 를 도입  이래 감  주민  보통·직 ·

거에 여 출 는 직 , 실  우리  감 거에 는 보  향  

후보자  진보 향  후보자가 책 등에  극명히 립 는 양상  보여 며, 

그 책  여당 는 야당  책 조  궤를 같이 고 있었   등에 추어 

보면, 감  당해   지  울러 인  지 도 가

지고 있다고 보지   없다. 이에 여 실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작

 게시  내용이 부분 진보 향  감이나 같  향  가진 당 는 

인에  과 난이 함께 포함 어 있는 사  여 보면, 이  같  

감에  지지 는  견 포 행  역시 국가 보원법상 지  동 

여 행 라고 단 다.

    3) 라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역시 이  없다.

  . 가 립  사실 계  시가 여행 에 해당 는지 여부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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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보원법상 지 는 여행 는 그 구 요건 자체에 지지 는 라는 

가 평가  요소가 포함 어 있 므   가 립  사실 계를 시  행 를 

국가 보원법 에 해당 다고는 볼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고인들  변 인들이 지  가 립  사

실 계를 시  것에 불과 다는 게시   찬 클릭  내용  국가 책 는 국

과에  인 사실 계, 여권 인  인 행보에  사실 계, 야권 

인  개인 리 등에  사실 계 등  시 는 내용  보이는 , 이러  내용

 게시   찬 클릭이  가 립 인 사실 계를 시  것에 해당 다고 보

는 어 다. 나 가  본  같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지속  국

 보 고 그에 는 당 는 인  는 이 사건 사이버 동  해

 에 추어 보면  같  내용  게시   찬 클릭이  그 내용 자체에는 

명시  가 단  내용이 들어있지는 니 지라도 그 주  취지가 결국 국가

보원이 지 고 있는 특  당 는 인에  지지· 에 있다고 이 타당

므 ,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역시 이  없다.

5.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국가 보원법  국가 보원 원장, 차장 그  직원들이 ‘그 직 를 이용 여’ 특

 당 는 인에 여 지지 는  견  포 는 행 를 지 고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경우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자신들  신분  감춘 채 

일 인인 것처럼 가장 여 사이버 공간에  동  는 , 이는 그 자체  직 를 

이용  행 라고 볼  없 므 , 국가 보원법 죄가 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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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

    국가 보원법 9조 2항 2 에   ‘그 직 를 이용 여’라는 개  국가

보원 직원이 개인  자격 가 니라 국가 보원 직원  직  결부 어 특  

당 는 인에 여 지지 는  견  포 는 등  동에 여

는 행 를 뜻 는 것 , 구체  그 직 에 는 신분상  직 권 이나 담

당사  등과 여 그러  행 를 는 경우를 포함 다고 해 함이 타당 다.

    이에 추어 이 사건에 여 살 건 ,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국가 보원 심

리 단 직원들  국가 보원장인 고인 원●●이나 3차장 고인 이●●, 심리 단장 

고인 민●●  지시에 라 업 상 이 사건 사이버 동  개  뿐 개인  자

격에  그러  사이버 동   사실  없는 것  보이고, 이들이 개  이 사건 

사이버 동  그 자체가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  그 고  업  것  

단 며, 이들  구체 인 동 식  보 라도 매일 시달  “주요 이슈   

논지”에 라 국가 보원에  지  업 용 노트북 컴퓨  등  이용 여 이 사건 사

이버 동  이 인 는 , 이러  사 들만 보 라도 이 사건 범행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그 직 를 이용 여 지른 것임이 충분히 인 다.

    그 다면 고인들  변 인들  주장과 같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자

신들  신분  감춘 채 이 사건 사이버 동  개 다는 사 만  이 사건 사이

버 동이 ‘직 를 이용  행 ’에 해당 지 니 다고는 도 히 볼  없 므 , 이

에   주장  이  없다.

6.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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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고인들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과 공모 여 이 사건 범행  질

다는 취지  공소를 여 고인들  공모공동 범  다. 그러나 다O

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능  행 지 가 

있었다고 도 히 볼  없어 공모 계가 인   없 므 , 결국 고인들  이 사

건 범행에 여 공동 범  책임  지지 니 다.

    1) 검사는 고인 원●●  부 장회 에  언  구체 인 업 상 지시  

여 이 사건 공소를 는데, 고인 원●●   언  매월 열리는 국 

부 장 회 에  체 인 소회나 국가 보원  인 운 침  매우 일 이고 

원  간단히 힌 것에 불과 므  국가 보원 직원들이 자신들  업 를 처리

함에 있어 참고사항에는 해당   있 지언  이를 들어 구체 인 업  지시라고 볼 

는 없다.

    2)  고인 원●●이 부 장회 에  언  내용  북   종북 에 

여 국책사업이나 국 과  사실 계가 곡 어 있 니 이를 국민들에게  

 잡 라는 취지에  국 보를 강조  것일 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  

인이나 당  지지 는 라는 취지  지시를  사실  없 므 , 이  같

 고인 원●●  부 장회 에  언 내용  여행 에  지시라고 

  없다.

    3) 이 사건 사이버 동  고인 원●●이 국가 보원장  취임  이 부  

계속 여 이루어  업  그 업  내용 자체가 특별   없이 통상 이고 

복  이루어지는 것일 뿐 고인들  지시에 여 소 이루어진 것도 니

며, 일부 게시  경우 이를 작  국가 보원 직원 개인  일탈행 에 불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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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므  이에 고인들이 여 다고 볼 도 없다. 

    4) 고인 원●●  경우 국가 보원 심리 단이 북  공격심리 에 여 

어심리  행 다는 사실 도만 고 있었  뿐 그 구체 인 동 내용이나 실

 등에 여 보고를 지도 니 고, 특히 이*O과 같  외부조 자를 사용  사

실  고인들 모   보고를 지 못 여 지 못 므 , 결국 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인식 고 있었다고 보 도 어 다.

    5) 나 가 고인 민●●  경우 상명 복  원 이 생명과도 같  보 에  

국가 보원장  3차장  업 상 지시에 복종 여 이를 이행  뿐이므  이 사건 

범행에 여 공동가공  사가 인   없다.

  나.  법리

    법 30조  공동 범  공동가공  사  그 공동 사에  능  행 지

를 통  범죄실행이라는 주 ·객  요건  충족함 써 립 므 , 공모자  

구 요건행 를 직  분담 여 실행 지 니  사람도  요건  충족 여부에 라 

이른  공모공동 범  죄책  질 도 있다. 편 구 요건행 를 직  분담

여 실행 지 니  공모자가 공모공동 범  인  여는 체 범죄에 있어

 그가 차지 는 지 ·역 이나 범죄경과에  지  내지 장  등  종합 여 그

가 단  공모자에 그 는 것이 니라 범죄에  본질  여를 통  능  행

지 가 존재 는 것  인 어야 다( 법원 2010. 7. 15. 고 2010도3544 결 

등 참조). 

    편 이러  공모 계를 인  해 는 엄격  증명이 요구 지만, 고인이 

범죄  주  요소인 공모   부인 는 경우에는 사  질상 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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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간 사실 는 황사실  증명 는 법  이를 증명  에 없

며, 이  엇이 상당  이 있는 간 사실에 해당  것인가는 상 인 경험

에 탕  고  찰 이나 분 에 여 사실  연결상태를 합리  

단 는 법  여야 다( 법원 2011. 12. 22. 고 2011도9721 결 등 참조).

  다. 인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다O과 같  사실들이 인 다.

    1) 국가 보원 심리 단  연   편

      ① 국가 보원 심리 단  민국  보장에 향  미 는 공산권, 특히 

북 이 실시 고 있는 남심리  동에  여 1965. 10.경 창 어, 북 

공격심리   북  남심리 에 는 어심리  동  그 주요 업  는 

부 , 1997. 7.경부  사이버 심리  동  시작 여 2005. 3.경 사이버 심리  업

 담 (이  ‘사이버 ’이라고 다)  다. 

      ② 이후 심리 단  고인 원●●이 국가 보원장  취임  이후인 2009. 3. 

4. 국가 보원 3차장 산  독립부  편 과 울러 사이버 이 2개  증편 었고,  

2010. 10. 4.경 사이버  1개가  충원 어  3개  이 운 었 며, 2012. 2.경 

다시 사이버  1개가 충원 어  4개  사이버  재편 었다(증거목  번 

347).

      ③  같  심리 단 내 사이버  각 보사업1 , 보사업2 , 보사업

3 , 보사업5  칭해지는데(이  이를 각 ‘ 보1 ’, ‘ 보2 ’, ‘ 보3 ’, ‘ 보5

’이라고 다), 보1  북 책 보사이트인 보포  운 는 편 북  주

민들  상   북 사이버심리  담당 고, 보2  국내 포 사이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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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동에  동 , 보3  국내 포 사이트 등에  종북 에 

 동 , 보5  트 에  북   종북  동에  동  

각 담당 다.

      ④ 보3   보5  각 그 산 에 4개  트(1 트, 2 트, 3 트, 5 트)

를 고 각 트별  업 를 나 어 어심리  동  개 는데, 그  보3

 각 트별  담당 는 인  사이트를 구분 여 업 를 행 며, 보3  5

트는 주  늘  , 보 드림, 뿌 등  인  사이트를 담당 다.

      ⑤ 심리 단  직 는 심리 단장  부 장  여 그 래에 2 획 , 장, 

트장, 트원   구 어 있 며, 각 트는 1명  트장과 4명  트원

 구 어 있다.

    2)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  업  행 법

      ①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  직원들  이 사건 사이버 동  여 작  

 게시 여야   내용과 여, 몇 개  주  각 주 별  약 2~3  도

 요지가 담  이슈  논지가 시달 는데, 이  같  이슈  논지는 매일 침 

보1  담당자가 작 여 심리 단장인 고인 민●●에게 보고를 면 고인 민●

●가 각 장들에게 구  는 면  이를 고, 각 장들  소속 트장들에

게 이를 며, 각 트장들  이를 소속 트원에게 다.

      ② 이슈  논지를 시달  트원들  자신이 담당 는 동 공간(포 사이트, 

종북사이트, 트 )  특 에 맞게 이슈  논지를 참고 여 개인별 동 논지를 사  

 후 개인별  이 사건 사이버 동  실시 는데, 그 개인별 동  원내 업

망  공지사항, 타 부  보고   보 논리, 언  사   칼럼 등  참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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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증거목  번 402).

      ③ 편 트원들  이  같이 이슈  논지를 시달  후 국가 보원 외부  

나가 업 용  지  노트북 컴퓨  등  이용 여 각자 사이버 동  개

는데, 보3  5 트  경우 각자 담당 는 인  사이트 등  특이 동향이나 주요 

게시  등  모니 링 는 편 시달  이슈  논지에 라 게시  작 거나 

다른 게시 에   작   찬 클릭  법  동 고, 보5  경우 

트 상에  시달  이슈  논지에 라 트  작 거나 자신들  동 논지에 

부합 는 다른 사용자들  트  리트 는 법  동 다.

    3) 국가 보원장 고인 원●●  지시   법

      ① 고인 원●●  매월 1회 ‘ 부 장회 ’를 개 는데,  회 에는 국가

보원 본부  간부 직원들과 지부장들이 참 다.  회 에  고인 원●●  모  

언  마 리 언  는데, 그 언 내용  그  녹취 어 보 는 편 그 요

지가 별도  리 어 ‘원장님 지시강조말 ’  국가 보원 내부 산망  공지사항

에 게시 어 이를 국가 보원  직원이 열람   있도  어 있다. 

      ②  고인 원●●  매일 침 1차장, 2차장, 3차장  획조 실장이 참

는 직 회  국가 보원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획 들이 참여 는 일일 

상황보고 식  모닝 리  실시 면  그날그날  주요  인 고 그에 

 지시  강조 사항  달 다.

      ③ 편 심리 단에 는 심리 단장 고인 민●●  주재 에 매주 월요일에 

개 는 획  2명과  장들이 참 는 간부회 , 매주 요일부  요일에 

획  2명과 각  장들이 참 는 약식 간부회 가 개 는데,  각 간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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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인 원●●  부 장회 , 직 회   모닝 리 에  지시사항이 

달 고( 직 회 에  지시 사항  3차장 고인 이●●이 고인 민●●에게 

달  후, 이를 간부회 에  다시 는 식  달 다), 이  같이 지시사항  

달  각 장들  이를 각 트장들에게, 트장들  이를 각 트원들에게 차

 다.

    4) 심리 단에  국가 보원장 고인 원●●  지시사항 이행  리

      ①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  직원들  매일 시달 는 이슈  논지에 라 

이 사건 사이버 동  개 는데, 국가 보원에  작  “사이버 동 이슈   

동 차” (증거목  번 402)에 면 이  같  이슈  논지는 매일 

침 국가 보원 지 부  부 간부회 에  거 는 , 북   종북 사이트 모니

링 결과, 국내 포 사이트나 언 에  는 북   보   이슈  

여 작 , 특히 부 장회 시 고인 원●●  지시사항  북 · 보  

이슈는 지속  이슈  논지  도  어 있다.

      ② 이  같  국가 보원 내  회 를 통  지시사항   이외에도 심리 단

 사이버 동과 여 이 생 면 고인 원●●이 직  는 고인 이●●

 통 여 고인 민●●에게 특  이슈에  이 요 다는 취지  지시를 

는데, 이러  경우 고인 민●●는  지시를 즉각 업 에 여 조 를 취  후 

그 동 결과를 지 계통  라 보고 다. 구체 인 사 를 보면, 국 신용평가 인 

스가 2012. 8. 27. 우리나라  국가신용등  상향조 자 고인 원●●  심리

단에 여 이를 극 보 라고 지시를 고, 심리 단장 민●●를 통해  지

시를 시달  심리 단 사이버  직원들  같  날 이  같  국가신용등  상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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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는 취지   게시  작 며, 이후 심리 단장 민●●는 2012. 8. 

28. 그 동 내용  “국가 신용등  상승 미 부각 사이버 동 극 개”라는 목

 보고 (증거목  번 477)  작 여 고인 이●●  통 여 고인 원●●에게 

보고 다.

      ③ 편 심리 단에  작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 건(증거목  번 

412)에 면, 고인 원●●  2012. 1.경부  2012. 12.경 지 모닝 리 에  지

시사항 등에 여 심리 단 소속 각 부 별 업 특 에 맞추어 부 인 업  내용

 구체  후 그 이행 실태를 인·보고 이 상 게 재 어 있다. 특히  

건에는 이 사건에   국가 보원 보3 과 여, 고인 원●●이 2012. 

7. 27.경  ·  특징에 라 공략  것  지시 자, 심리 단 보3

이 종북 향 사이트를 상  언  이 주에  과열 보도행태를 고 클

럽 개  등 티즌들  북  미  동 자 를 구 는  200여건 작   게시

는 편, 인  카페, 커뮤니티, 그를 통 여 이 주  공개는 북  에 

불과 다면  이를 보 는 언 , 사이트, 카페, 그를 는 160여건   

작   게시 는 법   지시를 이행 이 구체  재 어 있다.

      ④  심리 단에  작  “심리 단 동 식 쇄신과  이행실태” 건(증

거목  번 403)에는 2011. 1.경부  2012. 12.경 지 직원 식 개 과 산에 

여 심리 단에  추진 는 주요 과  이행실태가 리 어 있는데, 그  부사업 

항목에는 부 장회 에  고인 원●●이 언  내용  심리 단과 이 있는 

사항이 그  재 어 있고 이에 여 직원이 상시 지속추진 임이 재 어 있

다. 특히  건에 재  고인 민●●  간부회 시 지시사항  상당 부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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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 지시강조말 에  나타난 고인 원●●  부 장회 에  언  그  

달 는 내용에 불과  것  인 다.

    5) 국가 보원장 고인 원●●  부 장회 시 구체 인 언 내용

      ① 국 보에  일 인 지시 

         - 우리의 임무는 우리나라의 國是를 지키면서 정부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가정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임.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 주요 현안중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하지만, 정부를 의

도적으로 흔들기 위한 반대는 院이 나서서 설득하고 바로잡는 등 적극적인 국가정보원

이 되어 주기를 바람(2009. 5. 15.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우리나라가 그간 정상외교·경제위기 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정세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때보다 힘든 상황임.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정세와 

연계될 수 있도록 院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2010. 7. 19.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금년도는 국정 4년차로써 現정부 임기가 1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간 

院이 국정 과제·시책 등에 대해 열심히 뒷받침 해왔으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

록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임(2011. 4. 15.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었음에

도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을 발생했음.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다,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與野 공히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院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을 조장하는데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2011. 11. 18.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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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께서도 장·차관 합동워크숍 등 계기時마다 “금년 1년을 어떻게 잘 하

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음. 이를 위해 院은 본·지

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세 히 챙기고, 크고 작은 

성과들이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면 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임(2012. 1. 2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최근 국책사업·국정과제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나 일부 반대세력들이 

방해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現 정부 마지막 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 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람(2012. 4. 20.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우리 모두는 국정 결실기를 맞아 향상된 국격과 국정성과가 국내외에서 제

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국정성과를 올바로 알리는 것은 단순히 

現 정부에 대한 좋은 평가를 위해서가 아님. 국민들이 국론 분열을 획책하려는 종북세

력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또한 홍보내용도 너무 많은 것을 하려해서는 안 되고 핵심적이며 중요한 것을 선별하

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국정성과 홍보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있을 때에 효과를 발휘할 것임. 또한,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시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이면서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

해야 효과가 있음(2012. 9. 21.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국정 결실기를 맞아 국정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직원들

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2012. 10. 19.자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

         - 국정성과 홍보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홍보자료가 경제 실적 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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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되어 있고 ‘여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

여 이룬 성과라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 국민들에게 국정 성과를 부풀려서 홍

보하는 것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알리고 잘못된 것은 제대로 알리는 데 주

력해야 함(2012. 11. 23.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② 부  책 조에 는 인 등에   

         - 여야 등거리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야당이라 해서 우리가 없는 일을 만

들어서 야당을 공격하고 이건 하면 안되지만 국민이 여야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국

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이 여당이고 국민이 지지하는 게 적은 게 야당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정치적으로 왜 

편드냐, 편드는 게 아니고 국민이 이 정부에 대해 원하는 거 이 정부 하는 일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거란 말이야(2009. 11. 20.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 이거(천안함 사건)는 공격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초계함 지나고 있는 걸 

갔다고 어뢰를 쏴 가지고 침몰시킨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런 침몰시킨 상대를 저

거하지 전에 우리 내부에 그걸 책임을 저라, 대통령이 뭐 어째라 뭐, 그런 게 우리나라

에 10년 동안 정권을 갖다가 잡고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요

(2010. 5. 20.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 난 시끄러웠던 건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가장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도 그렇게 엉망으로 해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진 않았던 거 같

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그렇게 정부를 흔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싫다는 그런 식으로 됐다. 지금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

도 안 된다. 뭐를 하더라도 안 된다. 이런 식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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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나갈 수 있느냐 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식 부문도 여기에 같이 연관되지 않

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대통령께서 경제문제라든가 또 

이쪽의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국내와 정세와 같이 연

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정보원이 또 그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2010. 7. 19.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 경기·인천 등 접적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것

은 적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임(2011. 5. 20.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지난 선거 때처럼 좌파세력들이 ‘전쟁 對 평화’ 등으로 선동할 수 없게끔 

‘北은 우리 상대가 안된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주어야 함(2011. 10. 21.

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주택시장 침체 관련,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은 지난 정부의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現 정부가 이를 바로 잡으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국

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2012. 1. 2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야당이 되지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

어도 뭐 그냥 또 무슨 해명하려고 꺼냈습니다. 잘못하면 한 놈만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집어넣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워야지. 그래야 함부로 안달

려들지.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 그거예요.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

까 아 뭐 일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 욕하는 건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2012. 2. 18.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諸분야에서 활개치고 있

- 149 -

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 (2012. 6. 15.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③ 4 강 사업 보 지시 

         -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조그만 잘못이라도 트집잡

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면 하게 점검하기 바람. 4대강 사업이 시행되지 않

은 지역에서 이번 폭우에 피해가 컸다는 것 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함(2011. 

8. 22.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4대강 사업 마무리와 관련, 그간 지부들의 노고를 치하함. 최근 野圈 및 좌

파언론 등에서 조차 현장을 보고 ‘잘못 생각했었구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므로 국

민들에게 이러한 성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2011. 10. 21.자 원장님 지

시강조말씀).

         -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관련 좌파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

난하고 있으나, 재해복구비용·물 확보 등 많은 利點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2011. 12. 16.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여러 부서장들이 국정성과 홍보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표했으나, 가

장 중요한 점은 정부가 지난 4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의 성과

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 관련 유언비

어에 대해 정부가 올바른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낭설을 사실인 양 믿어버리게 

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4년 동안의 성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2012. 

1. 2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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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불순세력들이 여

전히 국정성과를 폄훼하려 하고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면 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특히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국민

들이 4대강 주변 공원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기·볼거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종북좌파세력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악의적 용어 및 유언비어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알려서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2012. 3. 16.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4大江 사업·세계경제 위기 극복 등 국정성과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정

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야 함. 국책사업 등의 성과를 국민

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종북좌파들의 현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종북

세력 척결과 국정성과 홍보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연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하기 바람

(2012. 6. 15.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④ 주해군 지 건  사업 보 지시 

         - 4대강 사업·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암임에도 現정부를 비난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 부서장·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2011. 8. 22.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당시 주민투표에 의한 정당한 결정이었음에도 

외부인들에 의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므로, 찬성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

적인 지원이 필요함(2012. 6. 15.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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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미FTA 보 지시 

         - 일각에서는 여전히 韓美 FTA·4대강 사업 반대 등을 이슈로 논란을 야기하

고 있으므로 全직원이 더욱 업무에 매진해야 함(2010. 11. 9.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韓美 FTA 처리문제도 언론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온갖 비난기사가 실려 여

론이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임. 지시에 의해 움직이기보다 국

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언론 등을 대상으로 치 한 사전 홍보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업

무자세가 필요함(2011. 11. 18.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⑥ 종시 사업 보 지시

         -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

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現 정부의 각종 정책은 과거 정부의 잘못

된 점을 바로잡아 정상화 하는 과정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 院

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眞意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2010. 

1. 22.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세종시 등 주요 국정현안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좌파의 선

전선동 등에 의해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음. 同 사업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설득하는 일에 본부 부서는 물론 지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2010. 2. 19.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⑦ 경 과 보 지시 

         - 국정홍보와 관련, 보다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자세가 필요함. 예를 들어「G 

-20」회의는 회의유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신흥국 대표로서 「G -8」

에서 「G -20」중심 체제로 변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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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

고, 이런 측면에서 國格이 올라가는 기회가 될 것임(2009. 10. 16.자 원장님 지시강조말

씀).

         -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게 된 것은 정부의 성공적

인 경제정책과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결과이므로, 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全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2011. 12. 16.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경제성과 홍보도 단순히 거시적인 경제지표만을 열거해서는 안되며 세계경

제의 흐름 및 선진 각국들의 상황과 비교 설명해야 함.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유

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악화되었음에도, 우리는 ‘무역 1兆弗 달성’ 

등 지속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대비하면서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함. 또한 정부정책

에 대해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홍보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설득력있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함(2012. 1. 27.자 원장

님 지시강조말씀).

         - 2월 25일이면 現 정부 출범 4년이 되는데, 그간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 

‘세계 경제위기 조기 극복’, ‘무역 1兆弗 달성’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가 국정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

하고 야당 등의 무분별한 폄훼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임(2012. 2. 17.

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최근 무디스·피치·S&P 등 신용평가기관과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경제가 긍

정평가를 받은 것은 院을 비롯하여 정부 전체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며, 정부의 경제정

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한 것임(2012. 9. 21.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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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타 국책사업  국 과 보 지시 

         - 지난 3.11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

음에도 종북좌파들이 선동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함. 이러한 종북좌파들의 사회·안보불안 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발력 있게 

적극 대응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또한 국민들이 불만을 갖

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원인과 배경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보다 알기 쉽게 홍보

할 필요가 있음(2011. 4. 15.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민심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잘못된 제도·시스템으로 인한 것을 모두 現정부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처럼 여론을 오

도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함(2011. 6. 1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核안보정상회의가 2달도 안남은 만큼 同 회의 중요성 및 가치 등에 대한 

국민홍보에 주력하되, 북한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敵의 테러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2012. 1. 2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

씀).

         -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대한민국과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

에서 원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현명하며,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호평한 내용 등을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2012. 11. 23.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⑨ 상복지  지시 

         -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하에 정작 지원해주

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런 포퓰리

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 좌파교육감의 무상급식 주장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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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막연하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좌파정책에 대한 허구성을 입증할 정확한 통계자료

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함(2010. 11. 9.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최근 소위 ‘보편적 복지’ 논란과 관련, 이미 서구사회 등에서 실패하여 폐기

처분된 정책임을 명심하여 이러한 망국적 포퓰리즘이 확실히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고민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2011. 2. 18.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포르투갈·그리스 등 유럽국가들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파탄이 났음에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복지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 다O 세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임(2011. 8. 22.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 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세

금급식 같은 것이 정책으로 추진되어서는 왜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대화하는 기법도 연구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함(2011. 12. 16.자 원장님 지시강조말

씀).

         - 대통령께서 지난 2.14 국무회의시 전부처 차관과 청장들을 소집하시어 “선

거철을 맞아 시장경제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국익에 손실을 주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이 있으면 안되므로 고위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 달라”고 당부하

셨음. 따라서 院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중심을 잡으면서 국가정

책들이 포퓰리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부처를 지원하는 역

할을 해야 함(2012. 2. 17.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6)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  업  보고

      ① 이  같이 개별  사이버 동  실시  트원들  자신들  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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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장  장에게 보고 는데, 구체  ㉮ 보3  경우 매일 각자 작  

 목과 요지를  작 여 1 트에  리 는 상자에 면 1 트 담당 

직원이 이를 취합 여 3 장에게 동 실  보고 는 편, 트원들이 각자 모니

링  여 담당 사이트에  견  특이 동향 등  트장에게 보고 면 트장이 이

를 토  특이동향 보고 를 작 여 이를 장에게 보고 며, ㉯ 보5  경

우  트원들이 각자 작  트   리트  건 를 트장에게 보고 는 

편, 각 트원들  자신들이 사용 는 트  계  장에게 보고 여 장이 트

상에  트원들  동 내역  시  인 는 법  동 실  인 다.

      ② 이  같이 장에게 보고  각 트원들  사이버 동 실  등  심리 단 

보1 에  이를 다시 취합 여 심리 단장 고인 민●●에게 보고 고, 고인 

민●●는 이를 다시 검토 여 보고  요 이 있는 사항  3차장 고인 이●●에게 

보고 며, 고인 이●●  이를 다시 별 여 고인 원●●에게 보고 다.

      ③ 편 국가 보원장인 고인 원●●이 평소 지속  강조 거나 특별히 

지시  사항  경우 통상 인 동보고 는 별도  보고 는데, 그 구체 인 사 는 

다O과 같다.

        ㉮ 2009. 8. 6.자 “ 부 책 보만  작· 용 계획(復命)” 보고 (증거

목  번 484)에 면, 부가 추진 인 주요 책   곡 여 국

분열  여 를 획책 는 이 있어 이에 여 ‘4 강 살리 ’를 주  

보 만 를 작, 이를 다  이용시   주요 사회단체 등에 포 는 편 사이버

상에 도 산 는 동  계획  보고 다.

        ㉯ 2009. 12. 4.자 “ 통 과   계  국 지지도 고 략 보 결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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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거목  번 483)에 면, 종시 등   맹목  책동이 지속 고 

있고 향후 종시 이  경우 국회 산  심 를 러싼 상공 가 상

어 책  진 과 당 에  보 동  가  요가 있어 사이버상 통

 말 에 공감 고 부 책  지지 는 내용  토 ,  게재 는 동  

개  보고 다.

        ㉰ 2010. 9. 13.자 “4 강 사업=복지 산 감소 주장 강  공 ” 보고 (증거목

 번 481)에 면, 4 강 사업이 복지 산  감소시키고 국민  해를 래 다

는 취지  주장이 포 고 있어 이에 여 트 를 통해  같  주장이 허구임

 는 편, 포 사이트 등 인  사이트에   같  언 어 포를 규탄

고 4 강 사업  과를 강조 는 동  개  보고 다.

        ㉱ 2010. 11. 8.자 “北 천 함 진상공개장  공 심리  개” 보고

(증거목  번 480)에 면, 천 함 격 사건에 여  는 북  천

함 진상공개장에 여 이는 종북 이 만든 언 어 짜집 에 불과 다는 논지

 토  인 상 작   게시 는 편, 트   인  상에 국 부  

명 내용  는 동  개  보고 다.

        ㉲ 2012. 8. 28.자 “국가 신용등  상승 미 부각 사이버 동 극 개” 보

고 (증거목  번 477)에 면, 우리나라  신용등  상승이 공  국 운  결

과임  강조함과 동시에 민국이 명실상부  경 국임  입증 는 쾌거라는 취지

 인  칼럼  게재 고, 인  만평  작 여 산 는 등 동  개

 보고 다.

  라. 고인 원●●  공모공동 범 인  여부에  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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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장님 지시강조말 이 업 상 지시에 해당 는지 여부

       인  사실들  이 사건 증거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

에 추어 보면, 부 장회 에  고인 원●●  언 내용  이를 요약· 리  

원장님 지시강조말  그 자체가 업 상 지시에 해당 다고 단 고, 이를 들어 

고인들  변 인들이 주장 는  같이 원 인 운 침이라거나 참고사항에 불

과  것  볼 는 없다.

      ① 고인 원●●  부 장회 에  언 내용  원장님 지시강조말  

리 어 공지 는데 목 자체도 “지시”라고 재 어 있  뿐만 니라, 그 언 내

용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  직 이고 구체 인 업 상 지시에 해당 는 

이슈  논지에 그  어 직  이 사건 사이버 동  주  내용  이룬다.

      ② 실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작  게시  등  보 라도 고인 

원●●이 부 장회 에  구체  지목  인 쟁 이 짐없이 거 어 있

 뿐만 니라, 그 게시  내용이나 논지에 고인 원●●이 언  내용이 그  

포함 어 있는 경우도 다  견 다.

      ③  고인 원●●   언 내용  그  국가 보원 심리 단  추진 

과  는 사업  어 지속  그 이행실태가 리·보고 었다.

      ④ 국가 보원  원장님 지시강조말  통  지시사항   이  

그 소속 직원에 여 징계처분   사실이 있고, 그 징계 차  법 여부를 다

는 소송 차에  국가 보원  소송 리인  원장님 지시강조말  자체가 법  업

상 지시임   해당 원장님 지시강조말  증거  출 지 는 , 이러

34) 이 부분에  단 는 고인 원●●  그 변 인들  주장  고인 이●●, 민●●에게도 공통 는 주장이 부분인 , 

이 사건 범행에  지 , 역   지  도 등  고 여 고인 원●●  심  이 부분에  체  단 고, 

이 부분 단 내용과 복 는 고인 이●●, 민●●  주장에  단  별도  지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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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라도 국가 보원 스스 도 부 장회 에  고인 원●●  언 내

용  업 상 지시  고 있었  것  보인다.

    2) 고인 원●●이 여 지시를 는지 여부

       인  사실들에 면 고인 원●●이 지속  국가 보원 심리 단

 포함   직원들에게 국책사업  국 과에  보를 지시 며, 그 지시 

내용이 고인 원●●이 변소 는  같이 북  는 종북 에 여 곡  사

실 계를 잡는 것에 그 는 도가 니라 통  공 인 국 운  여 

국민들  상   극 이고 인 국 보를 지시    있는 , 

고인 원●●  이  같  지시는  3.항에  단   같이 결과  

인  통 이나 그  책 조를 같이 는 여당  지지 거나 그러  여  

조  목  통   여당  찬양 는 내용  견 는 사실  포 도  지

시  것에 해당 다.

      나 가 이  같  국책사업  국 과  극 인 보는 연  그에 

는 야당이나 야권 인들에   는  태   여지가 충분

데,  인  사실들에 면 고인 원●●  부 장회 에  당시 부  

책 에 는 일부 특  인이나 야당  는 취지  언 지도 

 뿐만 니라, 특히 구체  야당  야권 인들이 주장  복지 책에 

여는 이를 복지 포퓰리즘  며 그에  극 인 공  지시 이 충

분히 인 는 , 이러  사 에 추어 보면 고인 원●●  지시 내용에는 부  

책  조에 는 특  당 는 인에 여 ·  동  개 라

는 지시도 포함 어 있다고 보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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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면 결국 고인 원●●   같  지시는 국가 보원법상 지  국가

보원 직원  동 여 행 에  지시에 해당 다고 평가 지   없다.

    3) 고인 원●●  이 사건 범행에  인식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 는 공범 계에 있어 공모는 법 상 어떤 

 요구 는 것이 니고 2인 이상이 공모 여 범죄에 공동가공 여 범죄를 실

는 사  결합만 있 면 는 것 , 차  는  상통 여 그 

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계가 립 고, 이러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

에 직  여 지 니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  행 에 여 공동 범  

사책임  진다. 라  공모공동 범이 그 실행행  법  구체  몰랐다고 

라도 공모 계를 부  는 없다( 법원 1997. 9. 12. 고 97도1706 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여 살 건 , 국가 보원장  국가 보원  모든 업 를 

통 는 고인 원●●이 심리 단 직원들  구체 인 동 법 지 모  지는 못

 것  보이는 것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고인 원●●이 국가 보원장  취임  

직후인 2009. 2. 16.경 심리 단  주요업 에 여 보고를 는데, 당시 심리 단

에  국 에 여 인 상 토    작 여 게시 거나 라인 칼

럼 등  작 여 는 등 사이버 심리  개 다는 내용이 포함 어 있었  

사실(증거목  번 485)이 인 므 , 고인 원●● 는 어도 심리 단이 

개 는 사이버 동  개략 인 내용  고 있었  것  보인다.  고인 원●

●이 부 장회  등  통 여 국 보 등에  구체 이고 직 인 지시를 

고, 그  같  지시에 른 심리 단  이 사건 사이버 동 내용이 고인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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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부 보고 도 며, 특히 이 생  경우 고인 원●●이 심리 단에 

 별도  지시를 도  사실이 인   본  같다. 그 다면 이러  

사 들   시  법리에 추어 볼 ,  고인 원●●이 이 사건 사이버 

동  구체 인 실행 법  몰랐다고 라도 그러  사 만  공모공동 범

 죄책  면   있다고 볼 는 없다.

      다) 나 가 이 사건 증거들에 면 보3  5 트  트장 이*#이 국가 보

원 직원이 닌 자신  구 이**에게 사이버상 첩 동  일  늘   등 

인  사이트에   작 도   사실, 이  같  사  보3  장 *O

지만 보고가 었고 그 이상 는 보고가 지 니  사실이 인 는 , 그 다면 

국가 보원장인 고인 원●●이 이  같이 국가 보원 직원이 닌 외부조 자 이**

이 이 사건 사이버 동에 참여 다는 사실  지 못  인 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 즉 ① 이*#이 

이**에게 히 개인 인 분에 여 사 인 부탁   것이 니라, 이**  국가

보원  외부조 자  사용 면  그 사이버 동에 여 국가 보원  자  

월 평균 300만 원 가량  보 를 지  , ② 이  같  보  지 에 여 이

*#이 식  보3  장 *O에게 보고 고, *O이 이를 승인  , ③ 

편 이*#  시  이**  주거지에 찾 가 이**  동 내용  인 는 편, 극

 이**  사이버 동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보3  5 트 트원들

부  늘   등 사이트  계  출  이를 이**에게 달 도  , 

④ 이** 역시 이*#  요청에 라 자신  가족들  이름, 주민등 번  등 개인신상

보를 공 고, 이  같이 공  신상 보는 국가 보원 심리 단 보3  5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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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원들이 실명 인  요 는 인  사이트에  계  개 는데 사용  

 등에 추어 보면, 이**이 국가 보원 직원인 이*#  외부조 자 써 이*#  지시·

감독 에 사이버 동  개 고, 이는 고인 원●●  지시에 라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동  개 는 과 에  택  구체 인 실행 법 

 나에 해당 는 것  단 다. 그 다면  본 법리에 추어 볼  고인 

원●●이 이러  범행  구체 인 실행 법에 여 구체  지는 못 다고 

라도 그 체 인 범행  내용에 여 인식 고 이를 지시 이 인 는 이

상 공모 계를 인 함에 지장이 없다.

    4) 고인 원●●  이 사건 범행에  능  행 지  인  여부

      가)  본  같이 고인 원●●  부 장회  등  통 여 국가 보원 

직원들에 여 국 보  이를 ·폄훼 는 에  공  지시 고, 이

 같  지시는 국가 보원법상 지  국가 보원 직원들  동 여를 지시  

것  단 며, 고인 원●●  이  같  지시에 라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들이 사이버 공간에  특  당 는 특  인  지지· 는 견  포

이 인 다. 이에 여 국가 보원  보  상명 복  원 이 그 엇

보다도 시 는 조직  그 장인 국가 보원장  조직장   향  실  막

강  것  보이므 , 국가 보원장인 고인 원●●   같  지시는 국가 보원 

심리 단  롯  국가 보원  직원들이 업 를 행 면  가장 우  고

어야 는 사항이라고 보인다. 그 다면  고인 원●●이 이 사건 범행  실

행행 를 직  분담 여 실행 지는 니 다고 라도  본  같  고인 

원●●  국가 보원에  지   역 이나 이 사건 범행에  지  내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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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여 고  , 고인 원●●이 이 사건 범행에 본질  여를 함 써 

능  행 지 를  충분히 인   있다고 단 다.

      나) 나 가  상 히 살펴본 고인 원●●  구체 인 지시 내용, 이에 른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이 사건 사이버 동  개 과 , 그  인 여 작  

 게시  인 상  이나 찬 클릭 동 결과 등에 추어 보면, 고인들  변

인들이 주장 는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고인 원●●  지시에  것이 니

라 일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개인 인 일탈행 에  것이라고는 도 히 

볼  없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  개인 인 견이나 지

시 범 를 과  일탈행 가 일부 포함 어 있다고 라도, 범죄에  능  행

지 가 인 어 공모공동 범이 인 는 경우,  상황에 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  범행  행 거나 목  달  해 나 가는 도 에 부 인 다른 범죄가 

생 리라고 상 거나 충분히 상   있는데도 그러  가능  외면  채 이를 

지 에 족  합리 인 조 를 취 지 니 고 공모  범행에 나 갔다가 결국 그

 같이 상  범행들이 생 다면,  그 생 인 범행 나 나에 여 

개별 인 사  연락이 없었다 라도 당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부에 

여 인 공모는  그에  능  행 지 가 존재 다고 보 야  것인

( 법원 2010. 12. 23. 고 2010도7412 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실행행 에 

해당 는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이 사건 사이버 동  그 내용 자체가 자신

들  신분  폐  채 마  일  국민인 것처럼 인  사이트, SNS 등 사이버 공간

에  국  보 고 이에 는  는 내용   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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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주  내용  는 것이어 , 그 동과 에  고인 원●●이 당  상

 범 보다 강도 높  특  당이나 인에  ·  동이 생   

있  구든지 충분히 상   있  것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 고 고인 원

●●이 이러  행 를 지 에 족  합리 인 조 를 취 다고는 보이지 니

므 ( 고인들  변 인들  고인 원●●이 개입  해  만  행동  

지 말라는 지시를 함 써 이  같  행 를 지   조 를 취 에도 불

구 고 국가 보원 심리 단 소속 직원들이 개인 인 단에 여 이 사건 범행  

질 다고 주장 는 것  보이나,  살   같이 고인 원●●이 국가 보

원장  재임 는 간 동  지속  국 보를 강조 여 복 지시  에

만 추어 보 라도  같  사 만  국가 보원 심리 단 소속 직원들  일부 

일탈행 를 지 에 족  조 를 취 다고 보 도 어 울 뿐만 니라 그 조 가 

합리 이라고도 보이지 니 다), 결국 이 사건 범행 부에 여 고인 원●●  

능  행 지 가 존재 다고 보 야  것이다.

      다) 그 다면 결국 고인 원●●  공모 계를 부인 는  주장  이  없

므  이를 들이지 니 다.

  마. 고인 이●●, 민●●  공모공동 범 인  여부에  단

    1) 살 건 ,  다.항에  인  사실들에 면, ① 고인 이●●  국가

보원 3차장  그 산 에 소속  심리 단  리·감독 는 사람  고인 원●

●이 매일 개 는 직 회 에  시달  지시사항이나 특  에  지시사

항  고인 민●●에게 달 여 그 내용이 이 사건 사이버 동에 도  는 

편, 고인 민●● 부  이 사건 사이버 동  롯  국가 보원 심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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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내용  보고  이를 고인 원●●에게 보고 이 인 고, ② 고인 민●

●는 국가 보원 심리 단장  고인 원●● 부  지시를 직  는 고인 이

●●  통 여 시달  이 사건 사이버 동  가장 구체 이고 직 인 지시에 해

당 는 이슈  논지를 작 여 이를 달함 써 이 사건 사이버 동  구체 인 

실행행 를 지시 는 편, 그 구체 인 동 내용  보고 고 그에 른 추가 인 지

시·감독  함과 동시에 그 동 내용  상부에 보고  인   있다.

      이  같  고인 이●●, 민●●  행 는 이 사건 범행에  단  공모나 

조에 그 는 것이 니라 그 실행행 자인 국가 보원 심리 단 소속 직원들에  

능  행 지 를 통 여 범죄 실 에 본질 인 여를  것  이 타당 므 , 

결국  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여 공모공동 범  죄책  진다.

    2) 나 가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고인 이●●, 민●●   행 가 상 인 

국가 보원장인 고인 원●● 부  지시를  이를 이행  것임  인 지만, 

이  같  상명 복 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 도 범행에 공동 가공  이상 공동

범이 립 는 데 런 지장이 없는 것인 ( 법원 1995. 6. 16. 고 94도1793 

등 결 참조), 고인 원●●  지시 내용 자체가 국  보 고 국책사업에 

거나 국 과를 폄훼 는 에  공  라는 내용  여 지시에 해당

고,  고인들이 이  같  법  지시 사항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에게 

달 고 그에 른 이 사건 사이버 동  지시함 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이상, 국가 보원장인 고인 원●●  지시 사항  이행  것이라는 사 만  책임

이 없다고는   없다.

    3) 라  이에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역시 들이지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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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원●●

  고인 원●●  2009 경부  약 4  장 간 동  국가 보원  장  근

 사람 , 그 구보다도 국가 보원   립  고 국가 보원 

직원들  동 여행 를 지해야  막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고 

고인 원●●  히  국가 보원 직원들에게 국책사업이나 국 과 등에  

보를 지시 는 편 부  국 운  침에 는 당이나 인들  도

 지시함 써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에  조직 인 여 동이 이루

어지도  는 , 고인 원●●  이  같  행 는 자신  책 를 버린 것

 그 난가능 이 크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  자 운 사 과 합리 인 토  통  여   

우리 헌법이 채택 고 있는 민주주  가장 핵심 인 요소이므 , 국가 이 특

 여  조  목  이  같  국민들  자 운 여   과 에 직  개

입 는 행 는 어떠  명분  들 라도  허용 어 는 니 다. 이러  면에  

보 라도 이 사건 범행  민주주  근간  뒤 드는 것  그 죄책이 겁다.

  그러나 북  남․북  계  변 에도 불구 고 여 히 통일노  고 면

 우리  자 민주주  체 를 복 고자 획책 고 있고, 특히 사이버 공간에  우

리  국 운 에 여 런 근거도 없는 허  사실  포 거나 우리  국

과를 원색  난 고 폄훼함 써 국  분열과 부  복  책동 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 사건 범행이 국가 보원  직 범 를 일탈  법  법

 이루어진 것이 는 나, 고인 원●●  롯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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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목  이  같  북  사이버상 허 사실 포  색  동에  에 

있었  것  보이므 , 그 범행  동 에 있어 참작  가 있다.

  나 가 이 사건 범행  고인 원●●이 국가 보원  직  범 에  단  그

르쳐 그  같  사이버 동이 국가 보원  법  직  범 에 속 다고 인함에 

인 여 범해진 것  보일 뿐, 고인 원●●이 극  그 법  인식

에도 불구 고 특  당 는 특  인에   공작  벌일 목  이 

사건 범행  지시  것 는 보이지 니 다. 

  편 국가 보원 심리 단  이 사건 사이버 동  고인 원●●이 국가 보원장

 재직 면  소 시작  것이 니라 그 이 부  지속  이루어  도 

상 인 는 , 이러  에 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고인 원●●이 국가

보원장  재직 면  특  목  가지고 계획  범  것이 니라, 과거 부

 지속  국가 보원 심리 단  잘못  업 행 식  행  탈 지 못 고 그

 답습  데에  롯  면도 있다고 단 다.

   이 사건 범행이 고인 원●●  지시에 여 야  것  그  인  주

 책임  고인 원●●에게 있다고 보이 는 지만, 고인 원●●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에 여 질러진 이 사건 범행  구체 인 내용이나 실행 법 지

도 모  인식 고 이를 지시  것 는 보이지 니 다. 

   고인 원●●이 특  당이나 인들에  부  난 내지  행

에  법 상 책임  지는 것  당연 다고 라도, 고인 원●●이  같  

난 는  행  구체 인 내용 지 모  인지 고 있었다거나 이를 면 도 

극  지시  것 도 보이지는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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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사 들에다가 고인 원●●  연 , 행, 경  등 이 사건 변 과 에 나타

난  양 조건  모  참작 여 고인 원●●에 여 그 책임에 상 는 징역 

2  6월  자격 지 3   처벌 , 다만  시  리  상  참작

여  징역  집행  4 간  여 주 과 같이  다.

2. 피고인 이●●, 민●●

  고인 이●●  국가 보원 3차장 , 고인 민●●는 국가 보원 심리 단장

 각 근 면  이 사건 범행  실  실행에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리․감독  사람들 , 국가 보원법상 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여 행 를 사 에 차단 고 지  가 있 에도 불구 고 고인 원●●  

법  지시를 만연히  직원들에게 달함 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는 , 그 

죄책이 결  가볍지 니 다.

  그러나  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  법  명 히 인식 고도 극  

이 사건 범행에 나 간 것 는 보이지 니 고, 특히 상명 복  원 이 강조 는 

보  특 상  고인들이 국가 보원장인 고인 원●●  지시를 거부 거나 

이에 여 이 를 는 쉽지 니  것  단 다. 나 가  고인

들  간에  고인 원●●  지시를 구체 여 직원들에게 달 고 그 지시에 

 동 결과를 고인 원●●에게 보고 는 법  이 사건 범행에 가담  것  

보일 뿐 이들이 이 사건 범행  주도 다거나 이 사건 범행  실행과 에  핵심

인 역   것 는 보이지 니 다.

  이러  사 들에다가  고인들  연 , 행, 경  등 이 사건 변 과 에 나타난 

 양 조건  모  참작 여,  고인들에 여 징역 1   자격 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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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다만  리  상  참작 여  각 징역  집행  2 간 

 여 주 과 같이  다.

무죄부분

1.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일부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고인들  시 범죄사실 재  같이 국가 보원장인 고인 원●●  지시를 

이슈  논지  함께 달  심리 단 사이버  소속 직원들과 공모 여, 2011. 4. 

14. 12:24:24경 ‘@water99duck'  트  계  “RT @googoordn: [ 원  이미

지는 겉과 속이 다른가?]자 주O진보연합  “각계각  명망가들  입해 장 우

고 자신  일견 뒤  러나 있는 듯 지만, 참여연 - 름다운재단-희망 작소  이

어지는 국  가 구인지도 상   ...”라는 내용  원  · 는 

취지   트  것  롯 여, 2011. 4. 14.경부  2012. 12. 19.경 지 사이에 특

 당 는 인들  지지·찬양 거나 · 는  모  673,077회에 걸쳐 

각각 는 동시 트 ·리트  법  트  내지 리트 다.35)

    이 써 고인들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  장 직원 등과 차 공모 여 

그 직 를 이용 여 여 행 를 다.

  나.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여 보건 ,  “ 고인들  변 인들  범죄 부에 

 주장에  단” 부분  2  다.항에  단   같이 이 사건 증거들에 

35) 이 부분 공소사실  트 에  사이버 동  통  국가 보원법 죄  공소사실   죄  인  시 국가

보원법 죄 부분  외  나 지 부분에 해당 는 , 이에 여 래에  보는  같이 죄  단 는 이상, 구체

인 트 ·리트  내용  결 에 시 지는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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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  체 트  계  1,157개  175개는 국가

보원 심리 단 소속 직원들이 사용  계  인 지만, 나 지 982개 계 들  

경우 검사가 출  증거들만   계 들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동에 사용  계 임  합리 인 심  여지가 없  도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그런데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  각 트   리트   같이 국가 보원 심

리 단 직원들이 사용  계  인 지 니  계  명  작  트  는 리

트 인 , 그 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므  사

소송법 325조 후단에 여 죄를 고 여야 나, 이  포 일죄  계에 있는 

시 국가 보원법 죄를 죄  인  이상 주 에   죄  고를 지 

니 다.

2. 피고인 이●●, 민●●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일부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고인 이●●, 민●●는 시 범죄사실 재  같이 고인 원●●  지시를 이

슈  논지  함께 달  심리 단 사이버  소속 직원들과 공모 여, 고인 이●

●  별지 범죄일람  (5)  번 1 내지 170 재  같이, 고인 민●●는 별지 범

죄일람  (5)  번 1 내지 156 재  같이 이버 등 인  사이트에  특  당 

는 인  지지 는 는  게시  작 함 써 그 직 를 이용 여 

여 행 를 다.

  나. 단

    살 건 ,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고인 이●●  2011. 4. 5.경부  국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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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3차장  근 고, 고인 민●●는 2010. 12. 3.경부  국가 보원 심리 단장

 근  사실이 인 는 ,  공소사실  고인 이●●, 민●●가 3차장  심

리 단장  근  이 에 이루어진 범행임이 공소장  재에 여 명 고, 

달리  고인들이  범행에 가담  인  만  런 증거가 없다.36)

    그 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므  사소송

법 325조 후단에 여 죄를 고 여야 나, 이  포 일죄  계에 있는 

시 국가 보원법 죄를 죄  인  이상 주 에   죄  고를 지 니

다.

3.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1) 고인 원●●  지시 내용

      고인 원●●  재직 간 내내 월   부 장 회   일일 모닝 리  등에

 차장, 실·국장 등 간부들과  직원에게 지 거, 재보궐 거, ,  등 각종 

거37)  여 북 이나 종북   북  동조를 는 책이나 견  가

진 사람과 단체들 모 가 부 · 동  강 고 도권 진입  통해 국  들

를 욱 시도 고 있 니 국민들이 지 도  극 처  요가 있다면 , 

36) 검사가 3차 공소장변경신청(공  7600쪽)  통 여 이 사건 공소사실  종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

 (3), (4)에 각 재  범행  고인 이●●, 민●●  근  이  범행  이들에  공소사실에  외  사 에 

추어 보면,  부분 공소사실  검사  착 에 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  것  보이 는 나, 이를 명 히 

 여 죄 부분에  별도  단 다.

37) 고인이 국가 보원장  재직 는 동  주요 거 일   결과를 살펴보면 다O과 같다. ① 2009. 4. 8. 경  감 

거(진보 향 상곤 후보 당 ), ② 2009. 4. 29. 국회 원 5개 지역구 등 재 ·보궐 거(국회 원  도 얻지 못 는 등 

여당 참 ), ③ 2009. 10. 28. 국회 원 5개 지역구 재 · 보궐 거(2 에 그쳐 여당 ), ④ 2010. 6. 2. 5회 동시지 거

(16개 역 단체장  6곳 당 에 그쳐 여당 ), ⑤ 2010. 7. 28. 국회 원 8개 지역구 재 ·보궐 거(5  얻어 여당 승

리), ⑥ 2011. 4. 27. 국회 원 3개 지역구, 강원도지사 등 재 ·보궐 거(국회 원 1 에 그 고 강원도지사도 낙 는 등 

여당 ), ⑦ 2011. 8. 24. 울시 상 식 주민 (  미달  개  산, ●● 시장 사퇴), ⑧ 2011. 10. 26. 울

시장 등 단체장 재 · 보궐 거(야권연  원  소속 후보 당 ), ⑨ 2012. 4. 11. 19  국회 원 거(과   보 등 

여당 승리, 통합진보당  야권연  등  13  획득), ⑩ 2012. 12. 19. 18  통  거(과  득  당  여당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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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시 에 있어 도 종북  처  일  종북  내지 그 향권에 있는 

에  공격  지속 고 강 함 써 이들 이 거 공간에 개입 고 도권에 

진입 고 는 것  극  지  것  복 여 지시 여 다.

      고인 원●●   같  지시는, 18  통  거(이  ‘ 18  ’이라

고 다)를 롯  각종 거 시 에 있어 는 국  에  입장이 모  거 이

슈  는 상황에  결국 고인 원●●이 종북  내지 그 향권에 있는 

이라고 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  여  조 는 행 를 주

에 이름 써 공직 거법상 지  공 원  지 를 이용  거운동에  지시  

귀결 는데, 그 구체 인 내용  고인 원●●이  부 장 회 에  지시 거나 국

가 보원 내부 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 ’  게재  내용  래에  재

는  같다.

      ○ “지방 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

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

서...”(2010. 1. 22.)

      ○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는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

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단일화해라 ... 그래 모으라는 거는 희망과 대안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단체 아니야 ... 싸우기는 5개 6개 당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쪽에는 입 하나 밖에 못쓰게 하고, ... 일반 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

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쟎아. 그거를 다 이용당하고 있

는데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어쨌든 이게 그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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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중심을 잡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2010. 4. 16.)

      ○ “천안함 발표가 5월 20일이고 5월 24일날 대통령께서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

에 대한 담화를 하시고 몇일 뒤에 바로 전쟁과 평화 하면서 야당 후보가 뭐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제대로 거기에 대한 저거 한 번 없이 넘어갔다

는 거야”(2010. 6. 25.)

      ○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지지한다

고 하면 전쟁은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런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2011. 5. 20.)

      ○ “8.24 주민투표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의견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데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

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2011. 8. 22.)

      ○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

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

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10월 26일날 재보

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런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

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

야 되겠다”(2011. 10. 21.)

      ○ “재보선에서 서울의 경우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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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은게 문제에요. 두 번째 공약이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

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 트위터라든가 SNS라든가 온라O상에서 별말 다 지어지고 있어도 ... 그게 올라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선거 전에 여론조사

에 보니까 A, B 후보를 볼 때 A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게 1억 피부샾이에요 딴게 아니고 ... 내 이야기는 혹세무민 하려

는게 아니고 혹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

을 보고를 해요”, “북한은 내년 총선이 강성대국 전에 있으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도 할거예요 ... 총선이 잘못되면 그런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 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

거에서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지난 선거 때도 

그런 선거였고, 결국은 뭐냐,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협심해 덤벼드는 것이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2011. 11. 

18.)

      ○ “특히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적

과 종북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 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2012. 1. 6.)

      ○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받는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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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 우리 정부가 과연 홍보에 제대로 신경을 썼느냐, 정말 제대로 싸워왔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된다 ... 그래서 계속 홍보에 대한 여러 번 지적

도 하고 지시도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 진짜 금년 한 해가 아주 중요한 한 

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

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도 봤겠지만 지금 북

한이 총선에서 야당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 야당

이 되지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

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 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

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쟎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서 정

신 못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요.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

가정보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알쟎아”(2012. 2. 17.)

      ○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

당만도 13명이고 종북 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처도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준비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2012. 4. 20.)

      ○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 세력들도 면 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종북 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

- 175 -

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2012. 6. 15.)

      ○ “북한이 해외 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도발을 모색하고 있고 종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선거가 얼마 남

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 야기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2012. 11. 23.)

    2) 심리 단 직원들  사이버 동에  범죄 실행

      3차장인 고인 이●●, 심리 단장인 고인 민●● 등 지  계통  거쳐 국가

보원장인 고인 원●●  지시를  논지  함께 달  심리 단 소속 4개 사

이버  70여 명  직원  이에 가담  외부 조 자  함께,

      가) 국가 보원 심리 단  외부조 자 이**이 2012. 9. 17.경 ‘ 늘  ’에 

닉 임 ‘가 티’  속 여 “ 민국 민주 역사에 이 남  고  시나리 ”라는 

목  재인과 철  단일 후보가 에  당  란다는 취지  게시  

에 여 같  날 OO 등 심리 단 사이버  직원 3명이 모  4개 닉 임  사

용 여 집 인 ‘ ’ 클릭  함 써  견  시  것  롯 여, 별지 범

죄일람  (2)  같이 2012. 8. 22.경부  2012. 12. 17.경 지 사이에 모  1,057회에 

걸쳐 ‘ 늘  ’ 등 다  인  사이트에  18  과 여 특  후보자

를 지지 거나 는 게시 에 여 찬 클릭  함 써 찬  는  견  

시 고,

      나) 심리 단 사이버  직원인 이 주가 2012. 11. 23. 10:41경 ‘ 늘  ’에 

닉 임 ‘가슴  다’  속 여 “연평도 포격 2  ... 그 날  잊었는가?”라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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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 함 폭침 후 나  5. 24 북 재 조 지 해

겠다고 다. 국민  어떤 후보가 우리  보  국익  고 책임질  있는지를 

여겨 야 ... ”라는 내용  재인 민주통합당 통  거 후보자  북 재 해

 공약  는 취지   작 여 게시  것  롯 여, 2012. 1. 3.경부  

2012. 12. 13.경 지 사이에 모  114회에 걸쳐 ‘ 늘  ’ 등 다  인  사이

트에  18  과 여 특  후보자를 는  작 여 게시 고38),

      다) 심리 단 사이버  직원인 이O득이 2012. 9. 29. 13:10경 ‘@gubonsu, 

@kim_donga, @heyjuno22, @kyungsuou, @sshinbal, @kimpoongsu, @gwoonsung1, 

@ilbopark, @sinji_kim, @sansung222, @dongmin274, @kimjinbon, @gichan777, 

@bonjujung, @kyungsun_1, @coffe_kim, @gohyuna' 등 18개 계  “RT 

@James4your: 규직 상여  10만원 지  . 행장 16억 연  찬 .원조 지.다

운계약 .논 .군복  지역이탈...  가 나 나...찰스  진실이란 어린 들 

모 놓고 야부리 만 용 는...찰스진실?”이라는 내용  철   후보 

자를 는 취지   동시트 ·리트  스를 공 는 트 덱 그램  이

용 여 각각 는 동시 리트  것  롯 여, 2012. 1. 24.경부  2012. 12. 19.경

지 사이에 18  과 여 특  당 는 후보자를 지지 거나 는 

 트  168,511회, 리트  278,333회 등 모  446,844회에 걸쳐 각각 는 동시 트 ·

리트  법  트  내지 리트 다.39)

38) 구체  ① 별지 범죄일람  (3)  번 34, 155, 162 내지 164, 175, 176, 190, 207, 253, 254, 257, 258, 279, 299 내지 

305, 313, 315 내지 317, 321, 328, 340, 343, 345 내지 347, 350, 352, 358, 360, 361, 364, 367, 368, 371, 373, 374, 389, 

390, 392, 395, 396, 402, 403, 408, 413 내지 422, 424 내지 431, 433 내지 439, 442, 446, 447, 449 내지 456, ② 별지 범

죄일람  (5)  번 232 내지 234, 238, 239, 241 내지 247, 249 내지 252, 254 내지 264에 각 재  범행이다.

39) 검사는 트 에  사이버 동  통  공직 거법  공소사실  2014. 2. 14.자 3차 공소장변경신청  첨부 별지 

범죄일람  (5)  특 는데, 이 에  보는  같이  부분  포함  이 사건 공직 거법  에 여 부 

죄  단 는 이상 구체 인 트 ․리트  내용  결 에 시 지는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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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인들  공직 거법

      이 써 심리 단 소속 4개 사이버  70여 명  직원 등  3차장 고인 이●

●, 심리 단장 고인 민●● 등 지  계통  거쳐 시달  고인 원●●  지시에 

라 거운동이 지  공 원   같  조직  동  통해 고인 원●●이 

도 권 진입  지 여야 다고 지시  특  당과 인에  낙  목

 거운동  함 써 그 지 를 이용 여 거개입 범죄행 를 실행 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면소  공소 각 주장에  단

    1) 주장  요지

      검사는 2013. 6. 14. 이 사건 공소를  당시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인  사이트 등에  사이버 동 부분만 소  뿐 트 에  사이버 동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니 다가, 2013. 10. 18.에 야 소 트 상 

사이버 동 부분  공소사실에 추가 는 1차 공소장변경신청  고, 이후 2차 

 3차 각 공소장변경신청  통 여 트 상 사이버 동 내용  폭 추가 는

, ① 이  같  트 상 사이버 동 부분  18  일 후 6개월이 경과  이

후에 야 소 공소가  것이어  공소시효가 었 므  면소 사 가 있

고, ②  트 상 사이버 동 부분이 종  소  공직 거법  과 포 일

죄  계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 니 다고 보 라도 검사   같  공소

장변경신청  공직 거법에  단  공소시효를  취지에 명 히  뿐만 니라 

이를 잠탈 는 행 이므  공소권  남용에 해당 여 공소 각 어야 다.

    2) 면소 주장에  단

      가) 공직 거법 죄  공소시효는 당해 거일 후 6개월  경과함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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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 (공직 거법 268조 1항 본 ), 이 사건 공 에 면, 검사가 

18  일인 2012. 12. 19. 부  6개월이 경과 이 역 상 명  2013. 10. 

18. 1차 공소장변경신청  통 여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트 상 사이버 

동 부분  일부(이  ‘트 상 거운동 부분’이라고 다)를 공직 거법  

여 공소사실에 추가  인 다.

        공소시효는 공소   그 진행이 지 는 것이며( 사소송법 253조 

1항), 나 가 범죄사실  일부에  공소는 그 효 이 부에 미 는 것이므 ( 사

소송법 248조 2항), 포 일죄  일부에 여 공소시효가  이 에 공소

가 었다면 그 공소  인 여 포 일죄  나 지 범죄사실에  공소시효

 진행 역시 지 다. 그런데 이 사건 공 에 면, 검사는 2013. 6. 14.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인  사이트 등에  사이버 동 부분  일부(이  ‘인

상 거운동 부분’이라고 다)를 공직 거법  여 이 사건 공소를 

 사실이 인 는 , 그 다면 이 부분  쟁  검사가  같이 공소사실에 추

가  트 상 거운동 부분이 존에 공소가 어 있었  인 상 거운동 부

분과 포 일죄  계에 있어 이 사건 공소   인 여 트 상 거운동 부분

 공소시효가 지 었는지 여부  귀결 다고  것이다.

      나) 라  이에 여 살 건 , 동일 죄명에 해당 는 개  행   연속

 행 를 단일 고 계속  범  에 일  간 계속 여 행 고 그 해법익도 동일

 경우에는 이들 각 행 를 통틀어 포 일죄  처단 여야  것이나, 범  단일

과 계속 이 인 지 니 거나 범행 법이 동일 지  경우에는 각 범행  실체

 경합범에 해당 는 것이다( 법원 2005. 9. 30. 고 2005도4051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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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경우 ① 검사가 공소를  인 상 거운동 부분과 트 상 

거운동 부분  모  구 공직 거법(2014. 2. 13. 법  12393  개   

것, 이  ‘공직 거법’이라고만 다) 85조 1항  다는 공직 거법 죄

 그 죄명이 동일 고 해 법익도 동일  것  보이고, ②  각 거운동 부분

 모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고인 원●●  부 장회  등에  지시

에 라 업 상 계속 이고 복  사이버상 거운동  다는 것  구체

인 범행  태양도 동일 며, ③ 편 검사  공소사실 재에 라도 고인들

이 트 상 거운동  담당  보5 과 인 상 거운동  담당  보3 에 

여 별도  거운동 지시를 다는 것이 니라 이들  포함  국가 보원 체를 

상  거운동  지시 다는 것이므  그 범  단일 이 인 고 달리 그 범

가 갱신 었다고 볼 근거가 없 므 ,  고인들  변 인들이 주장 는  

같이  보3 과 보5  사이에 거운동에  사  연락이 없었다고 라도 

체 인 이 부분 공소사실  구조  내용에 면 검사가 공소시효 도과 이 에 공

소를  인 상 거운동 부분과 공소시효  이후 공소사실에 추가  트

상 거운동 부분  포 일죄  계에 있다고 단 다.

      다) 그 다면 검사가 2013. 6. 14. 인 상 거운동 부분에 여 이 사건 공

소를 함 써 트 상 거운동 부분 지도 모  그 공소시효  진행이 지

었다고  것이므 ,  부분 공소사실이 공소시효가 었다는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이  없다.

    3) 공소 각 주장에  단

      살 건 ,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공직 거법 죄  일부 범죄사실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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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소시효가  이 에  공소를  후 존 공소사실에 여 매우 

 양  범죄사실  추가 는 경우, 공직 거법이 거일 부  6개월이라는 단  

공소시효 도를 함 써 거사범  조속히 처리 여 거  인  국  불  

상태를 신속히 해소 고 당 인 등 이해 계인  조속  법   도모 고자  

입법취지가 어느 도 훼손 는 것  부인   없다.

      그러나  “ 고인들  변 인들  공소 각 주장에  단” 부분  1

항에  인  이 사건 사, 공소   공소장변경신청  경과에 추어 보면, 검사

는 트 상 거운동 부분에 여 계속 여 사를 진행 면  그 사 결과에 

라 1차 내지 3차 각 공소장변경신청에 이른 것  보일 뿐  같  단  공

소시효 도를 잠탈  목 이 있었  것  보이지는 니 고, 나 가 그  같  공

소장변경신청이 지나 게 자 이라거나 고인들  어권  심각 게 침해 여 공

소권  남용에 이른다고도 보  어 우므 , 이 사건 공소사실  트 상 거운동 

부분이 공소권 남용에  것  공소가 각 어야 다는 고인들  변 인들  

 주장 역시 들이지 니 다.

  다. 거운동  미  단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여 공직 거법 255조 3항 2 , 85조 

1항  용 여 고인들이 공 원 써 그 지 를 이용 여 거운동  다는 

취지  이 사건 공소를 는 , 공직 거법상 58조 1항에  고 있는 

“ 거운동”이라 함  특 후보자  당  내지 득 나 낙  여 요 고도 리

 모든 행  당  는 낙  도모 다는 목 사가 객  인   있

는 능동 ·계획 인 행 를 말 는 것 , 구체  어떠  행 가 거운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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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단 히 그 행  명목뿐만 니라 그 행  태양, 

즉 그 행 가 행 여지는 시 ·장소· 법 등  종합  찰 여 그것이 특 후보

자  당  는 낙  도모 는 목 지를 는 행 인지 여부를 단 여야 

다( 법원 2007. 3. 30. 고 2006도9043 결 등 참조). 

      라  어떠  행 를 거운동이라고 보  여는 목 , 능동 , 계획 이 

요 다고  것인데, 그  행 자  '목 지'는 매우 주 인 요소  그 자체

 인  어  에, 행  '능동 '이나 '계획 '  요소라는 상  '객

  있는 주  요소'를 통 여 행 자  도를 는 에 없다(헌법재

소 2004. 5. 14. 고 2004헌나1 결  참조). 

    2) 공직 거법  공 원 타  립  지 야 는 자는 거에  부당

 향  행사 타 거결과에 향  미 는 행 를 여 는 니 다고 는 

편(공직 거법 9조 1항), 공 원이 거에 향  미 는 행  특  당이

나 후보자  업  보 는 행 , 지 를 이용 여 거운동  획에 참여 거나 

그 획  실시에 여 는 행 , 당 는 후보자에  거권자  지지도를 조사

거나 이를 는 행  등  구체  나열 여 별도  지규  고(공직

거법 86조 1항), 이  같이 지  행 를  경우 처벌  도  고 있다(공

직 거법 255조 1항 10 , 256조 2항 1  목).

      이  같  공직 거법  규  체계에 추어 보면, ‘공 원  지 를 이용  

거운동’과 ‘공 원이 거결과 는 거에 향  미 는 행 ’는 엄격히 구분 는 것

임이 분명 고, 나 가 그 각 규  내용이나 그에  처벌  범  등에 추어 보

면 공직 거법상 ‘ 거에 향  미 는 행 ’는 ‘ 거운동’보다  개 이라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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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법원 2007. 3. 29. 고 2006도9392 결 등 참조).

    3) 라  이 부분 공소사실  단함에 있어 고인들  행 가 단 히 거에 

향  미 는 행 라는 것만  이를 죄  단  는 없는 것이고, 이에 나 가 

고인들  행 가 특  후보자  당  는 낙  도모 다는 목 사가 객

 인   있는 능동 ·계획 인 행 에 해당함이 입증 어야 소 이 부분 공소

사실  죄  인   있  것이다40).

  라. 국가 보원  국 보 행 가 거 간에는 당연히 거운동이 는지 여부

    1) 편 이 부분 공소사실  재에 면, 검사는 국가 보원이 사이버 상에  

국민들  상  국  보 는 동  는 것  결국 통 이나 여당  지지 고 

부 시책에 는 입장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향  인  는 것  

여 행 에 해당 고, 각종 거 시 에 있어 는 국  에  입장이 모  

거 쟁  는 상황이므   여 행 는 특  후보자   거 

쟁 에 여 리 거나 불리  여  조 는 행 가 어 공 원  지 를 이용

 거운동  귀결 다는 논리 에 고인 원●●  여 지시는 거 시 에 

있어 는 거운동에  지시가 다고 단 여 공소를  것  보인다.

    2) 그런데 단체가 거 이 부  지지· 여  특  책이, 각 당  거

에 출마 고자 는 입후보 자들이 공약  채택 거나 당·후보자 간 쟁  

부각  ·사회   말 는 이른  ‘ 거쟁 ’에 해당 게 었 라도, 그러  

사 만  특  책에  단체  지지· 동이 부 공직 거법에  규  

40) 편 2014. 2. 13. 공직 거법이 개 며 85조 1항에 ‘공 원  직  여 는 지 를 이용 여 거에 부당  

향  행사 는 등 거에 향  미 는 행 를   없다’는 규 이 신 었 며( 존  85조 1항  2항  

변경 었다), 이를  경우 1  이상 10  이  징역 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  벌 에 처 는 처벌조항도 

 255조 5항에 신 었다( 255조 5항). 

- 183 -

상이 다고  는 없다. 특  당이나 후보자 는 입후보 자  특  책 

사이   나타내지 고 책 자체에  지지·  사를 는 단체  

동이 ‘ 거운동’에 해당 는지 여부는 그 책이 ‘ 거쟁 ’이 었는지에 라 일

 결   없고, 이에  일 인 단 에 라 개별  단 어야 

다.  이러  법리는, 거쟁 이  특  책에  단체  지지· 동이 

결과  그 책에 찬 거나 는 당, 후보자, 입후보 자에게 ·불리  

향  미 게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법원 2011. 10. 27. 고 2011도9243 

결 등 참조), 그 단체가 국가 보원과 같  부 이라고 지라도 달리 볼 것  

니다.

    3) 이에 여 검사는,  법리는 자 운 동이 가능  개인  단체를 

  법리일 뿐 동 자체가 지 는 국가 보원  경우  법리가 용  

 없다는 취지  주장 나,  법리는 특  책에  계속 인 지지․  행  

경우 거운동에 해당 는지 여부  단에 여 일 인  시  것이고, 

 국가 보원  특  책에  지지․ 동이 국가 보원법상 지  

여행 에 해당 다고 면 이를 국가 보원법 죄  처벌 면 족  것이지 그러  

사 만  국가 보원  여행 가 모  거운동이 다고 볼 는 없는 것이

므 ,  법리는 이 사건에도 동일 게 용 다고  것이다.

    4) 라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고인들  지시에 라 평상시에도 계

속․ 복  실시  이 사건 사이버 동이 거시 가 었다고 여 당연히 

거운동이 다고 볼 는 없는 것이고, 그 동  통 여 다루는 쟁 이 ‘ 거쟁 ’

이 었다고 라도 일  이를 거운동에 해당 다고 결  도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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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시  법리에 라 고인들  국가 보원 심

리 단 직원들  행 가 특 후보자  당  내지 득 나 낙  여 요 고도 

리  행  당  는 낙  도모 다는 목 사가 객  인   있는 

능동 ·계획 인 행 에 해당 는지를 구체  살펴 써 단 어야 고, 그 

단 과 에  단 히 ‘ 거 는 거결과에 향  미 는 행 ’  ‘ 거운동’  엄격

히 구분 고 있는 공직 거법  입법취지  죄 법 주  원 이 고 어야  것

이다.

  마. 공직 거법 죄  립 여부에  단41)

    살 건 , 이 사건 증거들에 면 국가 보원 심리 단 소속 직원들이 18  

통 거 시  즈 에도 부  책이나 국  과 등  보 는  작   게

시  뿐만 니라 부  시책에 는 야당 는 야권 인들  ․

는  작   게시 는데, 당시 18   후보자 는 후보 자 등과 

그들  소속 당에  ․  취지  도 상당  포함 어 있는 사실이 인

는 , 이러  사실에 추어 보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18  통 거 

시 에 거운동  고, 이  같  거운동  고인들이 지시  것  닌지 

심이 드는 것  사실이다.

    그러나 사재 에  공소가  범죄사실에  입증책임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사재 에 있어  죄  인  법  여  합리 인 심   여지

가 없  도  공소사실이 진실  것이라는 신  가지게   있는 증명  가진 

41) 이 사건 공직 거법 죄  공소사실에는  1항에  단   같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사용  것  

인 지 니  계  명  작  트   리트  합계 379,515건이 포함 어 있는 , 이 부분 공소사실   나 가 

단  요 없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작  것  인  부족 여 죄에 해당 나, 래에  보는  같

이 이 사건 공직 거법  공소사실 부를 죄  단 므  이를 구분 지 니 고 일 여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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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여야 며 이러  도  심증  는 증거가 없다면  고인에게 

죄  심이 간다 라도 고인  이익  단  에 없는 것인 ( 법원 

2000. 2. 25. 고 99도4305 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여 인 는 다O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고인들  행 가 ‘ 거 는 거결과에 향  미 는 

행 ’에 해당  여지가 있  별  고, 검사가 출  증거들만 는 국가 보

원 심리 단 직원들이 행  이 사건 사이버 동이 18   후보자  당  는 

낙  도모 다는 목 사가 객  인   있는 능동 ·계획 인 행  

거운동에 해당 다거나, 고인들이 그러  목   직원들에게 거운동  지

시를 여 그에 라 거운동이 이루어  인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고인들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에게 지시 여 

18  에  특  후보자  당  는 낙  목   거운동  다는 것

이므 , 고인 원●●에게 거운동  목  는 범 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 는 

가장 요  단요소는 고인 원●●이 국가 보원 직원들에게 거운동  지시를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거운동

 지시에 해당 는 것  구체  시  2010. 1. 22.부  2012. 11. 23. 지 12

건  고인 원●●  지시 는 언 내용  살펴보 라도, 그  직  18  

에 여 거운동  지시  것  는 부분  찾   없고, 18  

에 가장 근  2012. 11. 23.자 언 내용 역시 북   종북 이 국  폄훼 동 

 사이버 도  동  고 있 니 이를 경계 고 라는 취지일 뿐 특  후보자

를 지지 는 라는 취지는 포함 어 있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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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소 취지를 고인 원●●이 지속  각종 거가 있  마다 거

운동 지시를 여 그 지시가 18  지 이어진 것이라고 이해 라도,  ‘공

소사실  요지’ 부분에  시  고인 원●●  구체 인 지시 는 언 내용  그 

주  취지가 북  거개입 동  차단 고 북  지 에 라 동 는 국내 종북

좌   척결 라는 지시 내용과 국  보를 지시 며 부  시책이나 책 

조에 는 야당  인  는 내용  이해  뿐, 이를 들어 특  거나 

특  후보자를 염 에 고 조직 인 거운동  지시  것  보 는 어 다.

    ② 히  검사가 증거  출  원장님 지시강조말 에 면 고인 원●●이 

부 장회 에  ㉮ 2012. 8. 17. “새누리당에 이어 9월까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결

정되는 등 대선정국을 맞아 院이 휩쓸리지 않도록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함. 직원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칫 院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철저히 교육시키고 감독해야 하며, 문제발생시 직원 뿐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람”이라고 언 고, ㉯ 2012. 9. 21. “선거철임에도 

예전과 달리 院 흠집내기 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도록 전직원이 노력해야 할 것임. 이번을 계기로 院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더 나아가 ‘선진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이

라고 언 며, ㉰ 2012. 10. 19. “앞으로도 부서장 이하 전직원들이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람”이라고 언 고, ㉱ 2012. 11. 23.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직원들이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줄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선거 종료시까지 

불필요하게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람”이라고 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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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는 , 이러  사실들에 면 고인 원●●이 18   고 부 장

회 에  복  거에 개입 지 말 것  지시 이 인  뿐이다.

    ③ 나 가 이 사건 공소장에 재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  직원  약 

70명 도인 , 이  같  다  국가 보원 직원들이 모  같   향  갖고 

18  에  여당   후보자인 근 를 당 게 고 다른 야당   후

보자들  낙 게  목  공 며 조직 ․계획  거운동  다는 것  

그 자체  뜻 이해   없고, 욱이 18   이후 고인 원●●이 계속 여 

국가 보원장  직 를 지 지 여부조차도   없는 상황에  고인 원●●이 이

 같  다  직원들에게 거운동  지시를 다는 것 역시 경험 에 부합 지 

니 는 면이 있다.

    ④ 특히 검사는 심리 단에  작 여 달 는 이슈  논지  내용에  증

거  @@ 명  이 일 계 에  견  425지논 일42)  출  출 는데, 

이에 재  내용  보 라도 미 FTA, 주해군 지 건  사업, 4 강 사업, 북  

핵  미사일 , 이명  통  외  행보, 원자 소 , 상 복지 , 

NLL  등  주  그에  논지가 재 어 있  뿐 18  과  사

항이나 특   후보자에  지지 는  내용  찾 볼  없다. 이슈  

논지가 고인 원●●  지시사항  실  업 에 용  여 구체  것임에 

추어 보면, 이는 거운동에 해당 는 내용  이슈  논지는 작  사실이 없  

증 다.

    ⑤ 편 검사는 2012. 1. 3.경부  2012. 12. 19. 지  사이버 동  공직 거법

42) 425지논 일이 그 작 자가 명 히 지지 니  뿐 니라 진 립이 인 지도 니  이  진 증거

 증거능 이 인   없   단   같 나, 이는  증거를 죄  증거  사용   없다는 취지일 뿐 

고인에게 리  자료 는 사용   있 이 당연 므 ,  425지논 일 역시 죄 단  자료  사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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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단 여 이 부분 공소를 다. 그런데 범행  시 (始期)인 2012. 1.

경  18  일인 2012. 12. 19. 지 약 11개월 가량  상당  간이 남 있  

 그  후보자가 구인지조차  지 니  상태 는 , 그러함에도 

불구 고 그 당시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특  후보자  당  는 낙  

목  조직 인 거운동  다는 것  도 히 납득  어 다. 

      구체  이 사건 증거들에 면, 18  에  새 리당  경우 2012. 

8. 20. 당내 경  통 여 근   후보를 고, 민주통합당 역시 2012. 9. 

16. 당내 경  재인  후보를 며, 철 는 2012. 9. 16.에, 이 희는 

2012. 9. 25.에 각  출마를 언 는 , 이러  사실들에 면 18   후

보자는 2012. 8.경 내지 9.경에 야 소 었 이 인 다. 그런데 공직 거법 

58조 1항  “당 ”   사용 여 거운동  개  함 써 결국 거

운동  ‘특 ’ 는 어도 ‘특   있는’ 후보자  당 이나 낙   행 임

  고 있고, 나 가 특  당  지지 는 는 행 도 거운동  개

 충족시킬  있 나, 이 경우에도 특  당에  지지 는 를 통 여 당

 는 낙 시키고자 는 당 후보자가 특   있어야 는 것인 (  헌법재

소 2004. 5. 14. 고 2004헌나1 결  참조), 이처럼 18   후보자들  곽조차 

명 히 드러나지 니  2012. 1.경부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행 를 공직

거법상  거운동에 해당 다고 평가  는 없다.

    ⑥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사   이 법 에  진 에 면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  2012. 1. 이 부  매일 이슈  논지를 시달  이

에 른 사이버 동  개 고, 이러  동 내용  법  18   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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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일  것  보이는 , 이  같이 존에 했  것처럼 계속 ․ 복  

해  동일  업 가 거 시 가 었다고 여 당연히 거운동행 가 다는 것  

 라.항에  시  법리에 추어 보 라도 도 히 들이  어 다. 만일 고

인 원●●  롯  고인들이 존  사이버 동  거운동   것  도

여 이를 실행에  것이라면, 어도 어느 특  시 에 이를 행 는 별도  

 조직 거나 거운동   특별  계획  립 는 등 거운동  목 이나 행

 계획 ․능동 이 객  드러나는 계 가 인   있어야  것인데, 검

사가 출  모든 증거들  살펴보 도 이  같  황  견   없다.

    ⑦ 통상 인 거운동  경우 후보자가  즈 부  본격 인 거운동이 개

시 어 거일에 가 워질  차 거운동이 해지는 것이 일 일 것이다. 그

런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통 여 고인들  거운동행  시  내용  

트 상 사이버 동 내용  분 해보면, 그 트   리트  가 2012. 10.경에 감소

고, 18   직 인 2012. 11.경에는 욱 감소 는 양상  보이고 있는 , 이에 

추어 보 라도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동  거운동  단  어 운 

면이 있다.

    ⑧ 편 검사는 고인 원●●이 국가 보원  부임  이후 국가 보원 심리

단  사이버  증편 고, 특히 18  이 있는 2012  에 트 를 담

는 보5  신 다는 사  들어 고인들에게 거운동  목  는 범 를 

추단   있다고 주장 다. 

      그러나 고인 원●●이 각종 거에  여당에게 리  결과를 이 어내  

 거운동에 이용  목  사이버  증편 다는 것  명  근거도 없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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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니라 논리  약이 매우 심 여 이를  어 다. 히  검사가 국가 보

원에  ․ 색 장  집행 여  “심리 단 격  찬시 원장님 말 사

항” 건(증거목  번 352)에 면, 고인 원●●이 국가 보원장  재직  

이 인 2008. 8. 26.43) 당시 국가 보원장이 ‘심리  업 가 많고 요  에 

심리 단  몸집  불 야 는 것  당연 다’는 취지  언  사실이 인

는 , 이러  사실에 추어 보 라도 우리  인  경이 차 어감에 라 

북 이 사이버 공간에  남 심리  동  고, 이에  여 사

이버  증편 다는 고인 원●●  변소가 훨  합리 이어  이 간다.

    ⑨  검사는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작  여 동에 해당 는 

게시   찬 클릭  거운동에 해당 는 게시   찬 클릭  별함 써 이 

부분 공소사실  특 는데, 그 별  자체가 명 지도 다. 단 인 를 들

어 구체  살펴보면, 검사는 2012. 11. 10. “@dofdodo"라는 계  명  작  ｢

권영세 “安, 후보때부터 입 탄압…걱정된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은 12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데 대해 

"야당후보 때부터 입을 탄압하는데... http://bit.ly/Zd9xn1｣라는 트  여행 일 

뿐만 니라 거운동에 해당 다고 단 여 국가 보원법   공직 거법

 다. 그런데 검사는 같  날 같  계  명  작  ｢부산 숙원사업 박살

낸 민주당 안철수: 부산 숙원사업 박살낸 민주당 안철수#65279;입만 열면 국민, 국민 

거리더니 민주당과의 야합으로 국민의 뒷통수를 친 사실상 민주당 안철수 후보, 그의 

4대강... http://bit.ly/Zgw3dA｣이라는 트  특  인인 철 를 는 행

43)  건에는 “8. 26.( )”라고만 일시가 재 어 있 나, 고인이 국가 보원장  재직  시작  2009  이후에는 

요일에 해당 는 8. 26.  없고, 그 이 인 2008. 8. 26.이 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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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단 여 이를 국가 보원법 만  뿐 이를 공직 거법 는 

소 지 니 는 ,   트 이 같  날, 같  계 에 여 모  철 를 

는 취지에  작  것  보임에도 불구 고 검사가 이를 구분  근거나 이 

명 지 다. 

      이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구체 인 게시   트  내용  보면, 그 작

시 나 내용 자체가 국가 보원법 만 소  게시   트 과 사 거나 

그 취지가 동일  것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견 는데, 이러  결과는 검사

가 고인들  거운동 지시나 그 지시   과 , 지시에 른 실행행  구체  

 분담 과  등에  구체 인 인이나 입증 없이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에 

여 작  게시   트  내용만  거운동 해당 여부를 단  인 

것  보이고, 이는 결국 검사  이 부분 공소사실 별 이 자체가 자 인 것

 닌지  갖게 다.

  . 결

     죄  인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이 사건 사이버 동  그 자

체  국가 보원법   법  행 이고, 국가 인 국가 보원   같  

동  거 시 에 있어  자칫 주권자인 국민들  단에 향  미  도 있는 매우 

험 고 부  행동임  분명 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과거 국가  거 

개입 등  인  권 거  자 민주주  본질이 훼손 었   경험이 있

므 , 국가 인 국가 보원 는 이러  과 를 다시는 지 도  그 업 를 

행함에 각별히 고 경계 여야 함이 당연 다.

    그러나 사법에 있어  행 책임  원  그 어떠  이 도 포 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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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는 본  이 이므 , 민국  국민 구라도 자신  책임  돌릴  없는 

행 결과에 여는 사책임  지지 니 는 것이고, 이러  에  사책임  소

 결과책임 는 지 책임과 구분 다. 나 가  본  같이 공직 거법에  ‘

거운동’과 ‘ 거 는 거결과에 향  미 는 행 ’를 엄격히 구분 고 있는 , 고

인들  행 가 ‘ 거 는 거결과에 향  미 는 행 ’에 해당  여지가 있다고 

라도 그 행 가 ‘ 거운동’에 해당함  인 에는 검사  입증이 부족 다면, 

사법   다른 원 인 죄 법 주  원 상 고인들에게 공직 거법 255조 

3항 2 에 른 사책임    없다.

    이 사건  경우  단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상당 부분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  행 임이 입증 지 못 고, 나 가 검사가 출  증거들만

는 고인들이  죄  인  동 여에  지시를 어  거운동

 지시 다거나 그에 라 국가 보원 심리 단 직원들이 특  후보자를 당  는 

낙 시킬 목  계획 ․능동  거운동  다고 인 에 부족 며, 달

리 이를 인  만  증거가 없 므 , 고인들이 자신들  법  행 에 여 국

가 보원법 죄  죄책  지는 것 이외에 공직 거법  죄책 지 진다고 단  

는 없다.

    그 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여 사소송

법 325조 후단에 여 죄를 고 여야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  

경합 계에 있는 시 국가 보원법 죄를 죄  인  이상 주 에   죄

 고를 지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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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이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이범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      이보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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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이트 아이디 닉네임 사용자

1 오늘의유머 jambaprince 반대는비수 김OO

2 오늘의유머 ohsunuoh 봄날은오는중 김OO

3 오늘의유머 vavara 봐봐라 김OO

4 오늘의유머 ariarirang33 숲속의참치 김OO

5 오늘의유머 tmznfvnem 아이리쉬블루 김OO

6 오늘의유머 dlwleb 이지듀 김OO

7 오늘의유머 dalkom 장고끝악수 김OO

8 오늘의유머 jinjja 진짜진짜라묜 김OO

9 오늘의유머 gelatototo 추천만환영 김OO

10 오늘의유머 dhkdlsqldtn 토탈리쿨 김OO

11 오늘의유머 snqpfqkrm 투데이이즈 김OO

12 뽐뿌 qlxkals 내인생의골든타임 김OO

13 뽐뿌 dkzkfkzk 응답없음1997 김OO

14 보배드림 dkzkfkzk 나도한마디 김OO

15 보배드림 dalkom 　 김OO

16 오늘의유머 soonsoon0049 가슴의바다 이환주

17 오늘의유머 any0011 동서남북0011 이환주

18 오늘의유머 soonsoon0036 따사로운햇살 이환주

19 오늘의유머 bangbang00 별빛달빛햇빛 이환주

20 오늘의유머 wanwan2800 상큼한미소 이환주

21 오늘의유머 wanwan0028 소박한어부 이환주

22 오늘의유머 soonsoon3600 열린가슴으로 이환주

23 오늘의유머 soonsoon4900 인생의선택 이환주

24 오늘의유머 hanhanhan00 인생의여유 이환주

(별지)

인터넷 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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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이트 아이디 닉네임 사용자

25 오늘의유머 wanwan4747 장미의전쟁 이환주

26 오늘의유머 wansoon4749 직선과곡선 이환주

27 오늘의유머 wanwan4700 해맑은얼굴 이환주

28 오늘의유머 soonsoon4949 해바라기의꿈 이환주

29 오늘의유머 wansoon4947 해학과독설 이환주

30 오늘의유머 wanwan0047 행복한농부 이환주

31 일간베스트 wanwan4747 　 이환주

32 디시인사이드 wanwna4747 평범한시민, 보통사람들, 대한건아 이환주

33 뽐뿌 lmwan0047 행복건강미소 이환주

34 오늘의유머 nami522 봉나미 황O진

35 오늘의유머 bonpoint90 봉봉쓰 황O진

36 오늘의유머 syssys11 시스시스 황O진

37 오늘의유머 heehee315 오케바뤼고고 황O진

38 오늘의유머 hyuk7878 추천내놔라잉 황O진

39 82쿡 namisoul08 나미이모 황O진

40 네이버 hellokitty80 　 황O진

41 네이버 namisoul08 나미짱　 황O진

42 오늘의유머 kimjy910103 고돌이31 윤O상

43 오늘의유머 leejh901123 동해바다7,동해바다8 윤O상

44 오늘의유머 kwpyo770523 별지킴이2 윤O상

45 오늘의유머 kssoon550210 삼순2 윤O상

46 오늘의유머 kimsh720815 스쿠버짱 윤O상

47 보배드림 kjdong783331 시리우스0 윤O상

48 뽐뿌 jsa777 플레이아데스11 윤O상

49 일간베스트 kimjy910103 　 윤O상

50 다O elle1974 진실승리 이*#

51 다O yellowdorari 선동반대 이*#

52 오늘의유머 cometome2 강철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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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오늘의유머 gochinago 빳데루3번 이*#

54 오늘의유머 gogogokorea 스마트걸 이*#

55 오늘의유머 dktkrkdhfl88 추천박아라 이*#, 이**

56 오늘의유머 cji03191 이게유머냥 이*#, 이**

57 오늘의유머 najuya1 오마이베이비 이*#, 이**

58 오늘의유머 govlrkdl 뚜벅사랑 이*#, 이**

59 오늘의유머 itisasitis 반대쟁이, 이머꼬 이*#, 이**

60 오늘의유머 shsmsdkdl 하파엘 이*#, 이**

61 오늘의유머 robocop 로보깝 이*#, 이**

62 오늘의유머 tangtang 탱탱이볼 이*#, 이**

63 오늘의유머 2oclock 두시엔졸려 이*#, 이**

64 오늘의유머 riverside 강변살래 이*#, 이**

65 오늘의유머 veryblue 베뤼블루 이*#, 이**

66 오늘의유머 ilbebug 이충이 이*#, 이**

67 오늘의유머 mycoco75 마이코코 이*#, 이**

68 오늘의유머 redcube88 레드큐브 이*#, 이**

69 오늘의유머 jsa777 노랑고냥이 이*#, 이**

70 오늘의유머 kmj0987 궁금해요? 이*#, 이**

71 오늘의유머 duscnr 신나는해수욕 이*#, 이**

72 일간베스트 ckecke18 섹쉬레이디 이*#, 이**

73 뽐뿌 ckecke18 한달마다폰교체 이*#, 이**

74 네이트 michico2413 이몽 이*#, 이**

75 네이트 tkrhkskan4635 도도 이*#, 이**

76 네이트 vhehdufao9753 　 이*#, 이**

77 네이트 ckadhltnqkr2468 　 이*#, 이**

78 네이트 rkawkwnfrl1357 　 이*#, 이**

79 오늘의유머 rkawkwnfrl 고북종자 이**

80 오늘의유머 tkrhkskan 골때리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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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오늘의유머 vkfksgksmf 도로아미타불 이**

82 오늘의유머 qnrrmrqkek 마따도르 이**

83 오늘의유머 vhehdufao 뽕필 이**

84 오늘의유머 ckadhltnqkr 탁배기한사발 이**

85 다O eagle4316 따뜻한돌쇠 강상구

86 다O evergreen0428 바싹구운서천전어 강상구

87 다O tiger4317 축축한포항과메기 강상구

88 다O wpp rpm5000 계재용

89 네이트 xlsgksqor 　 김영태

90 네이트 xpswjfls 　 김영태

91 다O remetal 삐돌 박원곤

92 네이버 remetal 투덜이 스머프 박원곤

93 네이버 belle6831 나라사랑, 애국녀 박원곤

94 다O albertjhp 바일람, 돌다리리 박O학

95 네이버 yunkmm 　 박O학

96 네이트 yunkmm 　 박O학

97 네이버 simpleliber 　 박혜익

98 다O hangulupa 훈민정음,관동별곡 신은영

99 네이버 letitia99 　 양현정

100 네이트 leeseh 　 이승환

101 다O leeseh311
낭만비뇨, 삐노끼오, 

시골간호사, 열공소녀
이승환

102 네이버 joann311 푸르른 이승환

103 네이버 meeinmeein 　 이정옥

104 네이트 uniuni9288
블루블랙, 하얀나비, 

사이비반크, 도돌이 
이정옥

105 다O hoonis2
바람의화원, 꽃보다여자, 

무소유, 소요유
이훈익

106 다O jychuj 융화주의, 혀기 정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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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네이트 kschoi2695
갯바위, 인간세상, 

콜로라도, 운수대통
진상문

108 다O newmoon1234 꼬치필무렵 진상문

109 네이버 seoabs2 　 진상문

110 다O cuh1123 다O 최의환

111 다O hasury ★별빛바다★ 하수정

112 네이버 hjm160211 청소대장 하재명

113 다O hjm160211 갈대 하재명

114 보배드림 tjwndud999 보시시 하정진

115 다O no5303 우산 한미원

116 네이버 loveno52 　 한운용

117 다O his670 파란하늘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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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 기초계정 taesan4 taesan4 김O학

2 제2 기초계정 wlsdbsk wlsdbal,wlsdbsk
김진열

3 제2 기초계정 artdPdms artdPdms,jdPdms

4 제2 기초계정 gubonsu gubonsu

이O득

5 제2 기초계정 shore0987 shore0987

6 제2 기초계정 gichan777 gichan777

7 제2 기초계정 kyungsuou kyungsuou

8 제2 기초계정 sshinbal sshinbal

9 제2 기초계정 gwoosung1 gwoosung1

10 제2 기초계정 bonjujung bonjujung

11 제2 기초계정 kim_donga kim_donga

12 제2 기초계정 coffe_kim coffe_kim

13 제2 기초계정 sinji_kim sinji_kim

14 제2 기초계정 sansung222 sansung222

15 제2 기초계정 gohyuna gohyuna

16 제2 기초계정 sungmin746 sungmin746

17 제2 기초계정 minsu_an minsu_an

18 제2 기초계정 hyesuk888 hyesuk888

19 제2 기초계정 kyungju777 kyungju777

20 제2 기초계정 minju177 minju177

21 제2 기초계정 jung_miran jung_miran

22 제2 기초계정 hyesu68 hyesu68

23 제2 기초계정 ilbopark ilbopark

24 제2 기초계정 sungmin489 sungmin489

25 제2 기초계정 dhjihun 5jihun,dhjihun,ohjihun1

김@@26 제2 기초계정 idsmurfs ddsmurfs,idsmurfs

27 제2 기초계정 eslee12 2sulee,eslee12,soolee81,tnfleh

(별지)

트위터 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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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2 기초계정 meeyongl meeyongl,rongmee,xcv23415,yongmi23

29 제2 기초계정 73okm 73okm,okm237

30 제2 기초계정 klwls jkl3214,klwls

31 제2 기초계정 mijfj mijfj,mjmj0911

32 제2 기초계정 jdhfjg jajaja0725,jdhfjg

33 제2 기초계정 djahdk amorejin01,djahdk,dmorejin

34 제2 기초계정 jfguji dkslaqhtkf,jfguji,myungsin501,ugsin,ymusin

35 제2 기초계정 rjajflrh fkvmek,rjajflrh

36 제2 기초계정 jfhgven djhoha,ghgkben,hohaben,jfhgven

37 제2 기초계정 mvmith gosemvpdl,mvmith,osemv

38 제2 기초계정 sksjtlfj gjinhe,kimjinee84,sksjtlfj

39 제2 기초계정 fkdtn fkdtn,hdmswn,nsm_68,qkRdmfh,rhdmswn

40 제2 기초계정 tnehrhr fmflfk,kf972,tmfrlfl,tnehrhr,wktlsdmfh

41 제2 기초계정 dhfhtl angksghlrnl,dhfhtl,djdurm,tjdudrn

42 제2 기초계정 dofdodo dofdodo,jiunbang,wizardofdodo

43 제2 기초계정 moonHju HwajungMoon,moonHju

44 제2 기초계정 eJooMi Cute_JooMi,eJooMi,JooMine

45 제2 기초계정 jfktu diwlseo,dudwlseo,iiwlseo,jfktu,qkdgkando,rhdrkaqofu

46 제2 기초계정 smle78 75SgLee,SangmiLee75,smle78

47 제2 기초계정 urhgid Gitekim,Kim_Gitai,urhgid

48 제2 기초계정 esangro erleesm,esangro,lee_sangmo

49 제2 기초계정 msrkd gkmiso,kang_miso,msrkd

50 제2 기초계정 yigaho 65kangho,kangho65,yigaho

51 제2 기초계정 djsu911 choi_jinsu,djsu911,vjinsu

52 제2 기초계정 gmiyon gmiyon,kim_miyeon86

53 제2 기초계정 gjrufj duswlrkd,eusrkd,gjrufj,rhdrkasmdfur

54 제2 기초계정 hrnem ahfm84,hrnem

55 제2 기초계정 gurozzang gurozzang,morningstar0808,morrydad

장O창

56 제2 기초계정 omante29 omante29

57 제2 기초계정 latome991 latome991

58 제2 기초계정 sarrahjang lalayoyo668,sarrahjang

59 제2 기초계정 traineejeong lagatomo112,trainee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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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2 기초계정 metosoya metosoya

61 제2 기초계정 uplus88 megami998,uplus88

62 제2 기초계정 yykkllmm atosoya,yykkllmm

63 제2 기초계정 arias2188 arias2188

64 제2 기초계정 bestkim0705 bestkim0705

65 제2 기초계정 cocoanykang cocoanykang

66 제2 기초계정 daemonakdong daemonakdong

67 제2 기초계정 eroticshin eroticshin

68 제2 기초계정 hollysori hollysori

69 제2 기초계정 jjmahonii jjmahonii

70 제2 기초계정 kokkomarine kokkomarine,lototo668

71 제2 기초계정 parannara0000 adadas3313,parannara0000

72 제2 기초계정 rabbit_antenna asdfg74144,rabbit_antenna

73 제2 기초계정 vkehthflfmf lalaim464,vkehthflfmf

74 제2 기초계정 wowwow0901 lmlmlm241,wowwow0901

75 제2 기초계정 xbikespinning xbikespinning,zogoim31

76 제2 기초계정 qaqa52525 qaqa52525

77 제2 기초계정 nmnm44141 nmnm44141

78 제2 기초계정 fkaustmvm00 dragonfly_5555,fkaustmvm00

79 제2 기초계정 ddgirl_kimsonye ddgirl_kimsonye,girl_kimsonye

80 제2 기초계정 iikogilldong iikogilldong

81 제2 기초계정 whentns castlel99,operastar11,whentns

82 제2 기초계정 bagirrak bagirrak,cause22,josheppina

83 제2 기초계정 aorrkdlqj2222 aorrkdlqj2222,contet88,gurasob

84 제2 기초계정 qkrqudwo2011 boardingtop,dreaming250,qkrqudwo2011

85 제2 기초계정 dlwlvud dlwlvud,plant2500

86 제2 기초계정 wndbdhkd custot,wndbdhkd,woxmk

87 제2 기초계정 qordidqh bicycleguy25,passport264,qordidqh

88 제2 기초계정 zhdrkfn66 chanc44,costmw,zhdrkfn66

89 제2 기초계정 dufrnrwl cornen77,dufrnrwl,zhsjk

90 제2 기초계정 baebuza baebuza

91 제2 기초계정 eoehdeksruf eoehdeksr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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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2 기초계정 gkcnsghk11 gkcnsghk11

93 제2 기초계정 j_vanillayou j_vanillayou

94 제2 기초계정 kimbarista113 kimbarista113

95 제2 기초계정 michinkoana michinkoana

96 제2 기초계정 ohjiwon1 ohjiwon1

97 제2 기초계정 parkyoungju84 parkyoungju84

98 제2 기초계정 qkfkaehfdl69 qkfkaehfdl69

99 제2 기초계정 nobigdeal00 nobigdeal00

박O애

100 제2 기초계정 knockitoff00 knockitoff00

101 제2 기초계정 neat_freak1 neat_freak1

102 제2 기초계정 imscrewedup imscrewedup

103 제2 기초계정 as_usual77 as_usual77

104 제2 기초계정 hititoffbest hititoffbest

105 제2 기초계정 tadatadaaa tadatadaaa

106 제2 기초계정 ursonaive ursonaive

107 제2 기초계정 jangmiyeong jangmiyeong,somethingnew77

108 제2 기초계정 superduper0000 superduper0000

109 제2 기초계정 leaveittomeok leaveittomeok

110 제2 기초계정 kwonyeongse ivegotsomething,kwonyeongse

111 제2 기초계정 hurtnobody hurtnobody

112 제2 기초계정 knowagoodone knowagoodone

113 제2 기초계정 morningcalm3 morningcalm3

114 제2 기초계정 truthinwine12 truthinwine12

115 제2 기초계정 ryudonghyeok holycraphehe

116 제2 기초계정 seeingsomeone seeingsomeone

117 트윗덱 계정 alexakim56 alexakim56

김O학

118 트윗덱 계정 amigolos278 amigolos278

119 트윗덱 계정 belladona796 belladona796

120 트윗덱 계정 breeolsen43 breeolsen43

121 트윗덱 계정 dall_paran dall_paran

122 트윗덱 계정 davejust46 davejust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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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트윗덱 계정 hanguru43 hanguru43

124 트윗덱 계정 hollychino27 hollychino27

125 트윗덱 계정 kangsane12 boong0228,kangsane12,permalink3

126 트윗덱 계정 manabu966 manabu966

127 트윗덱 계정 natgarden216 natgarden216

128 트윗덱 계정 paran_dall paran_dall

129 트윗덱 계정 parandall441 parandall441

130 트윗덱 계정 2_yongsuk 2_yongsuk

이O득

131 트윗덱 계정 bon6677 bon6677

132 트윗덱 계정 bongsu66 bongsu66

133 트윗덱 계정 bulgogijo bulgogijo,leftside_out

134 트윗덱 계정 choinpark32 choinpark32,park8542

135 트윗덱 계정 chokosong22 airpilot_lee,chokosong22,gingerbread91

136 트윗덱 계정 daeduklee daeduklee

137 트윗덱 계정 dongmin274 dongmin274

138 트윗덱 계정 embrace8 embrace8,gatour890,jihyun_84

139 트윗덱 계정 gagu_yu gagu_yu

140 트윗덱 계정 gisu_lee gisu_lee,yadong_test

141 트윗덱 계정 gogolf99 gogolf99,ski899

142 트윗덱 계정 hosung699 hosung699

143 트윗덱 계정 hshin27 before999,hshin27

144 트윗덱 계정 hyejuno22 hyejuno22

145 트윗덱 계정 jein694 jein694

146 트윗덱 계정 jiminee7 jiminee7,kore_navy,staywell3

147 트윗덱 계정 jungnamyun jungnamyun,namyun_jo

148 트윗덱 계정 kimhyunju23 kimhyunju23,wansun999

149 트윗덱 계정 kimjinbon kimjinbon

150 트윗덱 계정 kimpoongsu kimpoongsu

151 트윗덱 계정 kojuju270 kojuju270

152 트윗덱 계정 kuhyunsu kuhyunsu

153 트윗덱 계정 kupapa584 kupapa584

154 트윗덱 계정 kyungsun_l kyungsun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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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트윗덱 계정 mijungchae bismark_cokr,mijungchae

156 트윗덱 계정 naxuzi gold_jongbuk,naxuzi

157 트윗덱 계정 no_yongsun no_yongsun

158 트윗덱 계정 parkminjeong2 air_jet678,must_see2,parkminjeong2

159 트윗덱 계정 press_week black7655,press_week

160 트윗덱 계정 queen88999 king88899,queen88999

161 트윗덱 계정 sangmoonha sangmoonha

162 트윗덱 계정 simyongje simyongje

163 트윗덱 계정 sung455 sung455

164 트윗덱 계정 sunho_j sunho_j

165 트윗덱 계정 agasoim411 agasoim411

장O창

166 트윗덱 계정 alanto425 alanto425

167 트윗덱 계정 gangmoe33 gangmoe33

168 트윗덱 계정 lazola961 lazola961

169 트윗덱 계정 lazomo392 lazomo392

170 트윗덱 계정 lazoto215 lazoto215

171 트윗덱 계정 lomosasa242 lomosasa242

172 트윗덱 계정 lotomo83 lotomo83

173 트윗덱 계정 memoga3988 memoga3988

174 트윗덱 계정 yutosa294 yutosa294

175 트윗덱 계정 zomoto241 zomoto241


